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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이 연구는 엘리너 오스트롬 의 (Elinor Ostrom)

사회생태체계 를 분석틀로 채택하여 (Social-Ecological System, SES)

완도군 노화와 보길 지역의 물 분쟁을 경험적으로 풀어냈다. 

사회생태체계는 사회 경제 정치적 환경 생태계 사용자 자원· · , , , , 

거버넌스 제도의 총체적인 상호작용을 설명하려는 시도이다, .

년 최악의 가뭄이 닥치면서 두 지역이 공유하는 유일한 2017

상수원이 말라 주민들은 식수난에 시달렸다 완도군의 . 

사회생태체계에는 다중심성 이 부재하여 외부 환경 (polycentricity)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했다 완도군의 물관리 제도는 . 

명시적인 규칙만으로는 다원적이며 다층적이다 그러나 실제로 . 

작동하는 규칙에는 군 의회 사용자 군청 어디에도 중심이 , , 

존재하지 않았다 즉 자원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지 못했던 . , 

거버넌스와 사용자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 낸 제도가 모두 물 , 

분쟁의 원인이었다. 

물관리에서 정부 부처와 지방 자치 단체의 수직적인 관계는 

상호의존적이면서도 위기에 대응할 만한 신속한 의사 결정 구조를 

구축하지 못했다 군 사업은 주민들과의 합의보다 정부 부처의 . 

승인이 먼저 이루어져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특히 완도군 의회는 물관리 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주요 

행위자였지만 군정을 일회성으로만 감시하는 데 그쳤다 노화와 . 

보길의 물 분쟁은 기후 변화가 도화선이 되었을 뿐 궁극적으로는 

완도군의 거버넌스와 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이 표출된 

결과였다.

년 제정된 물관리기본법 은 물 관련 법률의 헌법적 2018 ‘「 」

법률 로서 그동안 일관성 없었던 물 정책을 환경부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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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법률의 제정으로 명시적 규칙은 . 

만들어졌지만 제도의 발전은 오랜 시간을 두고 이루어지는바, 

년간 쌓인 완도군 물 분쟁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상위 30

규칙이 될지는 귀추를 지켜봐야 한다.

주요어 엘리너 오스트롬 다중심성 물관리기본법 사회적 자본 물 거: , , , , 
버넌스 신제도주의, 
학  번 : 2017-2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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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1 서 론

제 절1 문제 제기

자연 앞에서 인간은 무력한가 년 극심한 가뭄이 한반도의 ? 2017

최남단 완도군을 뒤덮었다 완도군은 크고 작은 개의 섬이 모인 . 256

곳으로 전국 최대 규모의 수산물 생산을 자랑한다 김영균 그러나 ( 2020). 

완도군의 노화와 보길 지역의 저수지는 매년 봄과 여름마다 말라간다. 

년 완도군의 지방상수도 개소 중 보길의 저수율이 약 에 2017 10 12%

이르면서 완도군은 노화와 보길에 각각 일과 일 동안 급수를 2 8

제한했다 식수난이 심각해지자 해군 선박이 직접 섬으로 물을 나르기도 . 

하였다 박상석 노화와 보길이 처한 딜레마는 가뭄에 그치지 ( 2017). 

않는다 노화에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상수원이 없어 노화와 보길의 . 

주민은 보길의 물을 함께 공유해야 한다 가뭄이 심각해지자 보길 . 

마저도 물 사정이 좋지 않았고 이에 보길의 주민들이 노화 주민들과 

물을 나누기를 거부하였다.

노화와 보길은 왜 물 분쟁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는가 년 ? 1987

완도군에 상수도가 공급된 이래로 완도군은 저수지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규모의 예산을 투입해왔다 환경부 년이 넘게 ( 2008a). 30

천문학적인 금액을 들여 상수도를 건설했지만 왜 물 분쟁이 일어나고 

말았는가 년 한국수자원공사가 완도군의 상수도 사업을 수탁하면서 ? 2013

누수율을 줄여 유수율을 회복하기는 했지만 저수율은 여전히 낮다.1) 

이 연구는 자원 제도 행위자 거버넌스가 상호 작용하는 집합 , , , 

행동 의 장 을 사회생태체계라는 틀 안에서 (collective action) (arena)

1) 유수율 이란 유수수량을  ( , accounted-for water as percent of total)有收率
배수량으로 나눈 값을 백분율로 나타낸 수치이다 즉 정수장에서 생산하여 공급된 . , 
총송수량 중에서 요금수입으로 받아들여진 수량의 비율이다 유수율을 제고하려면 . 
누수를 최소화하고 수돗물의 생산비용의 손실액을 줄이는 상수도의 경영합리화가 
필요하다 대한상수도학회 . ( 2007,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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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명한다 또한 이 사. 회생태체계가 겪고 있는 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거버넌스의 원칙으로 다중심성 을 제시(polycentricity) 한다.

그림 완도군 노화 보길 지역의 지리1.1.1. ·

그림 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완도군 노화와 보길 지역은 서로 1.1.1.

다른 섬이지만 같은 저수지를 공유한다 노화의 저수지가 상수원으로서 . 

기능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노화에는 개소의 . 5

저수지 양하 석중 동고 구석( · · · ·동산 보길에는 개소의 저수지 부황), 2 ( · 

통리 가 있으나 노화 저수지의 수질은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없을 )

정도이며 오직 보길의 부황제만이 이들의 생활용수 공급원이다 이들은 . 

서로 다른 섬이지만 같은 상수원을 공유하고 있기에 주민들 사이의 

갈등이 오랜 기간 동안 이어져 왔다 년대 보길도 댐은 보길 주민의 . 1980

반대에도 건설되었고 년 보길 상수도를 확장하는 과정 역시 노화와 , 2002

보길 주민의 갈등을 야기했다 년 보길 주민들의 강한 반대로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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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은 상수도 확장 공사를 중단해야 했으며 물 갈등은 미완의 결말로 

남았다 최근의 기후 변화는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던 노화와 보길의 물 . 

갈등을 더욱 악화시켰다 한 주민은 노화와 보길에 닥친 최악의 가뭄에 . 

칠십 평생 섬에 살면서 가뭄 때문에 고생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지만 “
목이 말라도 물 한 모금 시원하게 못 마시고 있다 라면서 하늘만 ” “
쳐다보는 것이 일 이라고 토로했다 조성근 ” ( 2018). 

상수도가 국민들의 생활 영역에 자리 잡기 전까지 물이란 대부분 

별다른 어려움 없이 접근 가능한 마을의 공유 자원이었다 과거에는 . 

쓰는 물의 양만큼 요금을 내는 일이 당연하지 않았다 수도꼭지를 . 

틀어서 물이 나오려면 가가호호( )家家戶戶에 상수도관이 연결되어야 

한다 년대부터 국가가 경제 성장을 이루고 물에 대한 수용이 . 1960

급증하자 상수도가 전국적으로 보급되었고 국민은 더는 우물까지 가서 

물을 길어 낼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년에 발생한 낙동강 페놀 오염 . 1991

사건은 상수도 확장에만 혈안이 되어 있던 한국 사회에 제동을 걸었다. 

년 이회창 총리는 양질의 물을 공급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정부의 1994 “
책임 이라며 낙동강 수질 오염 사건에 대해 사과하였다 연합뉴스 ” ( 1994a). 

그전까지 국민은 수돗물이 주는 편리함에 젖어 수돗물이 자신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으리라 상상하지 못했다.

국가는 언제부터 양질의 물 공급 에 책임을 지게 됐는가‘ ’ ? 

법률상으로는 년 대한민국 최초의 수도법 이 제정되면서 국가는 1961 「 」

수도 사업에 공영의 원칙 을 내걸었고 이에 따라 수도의 품질에 대한 “ ”
책임도 국가에 귀속되었다 이 법률이 제정된 시기는 년대이지만. 1960 , 

도서 지역인 완도군까지 실질적으로 수도가 보급되기까지는 약 여 30

년에 가까운 시간이 필요했다 완도군의 상수도는 년 처음 급수를 . 1987

시작하였지만 당시 완도군은 육지와 떨어진 도서의 지리적 특성상 

광역상수도의 혜택을 누릴 수 없었다.2) 마을 단위의 소규모 상수원이  

2) 광역수도 란 수도사업의 경영 지역이 하나의 시나 마을  (wide area water supply)
단위의 지역이 아니라 보다 넓은 지역에 운반되는 것을 말한다 완도군의 경우 . 
도서지역이기 때문에 영산강 유역과 같은 원거리의 상수원을 이용하려면 
해저관로가 필요하다 대한상수도학회 ( 2007,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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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주민들의 물 공급을 책임졌다 환경부 ( 2008b).

이후 완도군 완도읍과 군외면은 해저 관로를 통해 육지의 대규모 

상수원과 연결되었지만 다른 지역은 여전히 마을상수도나 소규모 급수 

시설 혹은 우물과 샘에 의존해야 했다 그나마 섬에 연결된 , . 

상수도관마저도 매립된 지 년이 지나자 노후하기 시작하면서 수질 10

문제가 발생하였다 완도군의 한 의원은 간이상수도사업이 막대한 . “
자금을 투자한 보람이 없어 부실한 공사로 인하여 예산만 헛되이 

낭비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고 지적하였다” .3) 

완도군의 물 분쟁은 관계 공무원들의 관리 소홀에 따른 부실 공사 

때문인가 년대 초반의 완도군의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완도군 ? 90 
공무원들이 수도 행정을 읍사무소에만 맡긴 채 자신들은 보고만 

받는다는 군 의원의 지적이 있었다.4) 년대 완도군은  1990

도시과 사회과 새마을과 사회진흥과가 혼재하여 수도를 운영하였다· · · . 

이후 년대 중반 환경보호과가 수도 관리를 담당하였다가 년대 1990 2000

중반부터 상하수도사업소가 일괄적으로 관리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는 . 

상수도 사업에 한정되며 공업용수는 경제교통과가 가뭄 대비 용수 , 

개발은 안전건설과가 하는 등 상하수도사업소가 모든 물을 관리하지는 

않았다 상하수도사업소가 설립된 이후에도 물 관련 민원이 계속되자 군 . 

의원이 상하수도사업소장을 질책하기도 했다.5) 

완도군의 물 분쟁은 주민들이 자기 지역의 물 문제에 무관심했기에 

발생했는가 마을상수도나 소규모 급수 시설을 이용하는 완도군의 ? 
주민들은 사용자대표협의회 를 구성하여 급수 시설을 관리할 의무가 ‘ ’
있다 그러나 마을상수도의 관리가 대부분 군수의 재량하에 있었으며 . 

협의회는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다.6)7) 

3) 제 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 차 본회의회의록 12 ( ) 1 , (1992. 6. 29.).
4) 제 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 차 본회의회의록 9 ( ) 3 , (1992. 3. 4.).
5) 제 회 완도군의회 정례회 제 차 본회의회의록 168 ( ) 5 , (2008. 7. 18.).
6) 완도군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 시설 관리 조례 제 조 시설의 폐지   ·   11 ( ) 「 」 

군수는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마을 급수 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 ①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 폐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 5 -

환경부의 상수도 통계 는 완도군 주민들의 수도 관리에 대한 『 』

관심의 정도를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년 기준 완도군의 수도 누수 . 2018

신고 건수는 총 건인데 반해 누수 되었는데도 주민들이 신고하지 103

않은 건은 총 건이다 환경부 전국적으로는 미신고 건수보다 312 ( 2019a). 

신고 건수가 많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자료다.8) 그러나 년 수도  2018

운영과 관련된 민원 건수를 살펴보면 전체 완도군의 민원 건수는 

건이다 전라남도 전체 평균이 건 전라남도 군 평균이 4,207 . 2,279 , 

건임을 비교하였을 때 상당한 민원 건수다1,905 .9) 따라서 완도군  

주민들이 물 문제에 무관심하거나 혹은 수도 관리에 만족하고 있다는 

일반화는 어렵다.

완도군은 예산 사정이 빠듯했던 탓에 물관리를 어려워했는가 그림 ? 

를 살펴보면 년 완도군의 수도 자본 수입은 약 억 원으로 1.1.2. 2018 65

전라남도 평균인 약 억 원보다 낮은 금액이지만 전라남도 군 단위의 114 , 

평균인 약 억 원을 웃도는 금액이다58 .10) 완도군의 보조 수입의 경우  

국고 보조 도 보조금은 없으나 전라남도에서 유일하게 교부세의 혜택을 , 

받고 있었으며 일반회계 보조금이 전라남도 전체 중 약 억 원으로 99

가장 높다.11) 

한다 다만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 , 
판단되는 지역 또는 마을상수도 시설 개량으로 통폐합된 지역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제 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 차 본회의회의록 9 ( ) 3 , (1992. 3. 4.).
8) 년 기준 지자체 전체 누수 신고 건수는 건 미신고 건수는  2018 136,773 , 

건이다 전라남도의 경우 신고 건수 건 미신고 건수 건을 20,727 . 8,314 , 1,511
기록했다 환경부 ( 2019a). 
9) 년 기준 완도군 총 건의 수도 민원 중 건이 요금과 관련된  2018 4,207 1,599
민원이었으며 다음으로 건이 수질과 관련된 민원이 많았다 환경부 1,027 ( 2019a).
10) 수도 자본 수입은 수도 요금 과년도 이월금 시설 분담금 원인자 부담금 수탁  , , ( ), 
공사비 급수 공사비 수수료 등을 포함한 금액이다 환경부 ( ), ( 2019a).
11) 보조 수입은 국고 보조금 도 보조금 교부세 일반회계 보조금을 합한 금액이다 , , , . 
신안군의 보조 수입은 국고보조는 천원 일반회계 보조금이 8,239,000 , 

천원이다 완도군의 경우 국고 보조금 도 보조금 없이 교부세 원9,654,381 . , 2,592 , 
일반회계 보조금 원이다 환경부 9,913,896 ( 201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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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전라남도 군 단위 수도 세입 현황1.1.2. 

출처 환경부: . (2019a).

그렇다면 기후 변화처럼 인간이 통제 할 수 없는 외부 변수가 

저수지를 마르게 했는가 환경부와 국가가뭄정보센터 는 ? (2018)

우리나라가 해를 거듭할수록 여름철 강수가 부족해 유출량 이 ( )流出量
적어져 가뭄이 발생하였다고 보았다.12) 즉 비가 충분히 오래 내리지  , , 

않아 수원에 물이 모이지 못했다 그렇다면 기후 변화가 완도군의 물 . 

분쟁을 모두 설명할 수 있는가 기후 변화의 정도가 더욱 심해진다면 ? 

완도군은 필연적으로 물 분쟁을 계속 겪을 수밖에 없는가?

12) 유출 은 강우가 지표면 하도 관거 등을 흐르는 현상을 말하며  ( , runoff) , , 流出
유출율 은 하천에 유입하는 수량과 그 구역의 전강우량의 ( , ratio of runoff)流出率
비를 말한다 대한상수도학회 ( 2007,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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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2 연구 질문

1. 공유 자원을 다루는 공공 경제 조직

이 연구는 분석틀로 엘리너 오스트롬 의 (Ostrom 2009a)

사회생태체계를 채택하여 노화 보길 지역의 물 분쟁을 규명한다 다른 · . 

곳은 아무 문제 없이 쓸 수 있는 물을 왜 노화와 보길 주민들은 분쟁을 

겪어야 했는가 그 해답은 완도군 사회생태체계의 자원 행위자? , , 

거버넌스의 상호작용에 있다 수요와 공급의 관점으로만 보면 물 자원을 . 

단순한 사유재로만 치부하게 될 수 있다 혹자는 물 (Rogers et al. 2002). 

자원을 사유재가 아니라 공유재로 보아야 하며 물 자원을 관리하려는 

시도 자체에 모순이 있다고 역설한다 물 자체가 인간의 기본 권리와 . 

연관되어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두 설명은 모두 (Gleick 1998). 

재화를 이용하고 다루는 인간의 행동에 대한 이해를 돕지 못한다 물 . 

자원 자체의 속성 외에도 물을 다루는 인간의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물 . 

자원은 단순한 사유재에 불과한가 아니면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 

부과하기만 하면 그만인 요금재인가 아니면 공유재라 정당한 대가를 ? 

지불하지 않고도 편익을 누리는 무임승차자를 배제하기 어려운가?

물 자원에 대한 경제학적인 시각은 물 자원을 관리하는 주체와 이를 

이용하는 주체가 분리될 수 있다는 주장에도 설득력을 더하는 듯하다. 

완도군의 주민은 어디에서 어떻게 양질의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 

권리를 얻는가 왜 물은 관리 와 통제 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그 ? ‘ ’ ‘ ’
주체는 누구인가 물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였다면 누가 책임져야 ? 

하는가 이를 뒷받침하는 법과 제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양질의 ? ?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이 질문들을 바로 ? 

제도에 관한 질문으로 한데 묶어 답할 수 있다 이 연구는 공유 자원의 . 

내재적 속성이 결국 이 자원을 이용하고 관리하는 주체 그리고 그 , 

주체들의 집합 행동의 기반이 되는 제도까지 필연적으로 영향을 

미치리라 본다. 



- 8 -

가 집단 소비 단위. (collective consumption units)

빈센트 오스트롬과 엘리너 오스트롬 은 시장에 (Ostrom&Ostrom 1977)

내재한 문제가 시장의 취약성을 드러내듯 어떠한 재화나 서비스의 

문제가 되는 특성이 제도를 실패하게 만든다고 보았다 공공재. (public 

는 집단 소비 단위 와 생산 good) (collective consumption units)

단위 로 구분되어 각각 소비와 생산이 이루어진다 집단 (production units) . 

소비 단위는 공공재와 공유 자원 자체의 내재적 결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설정되었다 사적 재화 시장은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 

않는 소비자에게 재화를 공급하지 않을 수 있다 즉 돈을 안 (exclusion) . , 

내면 물건도 없다 그러나 공공재 혹은 공유 자원은 그러하지 못하다. . 

사적 재화 시장에서는 상품의 가격이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서 결정된다. 

집단 소비 단위는 재화의 수혜자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편익을 

누리는 무임승차 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 즉 세금 혹은 요금을 . , 

수혜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권위를 정부와 같은 집단에 부여하는 

방법이다.

사용의 감쇄 가능성

낮음 높음

잠재적 
수혜자를 
배제할 수 
있는 가능성

높
음

요금재 
(toll goods)

사유재
(private goods)

낮
음

공공재
(public goods)

공유 자원 
(common-pool 
resources)

표 재화의 종류1.2.1. 

출처 와 를 수정: Ostrom&Ostrom(1977), 12. Ostrom(2005), 24. .

물 자원 역시도 본래는 공유 자원으로서 배제성 을 갖추지 (exclusivity)

못하였다 그러나 하천과 수도가 국가의 관리 하에 이루어진 이후에는 . 

사용량에 합당한 요금을 사용자로부터 거둘 수 있었고 이에 따라 상당한 

정도의 배제성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고 하여 물 자원이 . 

요금재 가 되었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재화의 이용에 (toll good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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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쇄 가능성 이 있기 때문이다 흔히 일컬어지는 요금재의 (subtractibility) . 

경우 결합 소비 가 가능하여 영화관이나 도서관처럼 한 개인의 (joint use)

소비가 다른 개인의 소비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나의 영화 . , 

관람이 다른 관객의 영화 관람을 방해하지 않는다 그러나 물 자원이 . 

이상적으로 공유되려면 즉 자원 이용자가 자원이 생산되는 양을 넘지 , 

않게 적당히 이용해야 한다 만약 내가 한정적인 물을 너무 많이 ‘ ’ . 

사용한다면 이를 공유하는 타인의 사용량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 

이에 반해 물이 완전히 자유로운 사유재라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자유롭게 맞춰질 수 있는 시장에서 거래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나 생산 단위. (production units)

빈센트 오스트롬과 엘리너 오스트롬 은 공공 (Ostrom&Ostrom 1977)

서비스가 이상적으로 생산 되려면 관리자가 공공 자원 생산에 대한 

기업가적 책임 을 갖고 재화와 서비스를 (entrepreneurial responsibility)

제공해야 한다고 보았다 빈센트 오스트롬과 엘리너 . 

오스트롬 은 공공 서비스를 공급하는 여섯 가지 (Ostrom&Ostrom 1977)

방식을 제시하였다. 

정부가 집단 소비의 단위라면 다음과 같이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정부 스스로의 생산
민간 기업과의 계약2. 
일정한 기준 확립 후 소비자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 받을 기업을 직접 선택3. 
정부가 공공에 바우처를 제공하고 공인된 공급업체에서 구매할 것을 허가4. 
다른 정부 단위와의 계약5. 
일부는 정부가 직접 나머지는 다른 정부 혹은 기업에게 위탁6. , 

표 공공 서비스를 획득할 수 있는 옵션들1.2.2. 

출처 을 번역 및 재구성: Ostrom&Ostrom(1977)

표 의 번의 옵션처럼 집단 소비 단위가 스스로 공공의 재화를 1.2.2. 1

생산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능사는 아니다 즉 다른 옵션처럼 소비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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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이 분리될 수도 있다 연구의 대상으로서 완도군이 유의미한 또 . 

다른 이유는 물 자원을 공공에 제공하는 데 있어 다양한 방식을 시도해 

왔다는 데 있다 완도군은 상수도 공급을 시작하면서 지방상수도의 . 

관리자로서 물을 직접 관리하다가 한국수자원공사에 수도 관리를 

위탁했다 공공 서비스의 생산 단위에 변화가 생긴 셈이다 수도 관리를 . . 

위탁하기 전인 년대에는 군청 내 다양한 조직들이 혼재하여 수도를 1990

운영하였다. 

부의장 최성문 물론 비가 안 오니까 어렵겠습니다만 이럴수록 주민들한테 골고루 
물을 조금 나누어 주는 그런 행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수도 행정을 . 
읍 사무소에다만 맡겨놓고 도시과에서는 보고만 받는 정도입니다. 
그렇지요?

도시과장 윤영욱 물론 보고 받은 것도 있겠습니다만 행정체계가 그렇습니다 또 . 
읍에서는 일선 행정에서 직접 업무를 다룬 곳이고 우리는 
지원해주는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부의장 최상문 과장님 그래서 읍 면직원에게 제가 물어보니까 업무량이 . , 
과다하다고 이야기만 하면 그쪽에 전화만 하고 하니까 공직자의 
사기도 저하됐다고 합니다.

완도군의회 제 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 차 본회의회의록. (1992. 3. 4.). 9 ( ) 3 .

유귀석 의원 우리 완도군의 경우 막대한 예산사업인 상수도가 전반적으로 미진한 
실정입니다 다행이도 도서지방 간이급수 시설 사업이 . 
시행되면서부터 비록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비위생적인 옛날의 
공동우물에서 물동이를 이고 다녀야 하는 가정주부가 약간씩 줄어갈 
수 있다는 것은 도서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괄목할 만한 발전이라 할 
수는 있겠지만 근래에 시설된 간이상수도사업을 본 의원이 조사해 , 
본 결과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 보람이 없어 부실한 공사로 인하여 
예산만 헛되이 낭비되는 경우가 허다하며 장소 정소 선정에 심혈을 , ( ) 
기울여야 함에도 소홀히 한 점 등으로 인하여 쓸모없는 사업으로 
변해버린 예가 상당 수 있는 잇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완도군의회 제 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 차 본회의회의록. (1992. 6. 29.). 12 ( ) 1 .

김시율 의원 간이상수도 관리위원회는 새마을 과에서 안하지요 사회과에서 ? 
하지요 사회과에서 관리위원회에서 이런 문제점 때문에 앞으로 ? 
간이상수도 시설을 딸 때 이러 이러한 것은 좀 유의를 해 
주어야겠다 하는 즉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참조하라고 그런 것이 ,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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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사업을 완도군 내 다양한 실과 조직이 혼재하여 운영하던 

시절에는 실과 간의 의사소통이나 사업 협조가 부족하였다 또한 상수도 . 

사업에는 실과 단위뿐만 아니라 읍장 면장과의 협력까지 필요한데 관련 , 

공무원의 업무가 과다하여 사업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었다.

2. 물과 다층위적 제도

오스트롬 은 제도의 형식 유무가 아닌 실제 사용 여부로 (Ostrom 2005)

제도를 구분한다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 규칙들 과 형식적인 . (rules-in-use)

제도 는 다르다 법률이나 자치 법규와 같은 형식으로 (rules-in-form) . 

존재하는 제도들이 모두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 규칙은 아닐 수 있다. 

마찬가지로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 규칙은 성문화 된 제도가 아닐 ( )成文化
수 있다 오스트롬이 말하는 제도는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규칙들의 . 

모음이다 가장 이상적인 제도는 형식과 실질이 모두 (Ostrom 1990). 

갖춰진 형태이다.

제도는 단선적이지 않으며 복잡한 층위를 갖는다 여러 층위의 제도는 . 

제도에 대한 연구를 더 복잡하게 만든다 오스트롬은 규칙들을 . 

헌법선택규칙 집합선택규칙(constitutional-choice rules), (collective-choice 

실행규칙 으로 분류한다rules), (operational rules) (Ostrom 1991; Ostrom 

헌법선택규칙 은 집합선택규칙의 상위 2005). (constitutional-choice rules)

규칙으로서 집합선택규칙들을 통제하며 집합 행동의 행위자를 결정한다. 

규칙들의 규칙 인 헌법선택규칙은 변화가 어렵지만 한 번의 변화로도 ‘ ’
하위 수준의 규칙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Ostrom 1991; 

Ostrom 2005).

새마을과장 정완실 그런 관계는 아직 없습니다.

김시율 의원 실지 잘못된 것이 있거든요 사회과에서 분석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간이상수도에 문제가 있으니까 새마을 과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유념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공조체제는 없습니까, ?

새마을과장 정완실 그런 관계는 관곌는 아직 없었습니다( ) .

완도군의회 제 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 차 본회의회의록. (1992. 6. 29.). 12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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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선택규칙 은 실행규칙의 상위 규칙으로서 (collective-choice rules)

실행규칙을 바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누가 실행규칙의 행위자가 될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집합선택규칙과 실행규칙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 

만큼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행위자도 중첩될 가능성이 높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외부 권위체가 집합선택규칙을 통해 실행규칙에 영향을 . 

미칠 수도 있다 집합선택규칙의 수준에서 수립된 정책이 다시 . 

실행규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실행규칙 은 매일 달라지는 행위자들의 의사 결정에 (operational rules)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매일 달라지는 행위자들의 의사결정 이란 공유 . ‘ ’
자원을 언제 얼마나 사용할 것이며 공유 자원을 분배하며 소비하는 , 

일상의 문제를 말한다 공유 자원이 고정되지 않은 이상 실행규칙은 . 

다른 상위 수준의 규칙보다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변화한다.

그림 공식적 비공식적 집합선택영역과1.2.1. ·

공유 자원 실행규칙과의 관계

윤홍근 안도경 역Ostrom, E.· · . (2010), 113.

그림 이 나타내듯 집합선택규칙의 영역은 실행규칙에 1.2.1.

공식적 비공식적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완도군의 물관리에 영향을 · . 

미치는 제도는 무엇이며 그 제도에는 어떤 서열이 존재하는가 완도군의 ? 

물관리 제도에 미치는 형식적인 제도는 법률과 자치 법규가 있지만 ‘ ’ 
단순한 형식적 제도가 완도군의 물관리의 집합 행동을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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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지는 못한다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규칙은 법규와는 다를 수 . 

있으며 법규라고 하여서 행위자들이 모두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3. 다층위적 행위자의 집합 행동

규칙만으로도 제도 연구는 복잡하지만 행위자 역시 빼놓아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소다 오스트롬 은 캘리포니아의 지하수 . (Ostrom 1990)

분지를 연구하면서 공유 자원이 누군가의 소유가 아니라 다중심적인 

체계로 관리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물 자원의 논의에서 행위자들을 . 

단순히 이용자와 공급자로만 분류할 수는 없다 완도군의 저수지 역시도 . 

누군가의 소유가 아니라 수많은 행위자가 다층적인 제도 하에서 서로 

다양한 상호작용의 관계를 맺어가며 이용된다 여기에는 자원을 . 

이용하는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관계 공무원 군 의회와 같은 , 

의사결정자들을 포함한다 게다가 완도군 의사결정자들의 상부에는 . 

우리나라 개의 정부 부처와 수십 개의 법률과 법정 계획이 존재한다6 .13) 

이 연구에서 관계 공무원을 공무원 이라는 하나의 집단 으로 ‘ ’ (group)

상정하지 않고 개개인의 행위가 모인 집합 행동 으로 (collective action)

칭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집합 행동의 이론은 주로 자원을 이용하는 . 

주민들만이 집합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한다 과거 물 . 

자원이 순수하게 자유로운 접근 이 가능하였을 때 즉 (open access) , 

우물에 물을 길어 나르는 주민들이 서로의 이기심 때문에 공유의 비극에 

치닫게 되는 상황을 흔히 생각하기 마련이다 공유 자원을 공급하고 . 

지속시키는 집단을 공무원이라는 집단 의 틀에 가둘 수 없는 (group)

이유도 마찬가지이다 집단은 하나의 개체로서 집단의 이익을 . 

13) 물 자원과 연관된 정부 부처로는 국토교통부 환경부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 , , ,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가 있다 물 관련 법률은 개에 이르며 중앙정부에서 , . 20 , 
수립하는 물 관련 법정계획은 총 개이다 이 법정계획의 사업은 국가의 법정 23 . 
계획이 수립된 후 지방정부가 하위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한다 이기영 외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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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하지만 이 집단도 결국 개개인의 구성이 없으면 집단으로서 존재할 

수 없다 이 집단은 이타적인 개인이든 이기적인 개인이든 아니면 이들 . , 

모두가 섞여 있든 간에 이들 각각이 집단을 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집단 . 

행동 이 곧 집합 행동 을 의미하지는 (group behavior) (collective action)

않는다 또한 하나의 집단 자체도 더 큰 상위 집단의 일부로서 . 

기능하기에 이 집단마저도 개인의 속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4. 사회생태체계와 다중심성의 미래

완도군 노화와 보길이라는 작은 두 섬의 물 분쟁은 완도군을 넘어선 

더 거시적 차원의 인간 행동과 제도 연구에 이바지할 가능성을 

열어준다 그 전에 이 지역의 사회생태체계를 규명하는 작업이 . 

선행되어야 한다 즉 유기체 하나가 장기 조직 세포 단백질로 . , , , , 

구성되어 있듯이 사회생태체계도 다수의 하위 시스템과 내부 변수가 

사회생태체계를 구성한다 그러나 사회생태체계는 쉽게 (Ostrom 2009a). 

관찰되지도 않으며 모든 변수를 정확히 통제하여 측정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사회생태체계를 연구해야 하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 

사회생태체계가 공유 자원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좋은 거버넌스를 

형성할 수 있는 기틀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좋은 거버넌스란 급격한 외부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발전하는 

거버넌스다 유연하고도 발전이 가능한 거버넌스란 . 

다중심성 에 있다 다 다중심성이란 (polycentricity) (Ostrom et. al 1961). 

의사결정의 과정에서 행위자들이 서로 각자의 수평적인 위치에서 다수의 

중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자원을 통제하는 의사결정권자뿐만 . 

아니라 자원을 이용하는 사용자까지 하나의 중심으로서 공유 자원 

관리의 한 기둥이 되어야 한다 이들은 자원 문제에 관해서라면 서로를 . 

견제하기도 하고 때로는 협력할 수도 있어야 한다 다중심성은 .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는 분산과 아노미 의 상태가 아니다 공유 (anomie) . 

자원에 갈등이 발생하면 갈등을 풀어나갈 체계와 원리 역시 존재해야 

한다 태양계의 행성들이 각자의 중력을 유지하며 비슷한 궤도와 평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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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항성인 태양을 중심으로 돌 듯 다중심성에도 체계가 필요하다.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다중심적 시스템에서는 민간 (polycentric) 

기업이나 지역의 조직들이 자신들의 규칙을 직접 정할 수 있다 개인이 . 

다층적인 수준의 규칙을 만드는 데 직접 참여하게 되며 이들 조직은 

자신들이 처한 문제 상황보다 더 나은 미래를 꾸리기 위해 

노력한다 완도군 지역 사회의 거버넌스는 완도군에 더 (Ostrom 2005). 

나은 미래 즉 물 분쟁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는가, ?

이 연구의 결말은 완도군 보길 부황제의 공유 자원의 공유 가 실패한 ‘ ’
원인을 제도의 불완전성 혹은 인간 행동의 오류에서 찾는 것에 

불과한가 혹은 성공적인 집합 행동의 상황과 그렇지 못한 상황을 ? 

비교하여 그 한계를 지적하는 데에 그치는가 제도와 제도를 형성하는 ? 

인간의 행위는 복잡다단하다 집합행동에 대한 개인의 선호를 명확하게 . 

해결해주는 마법의 지팡이 는 존재하지 않는다“ (magic wand)” (Bonchek et 

게다가 공유 자원의 문제는 그 자원 자체도 생태적인 al. 1996, 81). 

한계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제가 어려워 한층 더 복잡하다. 

제도가 문제인지 생태 환경이 문제인지는 아무도 답을 내릴 수 없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제도가 작동하는 상황과 제도 그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역시 인간에게 귀속되어 있다 이 능력에는 보편적인 . 

논리를 적용할 수 없으며 경험적 환경이 부여하는 상황마다 

천차만별이다(Ostrom 2010).

인간이 상호작용하는 수많은 상황을 완전히 일반화할 수도 정리할 

수도 없기에 연구는 좌절될 수밖에 없는가 이미 여러 차례 확인된 ? 

오스트롬 의 연구를 다시 이 연구에서 재확인하려는 이유는 (Ostrom 2005)

무엇인가 오스트롬은 오히려 물 분쟁과 같은 교착 상황을 설명하고 ? 

질문을 해결하려는 다양한 경험적 시도가 필요하다고 답한다 즉 인간 . , 

행동의 규칙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여러 단계의 분석을 직접 확인하고, 

이를 인간 행동의 이론적 기초를 세우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이론적 . 

분석과 경험적인 연구를 통해 인간 행동과 제도 연구의 보편적 ‘
기틀 을 다질 수 있다(universal building blocks)’ (Ostrom 200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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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3 연구 자료

이 연구의 중심이 되는 차 자료는 약 여 년의 완도군의회회의록1 30 『

이다 완도군의회회의록 은 완도군 상수도 역사를 (www.wdcc.or.kr) . 』 『 』

통찰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다 완도군의 수도를 관리하였던 . 

행위자들이 주고받은 담론을 살펴보려면 년 완도군에 상수도가 처음 1987

만들어진 이후 지난 여 년간의 기록을 한데 모아 추적해야했다30 . 

완도군의회는 년 이후부터 년까지 대의 의회를 구성하였다 이 1991 2020 8 . 

연구에서 다루는 완도군의회회의록 의 시간적 범위는 년부터 1991 20『 』

년 월까지 약 년의 기록이며 년 월 이후의 회의록은 이 20 5 30 2020 5

연구가 진행되는 시점에 모두 공개되지 않아 제외하였다. 

완도군의회회의록 의 물과 관련된 회의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들을 『 』

제외하면 약 여 개로 추정되며 글의 구성과 한계를 넘지 않는 범위 200

내에서 다루었다.

군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물 

관련 업무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14) 관계 공무원은 군 예산으로  

직접 사업을 수행하며 사업의 성과를 의회에 보고하고 평가받는다 군 . 

회의록의 유의미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수자원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핵심어를 별도로 규정하였으며 이와 직접 연관된 

14) 완도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
제 조 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2 ( )  ·①
다음과 같다.

부군수1. 
군수의 보조기관 중 국장 담당관 과장 개정 개정 2. , , ( 2018. 10. 19.)( 2020. 3. 3.)
법 제 조 내지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개정 3. 113 116 2008. 6. 20〈 〉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의 장 신설 개정 4. 117 < 97. 3. 14> 2008. 〈

개정 6. 20 ( 2020. 3. 3.)〉
제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회가 효율적인 의안심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1②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 항에서 정한 외의 관계 공무원도 출석시켜 답변하게 할 수 1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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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과 관계 공무원의 발언 빈도를 확인하였다.15) 전라남도의회와  

국회의 발언은 연구의 한계 상 완도군 노화 보길 지역의 물 문제와 ·

관련된 것에 한정하였으며 완도군의회에 언급된 것보다 출현 빈도는 

현격히 낮았다.

관련 법률은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와 (www.law.go.kr)『 』

대한민국 국회의 의안정보시스템 과 (likms.assembly.go.kr/bill/main.do)『 』

법제처와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자치 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

을 사용하였다 물 관련 법안에 대한 법제처의 분류가 정확하지 r) . 』

않거나 혹은 개정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에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였다 완도군민의 인구학적 정보는 완도군청이 제공하는 . 

완도군 통계연보 를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완도군의 인구 현황. , 『 』

산업 현황을 기반으로 자원 사용자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수도와 관련된 통계는 환경부의 상수도통계 를 활용하였다. 『 』

상수도통계 는 수도 요금이나 상수원의 취수량 정보를 제공한다.『 』

상수도통계 는 자료의 특성상 전라남도 완도군 전체의 평균치를 『 』

일괄적으로 제공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른 자료의 공백은 . 

완도군의회회의록 의 군정 보고를 통해 간접적으로 보충하였다. 『 』

한국수자원공사의 상수도 운영에 관한 성과나 추진 계획에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정보공개 시스템을 통해 자료를 열람할 수 (www.open.go.kr)『 』

있었으나 비공개를 통지한 자료가 많아 연구의 공백으로 남겨야 했다. 

가뭄과 같은 기후 변화에 대한 통계는 국가가뭄정보포털(www.droug『

의 가뭄 정보와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ht.go.kr) (data.kma.go.k』 『

의 강수량 정보를 활용하였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제공하는 r) . 』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 의 지하수 정보 역시 (www.waternow.go.kr)『 』

중요 자료로 사용되었다.

완도군 물 문제를 면밀히 살펴보려면 지역 신문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되는데 완도군 물관리에 대한 고발성의 기사를 통해 당시 주민들의 물 ,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간접적으로 알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가뭄 피해 . 

15) 완도군의회의 회의록의 핵심 검색어는 부록을 참조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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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도 지역 신문이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완도군을 다루는 지역 . 

신문으로는 완도군민신문 완도신문 청해진신문 전남일보, , , ,『 』『 』『 』『 』

남도일보 광주일보 광주매일신문 광주전남일보 무등신, , , ,『 』『 』『 』『 』『

문 등이 있다 완도군의회회의록 에서 해당 신문의 기사를 군 . 』 『 』

의원이 직접 언급하거나 이를 통해 관계 공무원의 현황을 보고 받은 

경우가 있는바 중요 자료가 된다.

제 절4 논문의 구성

서론인 장은 완도군 노화와 보길의 물 분쟁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1

연구 질문을 제시하였다 이에 함께 활용할 다양한 차 차 자료 역시 . 1 , 2

소개하였다 장은 오스트롬 의 사회생태체계 분석틀을 . 2 (Ostrom 2009a)

제시한다 사회생태체계에서 제시한 차 수준의 핵심 변수와 차 수준의 . 1 2

변수가 이 연구의 본론이 된다. 

이 연구의 주요 분쟁 지역은 완도군 노화와 보길 이지만‘ ’ , 

장은 먼저 완도군 전체에 대한 그림을 그려나간다 장은 2·3·4 . 2

완도군의 사회 경제 정치적 환경 자원 체계 자원 단위 이와 연관된 · · , , , 

생태계를 다루면서 장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지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3 .

장은 완도군의 거버넌스 체계를 다루는데 이들을 정부 조직과 3 , 

비정부 조직으로 구분하였다 공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도 중요 거버넌스 . 

체계의 구성원이다 비정부 조직은 공식성의 여부와 관계없이 . 

포함하였다 이들은 장인 완도군의 물관리 제도가 실행되는 상황에서 . 4

중요 행위자로서 역할 한다. 

장은 완도군의 물관리 제도를 다루지만 헌법선택규칙과 4

집합선택규칙 수준만을 다루었다 실행규칙의 경우 노화와 보길의 . 

경험적인 증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고려한바 장에서 , 6

후술하였다. 

장은 본격적으로 완도군 노화와 보길 지역의 구체적인 분쟁 상황을 5

다루었다 이 장은 지난 년간의 물 분쟁의 양상을 시간순으로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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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하고 그 결과도 다루었다 그러나 그 전에 노화와 보길의 주민들을 . 

사용자로 두고 완도군민이 아닌 이들이 노화와 보길의 각각의 

주민으로서 갖는 정체성과 상호 인식에 대해서 규명하였다. 

장은 완도군 사회생태체계가 가진 함의를 작동 중인 실행규칙과 6

자원 체계 거버넌스 체계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작동 중인 실행규칙은 , . 

전술하였듯 노화와 보길의 경험적인 사례가 뒷받침되어야 논의할 수 

있다 노화와 보길에서 보여주지 못한 실행규칙의 작동 여부는 완도군 . 

내 다른 지역의 사례를 통해서 보충하였다. 

장은 결론으로 완도군의 사회생태체계를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어떤 7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질문하고 연구의 한계와 의의를 지적하며 

연구는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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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2 완도군의 사회생태체계
(Social-Ecological System, SES)

오스트롬 의 사회생태체계(Ostrom 2009a) (Social-Ecological System, 

는 사회생태체계의 자원 체계 사용자를 포함한 가지의 핵심 하위 SES) , 8

시스템을 주목하였다 이 하위 시스템 내에도 차 수준의 변수들이 . 2

존재한다 가령 자원 체계 의 변수에는 자원 체계의 . (Resource System, RS)

생산성 저장 용량 등 세부적인 자원 자체의 속성까지 고려하고 있다, . 

연구에서 모든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까지 고려할 수는 없지만 이 여덟 

가지의 큰 틀은 완도군 사회생태체계의 전체적인 그림을 제공한다. 

왜 사회생태체계인가 사회생태체계는 자원을 다루는 자연과학과 그 ? 

자원을 이용하는 인간을 연구하는 사회과학과의 간극을 채울 수 있다. 

공유 자원 은 이름 그 자체만으로도 사회 생태 체계와 직결된다‘ ’ ‘ ’ ‘ ’ ‘ ’ . 

공유 자원의 문제는 사안 그 자체로도 복잡한 데다가 그에 대한 

연구들까지 서로 다른 개념과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서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오스트롬 의 사회생태체계는 이러한 . (Ostrom 2009a)

교착 상태를 해소할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오스트롬은 자원 문제에서 . 

서로 다른 언어와 개념으로 충돌되는 연구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회생태체계의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사회생태체계에는 사회 경제 정치적 환경 자원 체계· · , , ① ② ③ 

자원 단위 거버넌스 체계 사용자 상호 작용 상호작용의 , , , , ④ ⑤ ⑥ ⑦ 

결과 관련된 생태계인 차 수준의 핵심 하위 시스템이 있다 표 , 1 . ⑧ 

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사회 경제 정치적 환경과 관련된 2.1.1. · ·① ⑧ 

생태계는 자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가령 사회 경제 정치적 환경에서 갑자기 . , · ·① 

인구가 급증하여 자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거나 관련된 생태계가 ⑧ 

지구 온난화를 겪는다면 자원의 유량과 저량에 장기적인 문제가 

발생할지도 모른다 즉 자원을 사용하는 속도와 사용된 자원이 회복되는 . 

속도에 간극이 벌어져 사회생태체계 전체를 교란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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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체계와 자원 단위는 직접적인 자원의 흐름을 보여준다 즉 . ② ③ 

물 자원이라면 물이 얼마나 모일 수 있는지 모이는 물의 양을 기준으로 , 

사용자는 어떤 이용 패턴으로 물을 사용해야 물을 잘 공유할 수 ‘
있는지 에 대한 기초 데이터가 된다 거버넌스 체계와 사용자는 ’ . ④ ⑤ 

인간과 그 인간을 구성하는 정치 체계와 제도를 규명한다 이 연구는 . 

집합 행동에 대한 연구지만 무의식적으로 혹은 의식적으로 집합 행동에 

제한이나 촉발을 가하는 요소도 있다 심성 모형 과 사회적 . (mental model)

자본이 그러하다 이러한 사소하지만 결코 사소하지 않은 하위 차 . 2

수준의 변수가 모여 전체 사회생태체계를 구성한다.

왜 다른 지역이 아닌 완도군 두 작은 섬의 사회생태체계인가? 

올슨 은 집단의 크기가 크다고 하여 집단 스스로 합리적 (Olson 1971)

이익을 추구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즉 집단의 크기나 . , 

집단의 동기보다 그 집단에 속해 있는 개인이 합리적이어야 한다. 

집단의 크기가 곧 개인행동의 합리성을 보장하지 않기에 거시적 차원의 

집단과 관련된 논의보다 미시적 차원 즉 작은 지역 단위부터 섬세하게 , 

다뤄보는 연구가 복잡한 인간 행동과 제도의 구조를 풀어낼 수 있다. 

대표적으로 완도군의회가 지난 년간 축적해온 물 문제에 관한 담론은 30

완도군 의사결정자들의 물에 대한 이해와 생각에 대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완도군 노화와 보길의 사회생태체계에 얽힌 구조를 풀어나가다 보면 

더 거시적 차원의 사회생태체계에서 일어나는 집합 행동의 교착 상태를 

완화할 수 있는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 사회생태체계는 체계의 지속 . 

가능성을 강조한다 오스트롬의 제도 분석 및 발전 분석틀 . ‘ (Institutional 

이 제도가 작동하는 행위 상황Analysis and Development Framework)’ , 

공동체의 속성에 주목하였다면 사회생태체계는 이에 더하여 외부 자극 

혹은 내부 상황 변화에 대한 시스템의 회복성 과 (resilience)

견고함 을 포괄한다(robustness) (Anderies et al. 2004; Ostrom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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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제 정치적 환경· ·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settings, S)① 
경제 발전                      인구학적 추세                  정치적 안정성S1 S2 S3 
정부의 자원 정책               시장 인센티브                  언론 매체S4 S5 S6 

자원 체계 (Resource System, RS)② 거버넌스 체계 (Governance System, GS)④  
섹터 예 물 산림 목초지 어류RS1 ( : , , , ) 정부 조직GS1 
체계 경계의 명확성RS2 비정부 조직GS2 
자원 시스템의 규모RS3 * 네트워크 구조GS3 
인위로 건설된 시설RS4 재산권 체계GS4 
체계의 생산성RS5 * 실행규칙GS5 
균형 속성RS6 집합선택규칙GS6 *
체계 변화의 예측가능성RS7 * 헌법선택규칙GS7 
저장 특성RS8 감시와 제재 과정GS8 
장소RS9 

자원 단위 (Resource Unit, RU)③ 사용자(Users, U)⑤ 
자원 단위의 가변성RU1 * 사용자의 수U1 *
성장 혹은 복원 속도RU2 사용자의 사회경제적 속성U2 
자원 단위 내 상호작용RU3 역사적 사용U3 
경제적 가치RU4 장소U4 
단위 수RU5  리더십 기업가 정신U5 / *
구별되는 표시RU6 규범 사회적 자본U6 / *
공간과 시간의 분포RU7 사회생태체계에 대한 지식 심성 모형U7 / *

자원의 중요성U8 *
이용되는 기술U9 

상호 작용 (Interactions, I)⑥  → 결과 (Outcomes, O)⑦ 
다양한 사용자의 자원 이용 수준I1 사회적 성취도 예 효율성 공정성O1 ( : , , 

책임성 지속 가능성, )

생태적 성취도 예 과이용 회복성O2 ( : , , 
생물다양성 지속 가능성, )

다른 사회생태체계로의 외부성O3 

사용자들의 정보 공유I2 
숙의 과정I3 
사용자간의 분쟁I4 
투자 활동I5 
로비 활동I6 
자발적 조직화I7 
네트워킹I8 

관련된 생태계(Related ECOsystems, ECO)⑧ 
기후 패턴                       오염 패턴       사회생태체계 내외부로의 흐름ECO1 ECO2 ECO3 

이 변수의 하위 분류는 자발적 조직화 와 관련이 있다* (self-organization) .
출처 에서 번역: Ostrom, E. (2009), 421. .

표 사회생태체계의 차 수준 핵심 하위 시스템과 2.1.1. 1

하위 차 수준 변수의 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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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1 완도군의 사회 경제 정치적 환경· ·
(Social, Political, Economic Settings, S)

1. 인구 현황

그림 완도군 인구 추이2.1.1. *

출처 완도군: . (2019a).

외국인의 수가 함께 계상된 값이며 *

외국인 인구는 년부터 통계연보에 기록되었음2000 .

그림 을 통해 지난 년간의 완도군의 인구 추이를 한눈에 2.1.1. 30

파악할 수 있다 완도군의 인구수는 년대에 만 명대로 정점을 . 1970 10

찍다가 점차 감소하지만 세대 수는 오히려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완도군 인구수도 년대 이후로 절대적인 수치는 ( 2019a, 60). 1990

감소하고 있지만 최근 년간 그 낙폭이 줄어들고 있다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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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세대 인구 남 여

계 25,385 51,447 25,822 25,655

완도 8,792 18,810 9,507 9,303

고금 2,617 5,382 2,714 2,668

군외 2,366 4,444 2,148 2,296

노화 2,068 3,842 1,948 1,894

신지 1,897 3,590 1,830 1,760

금일 1,889 3,372 1,685 1,687

금당 1,229 2,749 1,386 1,363

약산 1,296 2,623 1,277 1,346

보길 1,355 2,432 1,224 1,208

소안 1,336 2,382 1,168 1,214

청산 534 1,023 509 514

생일 456 828 426 402

표 완도군 읍면별 주민등록인구 및 세대 2.1.2. (2018)

출처 완도군: . (2019a), 62.

그림 은 외국인의 수가 포함된 수치이기에 표 를 통해  2.1.1. 2.1.2.

외국인을 제외한 주민등록인구도 살펴봐야 한다 완도군은 외국인 포함 . 

총 인구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인구는 명이다53,449 51,447 . 

주민등록인구 상 완도읍에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며 고금면 군외면이 , 

그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지역이다 완도읍 고금면 군외면은 모두 . , , 

육지와 교량으로 연결된 지역으로 육지와의 교류도 활발하다 세대 수도 . 

완도읍 고금면 군외면 순으로 많다, , . 

완도군의 인구 성장률은 다른 도서 지역과 크게 다르지 않다.16) 출생  

인구보다 사망 인구가 더 많으며 최근 년간의 출생 인구는 줄어들고 5

있다 그림 와 그림 에 따르면 완도군의 인구는 꾸준한 . 2.1.2. 2.1.3.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며 자연증가율 역시 감소세다.17)

16) 인구성장률 해당 연도 주민 등록 인구 전년도 주민 등록 인구 전년도 주민 = [( ) ÷– 
등록 인구 전년비임]×100, .
17) 자연증가율 조출생률 조사망률 명 당=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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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완도군 출생 및 사망 인구수 단위 명2.1.2. ( : )

출처 완도군: . (2019a), 82.

그림 완도군 인구 성장률 및 자연 증가율 단위2.1.3. ( : %)

출처 완도군: . (2019a),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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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 발전

그림 완도군 산업별 사업체 종사자 수2.1.4. 

출처 완도군: . (2019a), 93-97.

완도군 전체 인구의 대다수는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외식업, , 

제조업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다 그림 차 산업에 종사하는 ( 2.1.4.). 3

인구는 본섬이자 절대적인 인구가 더 많은 완도에 집중되어있다 그러나 . 

그림 는 사업체가 없는 산업 종사자의 수 즉 개인인 농가와 어가 2.1.4. , 

인구는 반영하지 않은 수치이다 완도군 전체 농가는 세대. 3,890 (15.3%), 

농가 인구는 명 이며 어가는 가구 어가 인구는 8,065 (15.6%) 10,593 (41.7%), 

명으로 농가 및 어가 인구가 완도군 인구의 절반 이상을 24,460(47.8%)

차지한다 완도군 ( 2019a, 1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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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2 자원 체계(Resource System, RS)

1. 자원 범위

오스트롬 은 자원 체계 와 자원 (Ostrom 1990) (resource system)

단위 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자원 체계는 (resource unit) . 

하천이나 호수 같은 수자원과 같은 고정적인 시스템으로서 유동적으로 

변하는 자원을 생산해낸다 자원 단위는 이러한 고정적인 자원 체계를 . 

통해서 개인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일컫는다 수자원의 경우 . 

저수지나 댐과 같은 취수 시설로 모이는 물의 양이다 자원 체계가 . 

고정적이라면 자원 단위는 유동적이라서 자원을 생산하는 외부 조건이 

악화되거나 자원의 이용자가 지나치게 자원을 남용할 경우 지속이 

불가능하다.

이 연구에서 다루는 자원 체계의 범위 즉 물의 범위는 우리 , 

수도법 이 정의하는 원수 를 일컫는다 수도법 제 조제 호가 ( ) . 3 1「 」 「 」 原水
정의하는 원수 는 다음과 같다( ) . 原水

음용 ㆍ공업용 등으로 제공되는 자연 상태의 물을 말한“ ( )飮用
다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 조제 호에 따른 농어촌용수는 제. ,    2 3「 」
외하되 가뭄 등의 비상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하여 원
수로 사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원수로 본다.”

물은 용도에 따라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유지용수로 나눌 수 , , , 

있다 그러나 물의 용도가 곧 물의 원천을 설명하지는 않는다. . 

먹는물관리법 의 제 조제 호는 먹는 물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자연 3 1 “「 」

상태의 물 자연 상태의 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수돗물 먹는 , , 

샘물 먹는 염지하수 먹는 해양심층수 등 으로 , ( ), ( ) ”鹽地下水 海洋深層水
규정한다 이처럼 같은 먹는 물 이라 하더라도 그 원천이 다를 수 있다. ‘ ’ . 

대부분의 생활용수는 상수도 시설을 통해 공급되지만 과거 상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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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없던 시기에는 대부분의 생활용수를 소규모 급수시설에 

의존했다 이 연구에서 원수를 자원 체계의 범위로 다루는 이유도 물의 . 

원천이나 목적에서 벗어나 물 자원 자체를 살펴보려는 의도를 내포한다. 

완도군 같은 도서 지역의 경우 모든 지역에 상수도가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대단위 규모의 상수도를 통해 공급된 물만을 연구의 범위로 

제한할 수는 없다.18)

2. 자원 규모

완도군에는 상수원으로 활용할만한 하천이 없고 대부분이 

계류 이다 완도군 따라서 저수지나 댐의 용량이 자원 ( ) ( 2019a, 41). 溪流
체계의 저량 이 된다 일부 지역은 (stock variable) (Ostrom 1990, 71). 

보조할 수 있는 저류조 를 인공적으로 설치하여 빗물을 저장할 ( )貯溜槽
수 있도록 만들기도 하였다 수도란 관로 등을 통해 원수나 정수를 . 

공급하는 시설을 일컬으며 일반수도에는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 

마을상수도가 있다.19) 완도군은 완도읍 일부 지역과 군외면에서  

연륙교를 통해 광역상수도를 보급받지만 이는 완도군 일부에 불과하다. 

완도군이 수수하고 있는 광역상수도는 전라남도 장흥군의 장흥댐의 

물로서 완도군은 연 를 계약하였다 환경부 2,129,7755 ( 2019a).㎥

광역상수도의 물을 공급 받는 완도군 일부 지역을 제외한다면 완도군 

대부분의 지역은 지방상수도와 마을상수도를 공급받는다 지방상수도와 . 

마을상수도는 급수 인구에 따라 구분한다 마을상수도의 경우 명 . “100
이상 천 명 이내의 급수 인구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수도 로 2 500 ”
완도군에는 금당 용항 넙도 생일 청산이 있다· · · · .20)21) 지방상수도와  

18) 년 기준 완도군의 미급수 인구는 명 미급수 세대는 세대이다 해당  2018 282 , 156 . 
지역은 노화읍 방서리 내리 신양리 금일읍 척치리 군외면 당인리 황진리( · · ), ( ), ( · ), 
소안면 당사리 고급면 청용리 이다 미급수 지역은 지하수 우물 빗물만을 ( ), ( ) . , , 
상수원으로 이용한다 환경부 ( 2019a).
19) 수도법 제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 )  . 「 」

일반수도 란 광역상수도ㆍ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를 말한다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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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상수도의 관리는 원칙적으로 군수가 담당하지만 지방상수도가 없는 

곳은 소규모 급수 시설을 통해 주민이 공동으로 설치하고 관리한다. 

그러나 완도군의 경우 원칙적으로 주민이 관리해야 하는 소규모 급수 

시설도 군에서 수질 관리를 담당해왔다.22) 표 에 따르면 년  2.2.1 1987

최초의 완도군 상수도 공급 이후로 대부분의 취수 시설은 년대에 1990

건설되었으며 이후에도 완도군은 적극적인 상수도 확장 공사를 벌였다. 

기존에 건설된 취수 시설이라 하더라도 숭상 공사를 통해서 설계시설의 

용량을 확대하여 늘어나는 물의 수요를 충족시키려 했다 년대에 . 2000

들어와서는 적극적인 확장 공사는 일어나지 않다가 다시 년대에 2010

이르러서 새로운 상수도 공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는 준공 연도를  . 

기준으로 파악한 것이며 비교적 후발 주자로 세워진 약산면 해동, 

보길면 부황 생일면 생일 상수도는 년대 초반부터 계획이 되었다가 , 2000

년대에 준공되었다2010 .23) 한 군 의원은 사업비를 이렇게 오랜 기간  

사장 시키는 것이 지역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큰 문제라고 

지적하였다.24)

20) 수도법 제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 )  . 「 」 
마을상수도 란 지방 자치 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도시설에 따라 명 9. " "   100

이상 천 명 이내의 급수인구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일 공급량이 2 500 1
세제곱미터 이상 세제곱미터 미만인 수도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수도로서 20 500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광역시의 (
군수는 제외한다 가 지정하는 수도를 말한다) .
21) 넙도는 행정구역상은 노화읍의 일부이지만 노화도와는 별개의 섬이다 .
22) 제 회 완도군의회 정례회 제 차 본회의회의록 96 ( ) 2 , (2001. 7. 18.).
23) 제 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 차 본회의회의록 101 ( ) 2 , (2002. 2. 20.).
24) 제 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 차 본회의회의록 172 ( ) 6 , (2008.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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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 의원 불가피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문제는 생일 상수도가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만 억이 넘는 사업이죠 이 사업이 예를 들면 년 정도 200 ? 1
사업비를 사용하지 않고 명시이월을 시켰다고 했을 때 거기에 미치는 
주민들에게 예산상 비효율성 년 정도 수백억을 사장시켜놓는 이런 , 1
결과들은 큰 문제라고 봅니다 지역경제가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 . 
속에서 사업비들이 사장되고 년 동안 이월되고 이러한 부분들은 1
지역경제에 걸림돌이라고 보거든요 모든 예산 사업비들은 그때그때 . 
조기발주해서 조기 완공하는 예산이 사장되지 않는 이런 쪽으로 
심각하게 고민을 하시고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출처 제 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 차 본회의회의록: 161 ( ) 6 , (2007. 11. 12.).

공사가 지연된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으나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었던 지역의 주민들이 공사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데다가 

주민들이 우리 행정을 못 믿는 그런 경향이 있 다는 군 의원의 발언이 “ ”
있었다.25) 주민들의 강한 반대로 시설 공사가 좌절되면서 확보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고 다시 새로운 공사 대상이 될 수원지를 찾게 

되면서 기존의 설계 용역비를 낭비하게 되었다 시설 공사를 다시 . 

설계하게 될 경우 환경부에 계획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시설 공사는 더욱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25) 제 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 차 본회의회의록 161 ( ) 5 , (2007.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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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수장명 육산 용항 척치 넙도 부황 생일 미라 해동 대야 국화 용계26) 죽청27)

취수 시설 종류 취수탑 취수관거 취수탑 취수관거 취수탑 취수탑 취수탑 취수탑 취수탑 취수탑 취수탑 취수탑

관련 정수장 금당 용항 척치 넙도 보길 생일 소안 약산 대야 청산 운영중지 운영중지

소재지 금당면 금일읍 금일읍 노화읍28) 보길면 생일면 소안면 약산면 완도읍 청산면 군외면 완도읍

준공 년도 1993 2012 1992 2011 1989 2013 1997 2004 1993 1994 1993 1987

설계시설용량 
일( / )㎥ 670 1,100 1,200 270 4,000 450 4,000 2,900 7,000 1,100 600 3,500

연간 총 취수량 
년( / )㎥ 147,443 219,478 247,313 52,218 764,910 50,267 307,742 905,200 2,416,925 309,035 0 0

취수장 가동일수
일( ) 365 365 365 251 365 365 365 365 365 365 0 0

일 평균 취수량29) 
일( / )㎥ 404 601 678 208 2,277 138 843 2,480 6,622 847 0 0

취수장 이용률30) 
평균 ( %) 60.3 54.6 56.5 77 56.9 30.7 64.8 85.5 94.6 77 0 0

일 최대 취수량 
일( / )㎥ 856 1,002 968 400 3,772 225 1,587 3,741 8,760 1,381 0 0

취수장 가동률31)

최대 ( %) 127.8 91.1 80.7 148.1 94.3 50 122.1 129 125.1 125.5 0 0

표 완도군 취수 시설 현황 2.2.1. (2018)

출처 환경부: . (2019a).

26) 군외면 용계 취수장은 광역상수도 수수로 현재 운영하지 않음 .
27) 완도읍 죽청 취수장은 광역상수도 수수로 현재 운영하지 않음 .
28) 노화읍 넙도 취수장은 노화도 본섬과는 다른 섬인 넙도에 위치함 .
29) 일 평균 취수량 연간 총 취수량 취수장 가동일수 = ÷ 
30) 취수장 이용률 일 평균 취수량 설계시설용량  = ÷ × 100
31) 취수장 가동률 일 최대 취수량 설계시설용량  = ÷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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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장명 금당 용항 척치 넙도 보길 생일 소안 약산 대야 청산

소재지 금당면 금일읍 금일읍 노화읍32) 보길면 생일면 소안면 약산면 완도읍 청산면

준공 년도 1994 2012 1992 2009 1981 2012 1997 2004 1993 2009

설계시설용량 
일( / )㎥ 650 1,100 1,200 270 4,000 450 1,300 2,900 7,000 1,100

연간 총 생산량33)

년( / )㎥ 142,312 189.354 197,735 40,817 735,435 46,279 255,313 760,123 2,145,088 274,277

정수장 가동일수
일( ) 365 365 365 279 365 365 365 365 365 365

일 평균 생산량34) 
일( / )㎥ 390 519 542 146 2,015 127 699 2,083 5,877 751

정수장 이용률35) 
평균 ( %) 65.8 47.2 45.1 54.2 50.4 28.2 53.8 71.8 84 68.3

일 최대 생산량 
일( / )㎥ 706 885 935 362 4,408 308 1,849 3,373 8,528 1,653

정수장 가동률36) 
최대 ( %) 108.6 80.5 77.9 134.1 110.2 68.4 142.2 116.3 121.8 150.3

급수 인구 1,006 1,281 3,545 815 7,402 841 2,630 6,999 15,825 2,175

급수제한인구 0 0 0 815 7,402 0 2,630 0 0 2,175

급수제한일일( ) 0 0 0 36 64 0 12 0 0 12

표 완도군 정수시설 현황 2.2.2. (2018)

출처 환경부: . (2019a).

32) 노화읍 넙도 취수장은 노화도 본섬과는 다른 섬인 넙도에 위치함 .
33) 연간 총 생산량 연간 총 처리수량 연간 총 정수장 사용수량 = – 
34) 일 평균 생산량 연간 총 생산량 정수장 가동일수 = ÷ 
35) 정수장 이용률 일 평균 생산량 설계시설용량  = ÷ × 100
36) 정수장 가동률 일 최대 생산량 설계시설용량  = ÷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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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3 자원 단위(Resource Unit, RU)

1. 자원의 생산과 저장

자원 단위는 저수지나 댐에서 처리하는 총 취수량이며 이는 저수지나 

댐의 설계시설용량과 같지 않을 수 있다 가뭄이 드는 시기에는 . 

저수지나 댐이 마르기 때문에 취수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표 에 . 2.2.1.

따르면 현재 운휴 중인 용계와 죽청 취수 시설을 제외한 전체 취수 시설 

개소의 취수 시설의 취수장 이용률의 평균치는 이며 이 10 61.42% , 

평균치를 밑도는 취수 시설은 육산 용항 척치(60.29%), (54.63%), (56.5%), 

부황 생일 미라 총 개소이다 개소 취수량 (56.92%), (30.6%), (21.07%) 6 . 10

가동률의 평균치는 로 이를 밑도는 취수 시설은 용항101.13% (91.09%), 

척치 부황 생일 미라 총 개소이다(80.66%), (94.3%), (50%), (39.67%) 5 . 

표 기준 완도군 내의 개소의 정수시설의 정수장 이용률 2.2.2. 10

평균치는 이며 이 평균치를 밑도는 정수 시설은 용항56.28% , (47.18%), 

척치 넙도 보길 부황 생일(45.16%), (54.07%), ( )(50.37%), (28.22%), 

소안 미라 총 개소이다 개소 정수장 가동률의 평균치는 ( )(53.76%) 6 . 10

로 이를 밑도는 정수 시설은 용항 척치111.03% (80.45%), (77.91%), 

보길 생일 총 개소이다 취수 및 정수 시설 모두에서 (110.2%), (68.44%) 4 . 

완도군 내의 평균치를 밑도는 곳은 용항 금일읍 척치 금일읍( ), ( ), 

부황 보길면 생일 생일면 지역이다 환경부 ( ), ( ) ( 2019a).

완도군에서 취수와 정수가 모두 취약한 급수 시설은 표 과 같다2.3.1. . 

주목할 점은 급수 인구와 실제 거주 인구에 차이가 있었다는 점이다. 

실거주 인구에 외국인 인구가 계상된 것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용항과 

척치는 급수 인구가 실제 인구보다 과대 계상되었다 생일의 외국인 . 

인구는 명으로 실거주 인구와의 차이가 적은 편이다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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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수장명정수장명( ) 용항 척치 부황보길( ) 생일

급수 지역
월송리 소랑도·

용항리· ·
동백리 사동리·  

척치리 화전리·
도장리· ·

화목리 구동리·
노화읍 보길면· 생일면

급수 인구명( ) 1,281 3,545 7,402 841

실 거주 인구명( )37) 976 2,358 7,867 856

급수 인구 비율(%) 139.2 159.5 94.1 98.2

설계 시설 용량 일( / )㎥ 1,100 1,200 4,000 450

급수 인구 대비 일( / )㎥ 0.86 0.34 0.54 0.54

실 거주 인구 대비 일( / )㎥ 1.13 0.51 0.51 0.53

연간 총 처리 수량 년( / )㎥ 219,478 247,313 764,910 50,267

급수 인구 대비 년( / )㎥ 171.33 69.76 103.33 59.77

실 거주인구 대비 년( / )㎥ 234.87 104.88 97.23 58.72

제한 급수일( ) 0 0 64 0

출처 환경부: . (2019a).

표 완도군 취약 급수 시설의 급수 인구 및 처리 수량2.3.1. 

부황 취수장은 실 거주인구가 급수 인구보다 많다 노화읍과 보길면의 . 

외국인 인구는 각각 명 명이며 연간 총 처리 수량 역시 실 292 , 122

거주인구를 포함하면 훨씬 줄어든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취약 . 

급수시설 네 곳 중에서 제한 급수를 겪은 곳은 실 거주인구와의 차이가 

컸던 부황이 유일했다.

37) 실 거주 인구는 외국인 거주인구를 포함한 값이다 금일읍의 외국인 거주 인구는  . 
총 명이지만 각 법정리 별 외국인 인구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금일읍 전체의 191
값에서 용항과 척치의 실 거주 한국인 인구의 비율에 따라 외국이 인구를 
계상하였다 금일읍 전체 한국인 및 외국인 거주 인구는 명이다 용항의 실 . 4,033 . 
거주 한국인 인구는 총 명 월송리 명 소랑도 명 용항리 명 동백리 920 ( 356 , 61 , 83 , 
명 사동리 명 이다 척치의 실 거주 한국인 인구는 총 명 척치리 215 , 205 ) . 2,223 (
명 화전리 명 도장리 명 화목리 명 구동리 명 이다 노화읍은 356 , 297 , 591 , 736 , 243 ) . 

넙도정수장에서 급수하는 내리 명 와 방축리 명 의 인구를 (443 ) (204 )
제외하였다 완도군 ( 201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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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는 환경부의 상수도 통계 의 자료 작성 (2008) 『 』

방식을 비판한 바 있다 환경부가 상수도 통계 의 취수장과 정수장의 . 『 』

가동률 부분을 일 최대 취수량 혹은 정수량 설계시설용량 [ ( ) ÷ × 

으로 수치를 변경하면서 가동률이 최대 취수량에 맞추어 상승하게 100]

되었다 또한 년 상수도 통계부터 일 평균 취수량 생산량 을 연간 . 2007 ( ) [

총 생산량 가 아닌 연간 총 생산량 가동일 수 로 바꾸었기 ÷ 365] [ ÷ ]

때문에 이용률 역시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었다 즉 가동하지 않는 날이 . , 

아무리 많아도 가동한 날에만 제대로 물을 생산해 낸다면 취수량 

이용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수장 이용률 역시 마찬가지다. .

2. 경제적 효율성

완도군의 수도 요금은 전국 수준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년 . 2018

기준 전국 평균 수도 요금은 원 로 현실화율은 이다736.92 / 80.6% . ㎥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상수도 평균 단가를 총괄 단위 원가로 나눈 

것으로서 비율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전라남도 . 

평균 수도 요금은 원 이며 현실화율은 전국 평균보다 로 876.37 / 63.1%㎥

낮다 완도군의 수도 요금은 평균 원 로 전국 평균보다 높지만. 901.44 / , ㎥

현실화율은 밖에 되지 않으며 전남에서 가장 낮다 톤당 총괄 단위 25.8% . 

원가는 완도군이 원 로 전남에서 가장 높다 환경부 3,490 / ( 201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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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전라남도와 완도군의 수도 요금 현실화율2.3.1. 

출처 환경부 을 재구성: . (2014-2019a)

그림 의 최근 개년의 현실화율을 보면 전국 수준의 현실화율은 2.3.1. 5

크게 달라지지 않지만 완도군의 현실화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수도 . 

요금 현실화율이 공급 단가와 생산 원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최근의 

단가를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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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전라남도와 완도군의 수도 원가2.3.2. *

출처 환경부 을 재구성: . (2014-2019a)

그림 를 보면 완도군의 수도 원가는 최근 년 사이에 급격하게 2.3.2. 3

증가하였다 년까지 수도 원가는 원대를 유지하다가 년 . 2016 2,000 2017

이후로 급격하게 원 대로 상승하게 된다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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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전라남도와 완도군의 수도 공급 평균 단가2.3.3. *

출처 환경부 을 재구성: . (2014-2019a)

그림 의 공급 단가는 최근 년간 급격히 상승한 수도 원가를 2.3.3 5

반영하지 않는다 결국 현실화율도 하락하게 만들었다 년 이후로 . . 2016

완도군의 수도 원가는 증가하는 반면 평균 단가는 계속해서 원대를 1,000

유지하고 있다 전라남도의 공급 단가만 비교해보더라도 구례군이 . 

원 영암군이 원으로 오히려 더 높으며 완도군은 전라남도 1250.89 , 1224.2

개 시 군중 아홉 번째로 공급 단가가 높다 환경부 23 · ( 2019a). 

상하수도사업소장은 한 의원의 수도 요금 현실화율에 대한 지적에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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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용

완도군 같은 경우에는 섬으로 읍면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정수량이 
개소를 운영관리하고 그래서 생산원가가 많이 드는 것은 10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실화율을 보면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지만 뒤에서 . 
여섯 번째로 우리가 정도 밖에 안 된 사항이란 말입니다46.6% . 
완도군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수도 요금이 비싼 편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출처 제 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 차 본회의회의록: 253 ( ) 6 , (2017. 10. 30.).

년 완도군은 지방상수도를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여 수도 2013

사업의 경영 효율성이 증대되리라 기대했다 그러나 지방상수도를 . 

위탁한 이후에 오히려 수도 원가는 급증하였다 지방상수도 경영이 . 

효율적으로 운영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상수도 . 

위탁이 비용의 측면에서 효율적이라 보았지만 위탁 이후 생산 원가가 

최근 년 사이에 배 가까이 상승한 데에는 원인의 규명이 필요하다5 2 . 

완도군은 년간 천억 원을 들여 수자원공사에 지방 수도 사업의 경영 20 2

효율성을 개선하겠다는 이유로 수도 사업을 위탁하였다 이에 완도군의 . 

재정에 부담이 늘어났지만 소기의 목적은 아직 달성하지 못했다.38)

38) 완도군은 년까지 년간 한국수자원공사에 약 천 억원을 분할 상환해야  2033 20 2
한다 제 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 차 본회의회의록. 227 ( ) 6 , (2014. 11. 18.).

정관범 의원 위탁경영 후에 수요자 부담이 더 늘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용

수용자 부담은 거의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수도세가 인상된 요인이나 . 
그런 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

정관범 의원 예전에 비해서는 가격이 월등히 높아졌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용

그 부분은 없습니다 상수도 요금을 인상. ······

정관범 의원 높아진 게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다만 요인이 검침을 제대로 해서. , , 
옛날에는 검침부실로 해서 사용량을·····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용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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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원가가 지나치게 높아지기도 했거니와 수도 공급 가격이 생산 

원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는 장기적으로 더 큰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물론 수도 요금이 수도 원가에 따라 즉각적으로 인상되기 어려운 . 

이유도 있다 완도군의 수도 요금은 완도군의 수도급수조례에 따라 . 

물가대책위원회가 심의하고 수도급수조례로 개정한다.39)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수도 요금이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인상하는 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 다고 주장했다“ ” .40)

 

39) 완도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제 조 기능 위원회는 지방 자치 단체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중 다음 각호의 2 ( ) ·②
사항을 심의한다.

상수도 요금1. 
하수도 요금2. 
공업용수사용료3. 
도시가스요금4. 
교통요금5. 
지방공사 의료원등의 의료수가6. 
폐기물 수집 운반수수료7. ·
주차요금8.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9.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40) 제 회 완도군의회 제 차 정례회 제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254 ( 2 ) 4 , (2017. 
12. 19.).

정관범 의원 제대로 체크를 못해서 그런 요인도 있고 여러 부분이 있을 거 , 
아닙니까 수요자 부담이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마는 저희 집만 해도 ? 
옛날에는 불과 만원 미만이 나왔는데 지금은 한 만원 가량 나와요1 2 . 
그런 것을 보면 제대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수용자 . 
부담이 늘어난 건 사실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 [...]

출처 제 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 차 본회의회의록: 253 ( ) 6 , (2017. 10. 30.).



- 41 -

제 절4 관련된 생태계 (Related ECOsystems)

최근 몇 년간 완도군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가뭄 피해는 기후 변화‘ ’ 
때문인가 년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2014 ‘ (Intergovernmental 

가 발표한 제 차 평가 종합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5

보고서 는 전 지구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평균 기온에 경종을 (AR5)

울렸다 는 세기에는 더 많은 사람이 기후 변화 때문에 물 . IPCC(2014) 21

부족을 겪고 하천 범람의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합의하였다 인간은 . 

인위개변 적으로 온실가스 농도를 증가시켰고 ( , anthropogenic)人爲改變
이는 전 지구의 물순환에 영향을 미쳤다 우리나라 역시 (IPCC 2014). 

지난 여 년간 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면서 기상 이변이 100 1.8°C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관계부처합동 기후 변화는 건조 아열대 ( 2019). 

지역의 지표수와 지하수 자원을 재생 불가능할 정도로 고갈 시켜 지역 

간의 수자원 경쟁을 심화시킬 것이다(IPCC 2014).

그림 은 지난 년간 전국 전라남도 완도군의 연 평균 기온을 2.4.1. 47 , ,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완도군의 평균 기온이 전라남도뿐만 아니라 전국 . 

평균 수준을 상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 지역의 평균 . 

기온이 여 년 전보다 상향하는 추세이며 완도군과 한반도 역시 기후 50

변화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방증한다 환경부와 . 

국가가뭄정보센터 는 기후 변화가 더 심각해질수록 장기 가뭄이 (2018)

계속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우리나라는 크고 작은 가뭄이 년 . 2~3

주기로 발생하고 있으며 년 이후로는 거의 매년 가뭄이 2006

발생한다 환경부 국가가뭄정보센터( ·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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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전국 전라남도 완도군의 평균 기온 2.4.1. · · (1973-2019)

출처 기상청 를 재구성: . (2019)

완도군은 우리나라 다른 지역보다 기후 변화에 더 취약한가 그림 ? 

의 계절별 평균 강수량을 살펴보면 전국 수준의 평균 강수량보다 2.4.2.

완도군의 평균 강수량이 크게 떨어지지는 않는다 우리나라는 . 

일반적으로 여름에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고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가뭄이 발생한다 따라서 완도군이 다른 지역에 비해 유달리 . 

가뭄이 극심한 지역이라고 말하긴 어렵다 지난 여 년의 전국과 . 10

완도군의 계절별 강수량을 살펴보면 오히려 여름의 강수량이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게다가 완도군 봄과 겨울의 강수량은 전국 수준보다 . 

연간 편차가 크다 환경부와 국가가뭄정보센터 는 최근 발생한 . (2018)

가뭄이 여름철 강수가 부족해졌기 때문에 유출량 이 해를 ( )溜出量
거듭할수록 낮아져 발생하였다고 보았다 즉 여름에 충분한 비가 내려 . 

수원지에 저수량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 기간이 부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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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전국 및 완도군의 계절별 평균 강수량2.4.2. 

출처 기상청 를 재구성: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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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시작 월 지속기간월( ) 가뭄심도 (mm) 가뭄강도 월(mm/ ) 최대심도 (mm)

2013 4 1 0.8 0.8 0.8

2013 9 11 238.8 21.7 28.2

2016 6 4 17.5 4.4 12.9

2017 3 16 408.7 25.5 45.8

표 완도군의 가뭄 사상 추출 결과 2.4.1. (2013-2018)

출처 환경부 국가가뭄정보센터 을 재구성: · . (2018), 106.

연도 지역 마을명( ) 피해기간 시작일( ) 피해기간 종료일( ) 피해인구 명( )

2013 청산면 노화읍 금일읍, , 2013-09-06 2013-12-31 3,151

2014 고금면 외 개면5 2014-01-01 2015-09-04 11,460

2017 노화읍 보길면, 2017-07-13 2017-12-31 8,315

2018 노화읍 보길면, 2018-01-01 2018-05-14 7,924

표 완도군의 가뭄 피해 현황 2.4.2. (2013-2018)

출처 환경부 국가가뭄정보센터 을 재구성: · . (2018), 106.

환경부와 국가가뭄정보센터 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전남 지역의 (2018)

가뭄이 심각해졌다고 분석하였다 표 과 표 를 살펴보더라도 . 2.4.1. 2.4.2.

가뭄 기간이 년을 넘어가는 등 점점 가뭄의 심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1

있다 완도군은 당초 상수도 위탁 시 한국수자원공사가 유수율을 . 

향상시킬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였다 또한 유수율을 조기에 . 

향상시키려면 지방상수도를 전라남도 기타 지역과 통합하여 운영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41) 그러나 년은 완도군의 가뭄 취약성을 여실히  2017

드러낸 해였다. 

완도군의 가뭄 피해는 최근의 일이 아니다 완도군의 물 사정은 . 

가뭄에 좌지우지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완도군 의원은 완도군이 . 

년에 비가 한 번만 와서 만수만 차면 물 문제가 걱정이 없는 곳으로 “1 ” 
언급하기도 하였다.42) 년 최악의 가뭄이 시작되자 비로소  2017

완도군에서는 기후 변화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41) 제 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 차 본회의회의록 218 ( ) 5 , (2013. 11. 7.).
42) 제 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 차 본회의회의록 224 ( ) 4 , (2014.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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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이후 완도군은 가뭄 대책으로 예비비를 확보했으나 년의  2013 2017

가뭄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지독한 가뭄 탓에 급수가 제대로 . 

이루어지지 않아 물을 육지에서 운반하여 보급하기도 하였다 기후 . 

변화에 대한 대응 또한 하나의 부서 차원이 아니라 각기의 부서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기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 년 수자원공사가 . 2013

박인철 의원 우리군에 기후 변화담당도 있죠?

부군수 박현식 네.

박인철 의원 그러면 그 팀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부군수 박현식 일반적으로 기후 변화담당이라는 것은 기후 변화가 어느 한 팀이 
되는 게 아니고요 기후 변화는 전 분야에 대해서 적응을 하고. , 
관측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자고 해서 직접 관측하는 일도 하고 전 부서에 걸쳐져 있는 기후 , 
변화 관련 업무를 취합하고 알리는 형태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의원 그것만 합니까 이런 것은? . 

부군수 박현식 이 부분은 직원 명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1 . 

박인철 의원 직원 명이 아니고 한 팀이 아닙니까1 ? 

부군수 박현식 기후 변화팀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아열대작물대응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게 되고요 또 예를 들어서 수산분야는 . 
수산분야대로 적응대책을 하게 되고.

박인철 의원 그렇게 하는지 아는데요 기후 변화팀에서 그래도 한 팀원 .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을 미리 체크할 수 있었을 거 ? 
아니에요 지금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가뭄대책 ? [...]  
우리군에서 발빠르게 잘 했습니까 가뭄대책이요?  . 

부군수 박현식 가뭄대책에 대해서는······ 

박인철 의원 사후약방문식으로 한 거 아닙니까 월 ? 5
달부터 가뭄이었는데 가뭄대책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 [...]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이런 것을 발 빠르게 우리 군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농사철 다 돼서 물 부족하니까 그전에부터 예측이 
돼 있었는데 늦었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을 발 빠르게 해야 되는데 . 
다른 데 예비비 억씩 쓰면서 이것은 당사자들이 해도 될 것들인데 5
물 문제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것을 날마다 측정이 될 거 아닙니까, ? 
그렇게 미리미리 해야 되는데 늦었다는 거예요 보길도는 봐 . [...] 
보십시요 물이 부족하니까 비 오니까 이제야 예비비 들여서 . 
펌핑하고 있지 않습니까? 

출처 제 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 차 본회의회의록: 253 ( ) 2 , (2017.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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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를 수탁하였음에도 여전히 절대적인 수량을 늘리고 유수율을 

완전히 통제하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완도군의 가뭄 문제가 고질적이며 . 

앞으로의 기후 변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기 때문에 절대 수량을 늘릴 

방안이 필요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이후 대규모로 댐을 건설하는 . 

사업은 지양하고 보조 취수원을 여러 곳을 개발하는 형태로 물관리의 

정책적 지향이 변화하였기에 댐 건설을 통한 수량을 확보하기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43) 

제 절5 소 결

지속해서 인구의 감소를 겪고 있는 완도군은 주로 농가와 어가 

인구로 구성된 도서군이다 도서 지역의 지리적 특성상 상수원도 . 

충분하지 않아 주민들은 물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다 완도군은 수십 . 

년간 최악의 가뭄을 겪어 왔지만 평균 기온이나 강수량은 전국적인 

수준과 비교하였을 때 이 지역이 유달리 크게 떨어지지는 않는다. 

완도군은 물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년간 적극적으로 상수도를 30

확장하였다 그러나 물을 공급할 대형 하천이 없어 수량 자체가 육지에 .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취수 시설을 더 늘리려 하더라도 지역 .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관계 공무원은 계획 설계부터 준공까지 쉽지 

않은 단계를 거쳐야 한다 상수도 사업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 

완도군은 상수도 사업을 수자원공사에 위탁하였지만 수도 원가가 

높아졌고 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낮아졌다 공급 단가를 수도 원가에 . 

걸맞게 인상해야 하지만 공공요금인 수도 요금을 인상하는 일은 

간단하지 않다 완도군은 가뭄을 거의 매년 겪으며 수량 자체가 . 

강수량에 좌우되는 상황에도 가뭄 대비는 여전히 미흡하다.

43) 제 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 차 본회의회의록 253 ( ) 2 , (2017.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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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3 완도군의 거버넌스 체계
(Governance System, GS)

거버넌스 체계는 자원의 이용자들이 자원을 운용하고 편익을 누리는 

데에 중요한 기반이 된다 오스트롬 은 집합 행동의 딜레마. (Ostrom 1990) , 

즉 공유 자원의 비극을 근본적으로 넘어서려면 행위자들이 집합행동의 

문제를 자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보았다 집단 자체의 문제 해결 . 

능력은 거버넌스 체계와 직결된다 거버넌스 체계가 민주적이라면 . 

다양한 수준의 행위자들이 변화하는 제도 상황에 맞추어 규칙을 변형할 

수 있으며 형성된 규칙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제도 상황에 

적절한 방식으로 진화하게 된다(Ostrom 2005; Shepsle 1989).

장은 장과 장에서 등장할 완도군의 물 거버넌스 체계를 구성하는 3 4 5

정부 조직과 비정부 조직을 소개한다 정부 조직은 공유 자원인 물을 .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한다 이미 우리 . 

수도법 은 낙동강 페놀 오염 사건을 계기로 국가가 양질의 물을 「 」

국민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하였다.44) 거버넌스 체계는  

44) 수도법 제 조 책무 국가는 모든 국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2 ( ) 「 」 ①
있도록 수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강구하며 
수도사업자에 대한 기술 지원 및 재정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특별 시 장ㆍ광역 시 장ㆍ특별 자 치 시 장ㆍ도 지 사ㆍ특별 자 치 도 지 사 이 하 (②

시ㆍ도지사 라 한다 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 " ) ( . 
같다 은 관할 구역의 주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수원의 관리 등에 )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  < 2010. 5. 25., 2011. 11. 14.>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광역시의 (③

군수는 제외한다 는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수돗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
수도시설의 관리 등에 노력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수도사업자에게 ,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  < 2010. 5. 25., 2011. 11. 14.>

수도사업자는 수도를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수도사업을 합리적으로 경영하여야 ④
하며 수돗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국가가 추진하는 수도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고 수돗물을 합리적으로 ⑤



- 48 -

정부와 비정부 조직으로만 나뉘지 않는다 공기업은 정부와 민간을 . 

연결하는 매개체로서 정부가 해야 하는 공공의 역할을 일부 

대신하면서도 사기업처럼 경영 효율성을 추구하기도 한다 완도군은 . 

년 수도 사업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였다 비정부 조직은 공유 2013 . 

자원의 서비스 제공자는 아니나 정부 조직을 견제하기도 하며 정책적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이 장에서 다루는 비정부 조직은 비영리 . 

민간단체 외에 비공식적으로 존재하는 조직을 모두 포함한다.

제 절1 정부 조직

1. 정부 부처

정부 부처의 조직 체계는 지방 자치 단체의 조직 체계에 필연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중앙 수준에서 만들어지는 헌법선택규칙은 완도군의 . 

행위자들이 직접 적용받는 집합선택규칙과 실행규칙을 통제한다. 

완도군의회의 회의록을 통해 년대 초에 상수도에 대한 관리 주체가 1990

혼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당시 정부 부처의 조직 체계와 . 

관련이 깊다 환경부가 환경처였을 당시 과거 우리나라는 건설교통부 현 . (

국토교통부 가 단독으로 수도정비기본계획 을 세워 수량과 하천을 ) < >

관리하였다 당시 수량과 하천은 건설부가 수질과 수생태계는 . , 

환경부 당시 환경처 가 분리 담당하여 관리하였지만 농업용수는 ( )

농림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당시에는 환경처였던 환경부가 국가 수준의 

계획을 세울 방법은 전무했다.

분화된 물관리를 통합하자는 목소리가 년 낙동강 오염 사건 1991

이전에도 각계각층에서 많았지만 부처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실현되지 

못했다.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 지방 자치 단체 및 수도사업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 대한 수돗물의 , ⑥

보편적 공급에 기여하여야 한다 신설 .  < 2010.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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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용석 의원 아무튼 그 동안 물관리 일원화에 대한 각계각층의 요구가 수없이 [...] 
많았음에도 건교부와 수량을 관할하고 있는 부처의 극한 반대로 인하여 
물관리일원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을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부처간의 이기적인 싸움에 국민들의 생명수를 맡길 .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한시라도 지체해서는 안되는 절체절명의 .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출처 제 대 국회 제 회 제 차 환경노동위원회: 15 184 5 , (1997. 7. 11.).

수량과 수질을 동시에 환경부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좌절되었다.

방용석 의원 현재 수질을 관리한다는 것은 국민의 지대한 관심사이고 국가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부가 . 
제출한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은 수질만을 관리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안이 심의되어서 통과된다면 많은 비용을 들여서 . 
투자되는 환경기초시설 설치를 해놓고서도 아무런 수질개선효과를 거두기 
힘들 것이라고 하는 것이 본위원의 판단입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 [...] 
원인은 하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도 그 
원인이 있다고 하겠지만 실질적인 원인은 수량이 배제된 상태에서 
수질만을 관리하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출처 제 대 국회 제 회 제 차 환경노동위원회: 15 184 9 , (1997. 9. 5.).

물관리 통합과 관련한 법안이 최초 발의될 당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개발행정과 규제행정 은 다르다면서 국토부와 “ ”
환경부가 서로 견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대한민국 국회 (

건설교통위원회 당시의 환경처 수질보전국장도 물관리 일원화에 1997).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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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하면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기구는 따로 
필요 없다 현재 상태로 좋다 예를 들면 잘 아시겠지만 지금 사실 . 
한강에도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있는 표지판을 만들고 그 위에 무슨 
투기행위를 한다든지 하는 것을 단속하는 것은 전부 경기도의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것 잘 하고 있는지 안 하고 ? 
있는지는 지금 그것을 더 이상 일원화해서 관리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검사는 환경부 산하 수질검사소에서 하지요? 

환경부 
수질보전국장 
김동욱

그렇습니다.

김문수 위원 이런 것을 지금 체제대로 그대로 하면 좋겠다 그것이지요 별도로 더 ? 
통합할 필요는 없다 이 말씀 아니십니까?

환경부
수질보전국장 
김동욱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전부를 한 개 기관이 담당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출처 제 대 국회 제 회 제 차 환경노동위원회: 15 184 5 , (1997. 7. 11.).

낙동강 오염 사건 이후에는 그 충격으로 인하여 여론의 관심이 

수량이 아닌 수질 문제에만 집중되었다는 한계가 있었다 부처끼리 . 

정보도 제대로 공유하지 않았다 농림부의 농어촌진흥공사가 년부터 . 1995

억 원을 투자하여 지하수 수맥을 조사하였는데 이와 별도로 89 , 

수자원공사에서 억 원의 예산을 들여 같은 조사를 하기도 했다5 .45)46) 

낙동강 페놀 오염 사건이 발생하면서 정부는 우선 오염 배출에 대한 

단속 업무를 지방 자치 단체로 이관하기는 했지만 일부 지역은 단속 

요원이 명에 지나지 않아 체계적인 단속이 어려웠다 연합뉴스 3~5 ( 1994b).

낙동강 오염 사건을 기회로 삼아 정부는 년 물관리 일원화에 1994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그려 나갔다 김홍 년 월 정부는 ( 1994). 1994 12

정부 조직을 대거 개편하면서 환경처를 환경부로 승격시켰다 같은 해 . 

수도법 도 함께 개정하면서 건설부 현 국토교통부 가 단독으로 ( )「 」

계획해 왔던 수도정비계획 은 이제 환경부 장관의 의견이 없이는 < >

45) 제 대 국회 제 회 제 차 환경노동위원회 15 184 5 , (1997. 7. 11.).
46) 제 대 국회 제 회 제 차 환경노동위원회 15 184 9 , (1997.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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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할 수 없게 되었다.47)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년부터  93

년까지의 조 원의 예산을 들여 개년 맑은 물 공급 종합 대책 을 97 15 5 < >

실시하였다 대책은 상수도 시설을 개선하고 상수원의 수질을 급수. 1 , 

급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목표를 세웠다 오정환 외 그러나 2 ( 1993). 

대강의 상수원 수질은 장기간의 가뭄으로 점점 악화되었고 낙동강과 4

영산강의 수질은 급수 급수로 악화되었다 연합뉴스 3 , 4 ( 1996).48) 당시  

수원에 대한 정보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던 점도 장애 

요인이었다.

정부는 수질 문제를 다시 극복하기 위해 년 월 물관리 1996 8 <

종합대책 을 수립하였다 년 월 개정된 > . 1994 5

환경처와그소속기관직제 대통령령은 제 조 에 상하수도국을 13 2「 」 

설치하여 지방상수도 사업의 인가를 담당하게 하였다 당시 환경부 내부 . 

47) 구 수도법 법률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94. 3. 24. 4748「 」
제 조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건설부 장관과 시장 서울 및 4 ( ) ( 特別市長 ①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군수는 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를 적정하고 . )·直轄市長
합리적으로 설치 관리하기 위하여 년마다 다음 각호에 따라 수도의 정비에 관한 · 10
종합적인 기본계획 이하 이라 한다 을 수립하여야 한다( " " ) .水道整備基本計劃
건설부 장관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 관리하는 광역상수도 1. ·

및 공업용수도에 관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시장 군수의 경우에는 당해 시 서울 및 를 포함한다 이하 2. · ( . 特別市 直轄市

같다 군이 설치 관리하는 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관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의 )· ·
수립
건설부 장관이 제 항제 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1 1②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 이하 라 한다 의 · ( " · " )市 道知事
의견을 들은 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수립된 .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 ,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 군수가 제 항제 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 1 2③
경우에는 미리 환경처장관과 건설부 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 1994·8·3> 
시행 법률 제 호 일부개정[ 1994. 8. 3.] [ 4781 , 1994. 8. 3., ]

48) 제 대 국회 제 회 제 차 환경노동위원회 15 184 5 , (1997.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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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수도정책과 수도관리과 하수도과로 , , 

구성되었다 수도정책과는 상하수도 기본정책과 수도종합계획에 . 

집중한다면 수도관리과는 수질과 시설 개량 하수도과는 하수도 정책에 , 

집중하였다 환경부 ( 2007).

계획명 대상 수립주체 수립기준 협의대상

전국수도종합계획

지방상수도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마을상수도

환경부 장관
수도정비 
기본계획

특 광역시 및 도지사· ,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 
협의

수도정비기본계획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국토교통부 장관 도시기본계획

특 광역시 및 도지사 · ⇒ ․
의견수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 ․
협의

지방상수도 
공업용수도 
마을상수도

특별시장 광역시장, , 
시장 군수, 

도시기본계획

지방 및 마을상수도 ⇒ ․
환경부 장관 승인
공업용수도 국토교통부 ⇒  ․
장관 승인 

표 상수도 법정 계획 및 범위3.1.1. 

출처 환경부: . (2007).

년부터는 전국수도종합계획 규정이 수도법 제 조 에 1997 < > 4 2「 」 

신설되면서 환경부 장관이 이를 도맡아 수립해야 했다.49) 현재까지  

제 차 전국수도종합계획 제 차 전국수도종합계획 1 (1998~2006), 2

제 차 전국수도종합계획 이 차례로 수립되어 (2006~2015), 3 (2016~2025)

왔다 전국수도종합계획은 전국의 모든 시 군을 대상으로 하며 . ·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소규모 수도시설을 모두 포함한다 환경부 , , ( 2007).

49) 구 수도법 법률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94. 3. 24. 4748 )「 」
제 조의 전국수도종합계획의 수립 환경부 장관은 국가수도정책의 체계적 4 2 ( ) ①
발전과 용수의 효율적 이용 및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제 조의 규정에 의한 4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하는 전국수도종합계획 이하 이라 ( " "綜合計劃
한다 을 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시행 ) 10 . [ 1997·8·28] [ 1998. 1. 1.] 
법률 제 호 타법개정[ 5453 , 1997. 12.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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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완도군청

정부 부처의 수준에서 물관리가 혼란했던 시기에 완도군도 비슷한 

문제를 겪었다 같은 사업을 여러 과가 중복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실과 . 

사이의 업무 지원과 소통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최병진 의원 끝으로 기획실장님이니까 기획실에 이 부분만 한번 물어보렵니다 각 . 
실 과별로 상호 연결된 업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 앞전에 , . 
간이상수도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설립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이렇게 있는데 각 실 과별로 상호 , , , 
연결 업무들이 너무 독립적인 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 간이상수도는 . 
같은 것이 새마을 과에서는 지어만 주고 설치만 해주고 운영실태가 
어떻게 됐는가 이런 부분들이 사회과하고도 서로 교류가 안 된 것 ? 
같고 교감도 안 된 것 같고 각 실 과 별로 단독적인 업무들이 , , , 
추진된 것 같아요 이런 어떤 부분들을 기획실에서 조정해야 안 . 
되겠습니까 각 서로 중복된 부분이지만 약간 업무가 다르지만 ? 
중복된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만 그것이 ? [...] 
잘 된지 어떤지 또 어떻게 했으면 하겠다 어떻게 다시 이런 식으로 , 
설치했으면 쓰겠다 하는 연결 적 부분들 상호 보완적 부분들이 각 , , 
실과 독립성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출처 제 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 차 본회의회의록: 12 ( ) 4 , (1992. 7. 2. ).

낙동강 페놀 오염 사건 이후 환경부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완도군도 

환경보호과를 신설했다 년부터 새로운 환경보호과로 지역경제과가 . 1999

담당해 오던 상수도 관리 업무가 이관되었다 완도군 환경보호과 ( 2019). 

설치 전에 간이상수도는 복수의 과에서 관리하였으나 이후 

환경보호과에서 간이상수도까지 함께 관리하였다 년 월에는 . 2004 3

환경부가 수도정책과와 수도관리과를 통합하여 수도정책과로 일원화하자 

완도군에도 상하수도사업소가 별도로 신설되었다 환경부 ( 2019b).

그러나 단순한 조직 개편으로 완도군의 상하수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못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형식적 통합에 지나지 않았다. . 

수도 관리 미흡에 따른 민원이 속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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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 의원 상하수도 사업소가 생긴지가 얼마 됐습니까 년 개월 정도 [...] ? 1 6
됐습니까 지금 사업비 규모로 보면 상하수도 사업소가 상당한 ? 
규모라고 봅니다 업무는 어떻게 보면 단순 업무인 것 같지만 . , 
그래서 따로 부서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상하수도 사업소가 , 
생긴 이후에 지금 하수 관련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

[...]

왜 이렇게 계속 의회에서도 부실시공 특히 하수관거에 대해서 , 
철저하게 관리 감독 하라 해도 자주 이렇게 계속 일어나는 이유가 , 
뭡니까 인원이 부족합니까? ?

[...]

의무적으로 사업장에 시공이 완료 됐을 때 어느 구간들을 한번씩 
파헤쳐 본다거나 아니면 코아를 해서 다짐 상태라든가 재료들이 
정확히 들어갔는지 등등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울 용의는 없습니까 조례가 필요하다면 ? 
제가 조례를 만들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정민

그런 관계는 공사 감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김신 의원 감독을 하는데도 자꾸 이러니까 그러죠 이러면 감독을 못 믿겠다는 . 
얘기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정민

상ㆍ하수도는 개인을 상대하는 사업이라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김신 의원 일을 추진하다보면 민원은 당연히 있습니다 이것도 해주라 저것도 . 
해주라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언제 하고 하는데 기본 설계대로만 , , 
하면 되지 않습니까 계속 설계대로 안 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 

출처 제 회 완도군의회 정례회 제 차 본회의회의록: 168 ( ) 5 , (2008. 7. 18.).

한 의원은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업무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하기도 하였다 상하수도사업소가 설치되어 하나의 사업소가 상수도 . 

관리를 통괄하게 되었지만 정작 업무를 맡은 공무원이 자주 교체된다는 

것이었다.



- 55 -

박성규 의원 소장님 물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광용

네 잘 알고 있습니다. .

박성규 의원 그런데 보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자리가 본청에서 오는 산책로 코스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을 해야 본청으로 들어옵니다 연속으로 . . 
묘하게 계획적이진 않겠지만 읍면장하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을 해야 
본청으로 올라온다 다른 읍면장 하신 분들이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 
가려고 많이 합니다 물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연속성을 갖고 . 
업무에 오래 있어야 하는데 불과 개월 많이 있으면 년 자주 5 , 1 , 
자리가 바뀝니다. [...]

출처 제 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 차 본회의회의록: 230 ( ) 4 , (2015. 3. 5.).

표 는 완도군의 역대 역임한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재임 기간을 3.1.2.

나타낸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년 수자원공사에 수도 사업을 . 2013

위탁하기 전에는 비교적 년 이상의 기간 상하수도 업무를 맡아오다가 3

최근 재임 기간이 년 정도로 짧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1 .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이후에 다른 실과로 부서를 옮기거나 완도군 내 

다른 지역의 읍 면장을 맡았다·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손정민

이제건

이영문

조광용

이성용

박미정

차재철

최명신

표 완도군 역대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재임 기간 3.1.2. (2007-2020)

출처 완도군의회회의록 의 출석년도와 언급된 사업을 토대로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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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 은 완도군의회록을 토대로 완도군에서 물을 3.1.1.

관리하였던 실과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것이다 각 연도의 표시된 . 

회색조는 가뭄이 발생했던 해를 나타낸다 물과 관련된 예산은 모두 . 

기획실 혹은 그 유사 조직이 모두 담당하였으며 예산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각 실과에 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분배하였다.50)

년대는 전술하였듯 사회과 등에서 상수도 관리를 나누어서 1990

도맡았다 이후 상수도 보급이 확대되자 환경보호과가 전담하여 . 

상수도를 관리하다 상하수도사업소가 설치되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 

년 맑은물관리사업소로 조직명을 바꾸었다가 다시 2018

상하수도사업소로 이름을 변경하였다. 

농업용수는 년대 년대 초반까지는 도시과와 건설과에서 1990 , 2000

담당하다가 상하수도사업소가 설치된 이후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다 안전건설과 혹은 그 유사조직은 재난과 재해에 관한 . 

대책을 세우며 가뭄 관련 대비도 함께 담당한다 공업용수는 각각 . 

지역경제과 혹은 그 유사 조직이 관리하였다 이들 조직은 주로 . 

국토부와 연관된 사업을 수행하였다.

50) 제 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 차 본회의회의록 12 ( ) 4 , (1992. 7.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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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완도군청 물 관련 실과 3.1.3. (1991-2020)*

출처 완도군의회회의록 의 출석년도와 언급된 사업을 토대로 작성: .『 』

연도의 회색조는 가뭄 발생을 나타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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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수자원공사

년부터 환경부는 지방상수도 통합 운영 정책 을 시행하였다 이 2006 < > . 

정책은 총 천억 원 규모로서 사업의 목적은 크게 노후 수도관을 6 1) 

개량하고 지자체 간 연결 관망을 신설하는 것이었다 이를 토대로 2) . 

상수도의 수질을 개선하고 지자체 간 상수도 운영을 연계하여 

최종적으로 유수율을 높이려 했다 환경부 환경부는 공기업 ( 2008). 1) 2) 

지방 공사 상수도 조합에 위탁하거나 도가 직접 직영하는 네 3) 4) 

가지의 통합 모델을 제시했다 환경부 환경부는 지자체의 ( 2010b, 8). 

사업비 부담 능력을 고려하면 공기업 위탁이 가장 현실성 있는 

대안이며 통합을 참여하기로 희망한 개의 시 군의 가 공기업 , 81 · 66%

위탁을 희망하였다고 발표했다 환경부 ( 2010b, 8).

구 분 특 징

공기업 위탁
수도시설 운영관리권 일부 전부를 공기업이나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위·
탁 시설개선 소요비용을 공기업이 선 투자할 경우 지자체 재원부담 완화

지방 공사
지자체 공동출자를 통해 설립 경영효율성과 공익성 추구 가능 공무원 , 
신분전환이 불가피 하고 재원 부족 시 장기 성과달성 곤란

상수도 조합
각 시군에서 출자하여 설립 지자체 시설규모 등에 따라 지분 확정 및 / , 
의사결정권 행사 자율통합 가능하나 합리적 지분결정 애로, 

직영道 시군 수도시설 등을 도로 이관 도 단위 통합운영 관할 시군간 서비스 / , /
형평성 확보가 가능하나 시설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법 개정 필요, 

표 지방상수도 통합 운영 관리의 모델3.1.4. 

출처 환경부: . (2010b), 8.

표 은 빈센트 오스트롬과 엘리너 오스트롬3.1.3. (Ostrom&Ostrom 

이 제시하였던 표 의 모델과 흡사한 듯하지만 전혀 다르다1977) 1.2.2. . 

빈센트 오스트롬과 엘리너 오스트롬 의 모델은 (Ostrom&Ostrom 1977)

다양한 방식의 시스템이 여러 단계에서 중첩하여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지만 환경부가 제시하는 방식은 사자택일 이다 빈센트 , ( ) . 四者擇一
오스트롬과 엘리너 오스트롬 은 대규모 물 생산 (Ostrom&Ostrom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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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중간 생산자 지역의 물 관련 정부 기관과 같은 다양한 층위의 , , 

행위자들이 물 산업을 함께 관리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역에 적합한 방식이 무엇인지 지역 스스로의 

고민해야 한다.

네 가지의 모델 중 어느 모델이 완도군에 적합할지에 대한 담론이 

완도군 내부에서 존재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다.51) 네 가지 모델  

각각에 대한 정책적인 고려가 충분하지 못했다 특히 환경부는 권역별로 . 

지방상수도를 통합하기로 추진했던바 같은 권역은 동일한 통합 방식을 

선택해야 효과적이었다 환경부는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 

상수도 사업을 전환한다고 주장했으나 지자체에는 많은 선택권이 

없었다 환경부 ( 2010b).

완도군에 지방상수도 위탁 운영 동의안이 군 의회에 제출되었으나 

승인이 거절되었다 군 의원이 위탁 운영의 계약서를 확인하길 원했으나 .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아 상하수도사업소장이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했기 

51) 제 회 완도군의회 제 차 정례회 제 차 본회의회의록 138 ( 1 ) 3 , (2005. 7. 15.).

환경보호과장
채영복

지금 현재 수자원 공사 측에서는 상수도를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요금 결정 때문에 의원님하고 이야기 됐습니다마는 . 
수자원 공사에 넘어가게 되면 원가대로 우리 주민들이 정상적인 
요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군 입장에서는 의원님들도 그런 .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되도록이면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해야 만이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든지 요금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도 
의원님들과 타협해서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 
완전히 체계가 잡혀 있고 요금도 어느 정도 됐을 때 수자원공사에 , 
넘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갑동 의원 우리 지역은 특수지역이라서 댐이 한군데가 아니고 군데나 있지 , 10
않습니까 그래서 인건비도 더 들고 관리비도 모든 것이 더 들지 . , 
않습니까 그것이 계속 완도군 재정에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는 . 
사업이 아닙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급적이면 수자원 ? 
공사로 넘겨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추진해서 완전히 완공이 
되면 그때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자세하게 검토를 해 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

출처 제 회 완도군의회 제 차 정례회 제 차 본회의회의록: 138 ( 1 ) 3 , (2005.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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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52)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지방상수도를 수자원공사에 위탁할  

경우 년 동안 억 원의 편익이 발생하리라 예측했다20 332 . 

상하수도사업소장 역시 수도사업은 용역을 주어 위탁관리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하였다.53)54)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정민

수자원공사와의 지방상수도 통합 운영시 기대되는 효과는 크게 
경제적ㆍ수질적ㆍ관리적ㆍ서비스적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경제적 측면으로는 향후 년간 억여원의 편익이 발생할 , 20 332
것으로 예상되며 그 내용은 누수량 감소에 따른 억원 환경부의 , 210 , 
국고지원금 억원입니다 또한 시설개선비 억원의 효과적 122 . , 583
조달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수질적 측면입니다 전문 인력에 의한 엄격하고 체계적인 , . 
수질관리가 가능하며 법정 수질검사 기준인 개 항목 이상인 , 55
개의 항목에 대해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주민복지 증진에도 250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관리적 측면으로 통합 운영시 시설개선에 따른 민원이 
획기적으로 경감되고 발생하는 민원도 대부분을 수자원공사에서 , 
전담하여 처리하게 되어 이에 따라 업무 관련 공무원도 고유의 
수도행정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측면입니다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전문 콜센터 . 
운영을 통해 시간 신속하게 처리하게 되며 체계적인 누수탐사 및 24
사고예방으로 단수 등의 불편이 최소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제 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 차 본회의회의록: 201 ( ) 6 , (2011. 11. 7.).

결국 년 완도군은 한국수자원공사에 지방상수도 관리를 위탁하여 2013

노후한 관로를 교체하는 등 시설 투자를 대대적으로 하였다 수자원공사 . 

위탁 이후 완도군의 년 월 기준 유수율은 에 도달하였으며 2017 9 79.2%

협약 초기에 목표로 삼았던 를 초과 달성하였다64.7% .55)

52) 제 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 차 본회의회의록 201 ( ) 6 , (2011. 11. 7.).
53) 제 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 차 본회의회의록 244 ( ) 7 , (2016. 11. 1.).
54) 제 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 차 본회의회의록 253 ( ) 6 , (2017. 10. 30.).
55) 제 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 차 본회의회의록 253 ( ) 6 , (2017.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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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월2 월3

구분 공급량 유수수량 유수율(%) 공급량 유수수량 유수율(%)

합계 727,601 248,386 34.1 755,105 247,793 32.8

완도읍 423,552 152,921 36.1 435,989 159,968 36.7

금일 28,393 15,236 53.7 30,226 13,386 44.3

보길 11,679 23,583 21.1 115,655 25,241 21.8

약산 112,710 28,313 25.1 118,345 26,779 22.6

금당 7,890 5,912 74.9 7,916 5,536 69.9

청산 26,794 8,209 30.6 30,058 6,375 21.2

소안 16,583 14,212 85.7 15,995 10,508 65.7

표 완도군 관내 년 월 유수율3.1.5. 2013 2~3

출처 한국수자원공사: . (2013).

표 에 따르면 년 월 기준 완도군의 평균 상수도 3.1.4. 2013 2~3

유수율은 였다 이 자료는 년 이후 한국수자원공사가 완도군의 33.5% . 2013

수도사업 운영을 수탁하는 과정에서 조사된 자료이다 그러나 이 자료를 . 

수집한 기관의 편향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는 . 

한국수자원공사가 완도군으로부터 수도 관리를 위탁받기 전에 측정한 

유수율로 그 값이 보수적으로 측정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 

가뭄이 주로 발생하는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유수율을 

조사한 사실 역시 고려해야 한다.

그림 을 살펴보면 년까지만 해도 완도군의 유수율이 에 3.1.2. 2012 70%

육박하였다가 년 갑자기 유수율이 대로 떨어진 것은 자세한 2013 40%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수자원공사 수탁 이후 완도군의 . 

유수율은 점점 상승하다가 년 기준 로 상승하였다 기존의 2017 75.9% . 

목표 유수율이었던 에 비해 추가 달성했다고 주장했다64.7% 14.5%P .56) 

그러나 년의 유수율이 였던 만큼 년 의 목표 유수율은 2016 68% 2017 64.7%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완도군에서 관내 읍 면 별 . ·

유수율을 전면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최근의 명확한 유수율 정보의 

측정이 어렵다.

56) 제 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 차 본회의회의록 253 ( ) 6 , (2017.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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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완도군 전체 연간 유수율 3.1.1. (2008-2017)

출처 환경부 를 재구성: . (2009-2019a) .

지방상수도를 수자원공사로 위탁하는 사업은 수도 사업에 대한 

국토부의 권한을 다시 강화하는 측면이 있었다 물관리기본법 제정 . 「 」 

이전 당시 수자원공사의 사장은 국토해양부 장관의 제청으로 

임명되었으며 사업의 경영 목표 역시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에 

보고해야 했다.57)58) 동법이 제정된 이후 국토부의 수자원국과  

57) 구 한국수자원공사정관 년 월 의 정관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3 8 65 )
제 조 임원의 임면 사장은 제 조 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 이하 8 ( ) 8 2 (① 
추천위원회 라 한다 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 ” ) (「 」
법 이라 한다 제 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이하 운영위원회 라 한다 의 “ ” ) 8 ( “ ” )

심의 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국토해양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개정 < 2010. 02. 22>

58) 구 한국수자원공사정관 년 월 의 정관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3 8 65 )「 」
제 조 경영목표 설정 사장은 사업내용과 경영환경 제 조의 제 항 및 28 ( ) , 8 3 3① 
제 항에 따라 체결한 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를 포함한 회계연도 4 5
이상의 중장기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매년 월 , 10

일까지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31 . <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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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통제소 및 한국수자원공사가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역시 환경부 장관의 제청으로 임명하게 되었다.59)60) 

수자원공사에 위탁하는 운영비 역시도 지속해서 의문이 제기되어왔다. 

완도군은 수자원공사에 지방상수도 운영을 위탁하는 대가로 년부터 2013

년까지 총 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2032 1,460 .61) 이자까지 추정한다면 약  

억 원에 이른다2,000 .62) 물론 절대적인 비용만으로는 수도 사업의  

효율성을 평가할 수는 없으나 실제로 주민들의 수도 요금 부담이 

늘어났으며 위탁 운영비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63)64) 

07. 16>
59) 한국수자원공사정관 제 조 임원의 임면 사장은 제 조 에 따른  8 ( ) 8 2① 
임원추천위원회 이하 추천위원회 라 한다 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의 ( “ ” ) 「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 제 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이하 ( “ ” ) 8 (」
운영위원회 라 한다 의 심의 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환경부 장관의 제청으로 “ ” ) ·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개정 . < 2013. 08. 05, 2018. 07. 06>
60) 한국수자원공사정관 제 조 경영목표 설정 사장은 사업내용과  28 ( ) 「 」 ① 
경영환경 제 조의 제 항 및 제 항에 따라 체결한 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 , 8 3 3 4
연도를 포함한 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5 , 
거쳐 확정한 후 매년 월 일까지 기획재정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10 31
한다 개정 개정 . < 2013. 08. 05, 2018. 07. 06>
61) 제 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 차 본회의회의록 230 ( ) 4 , (2015. 3. 5.).
62) 제 회 완도군의회 정례회 제 차 본회의회의록 236 ( ) 6 , (2015. 12. 4.).
63) 제 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 차 본회의회의록 244 ( ) 7 , (2016. 11. 1.).
64) 제 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 차 본회의회의록 253 ( ) 6 , (2017.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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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총부문수익

2019 173,350,567,916  ₩  
2018 184,914,316,160  ₩  
2017 184,804,454,412  ₩  
2016 172,798,257,698  ₩  
2015 170,183,638,616  ₩  
2014 153,573,389,117  ₩  

표 한국수자원공사의 지방상하수도사업부문 이익 단위 원3.1.6. ( : )

출처 한국수자원공사와 그 종속기업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

을 통해 재구성(2016-2020)』

수자원공사의 지방상하수도 위탁 사업은 수자원공사 영업이익의 중요 

원천이다 표 는 최근 년간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방상하수도사업을 . 3.1.5. 5

통해 창출한 이익을 보여준다 년 억 원이었던 사업 수익이 . 2014 1,500

년이 되자 약 억 원의 규모로 확대되었다2017 1,800 . 

한국기업평가 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방상하수도 사업에서 (2018)

독점적인 사업 지위를 차지하여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보면서 수자원공사의 신용 등급을 으로 평가했다A1 .

한국수자원공사는 위탁 기관에 불과하며 수도 관리의 책임은 

완도군에 있다 위탁 이후에 유수율과 가뭄 대책은 수자원공사와 . 

완도군이 함께 해결해야 한다 당초 완도군 스스로 수자원공사가 상수도 . 

사업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수자원공사에 수도 사업을 

위탁했다.65) 따라서 수자원공사에 대한 감시와 감독은 완도군에 있다 . 

완도군이 수자원공사에 수도 사업을 위탁하는 비용이 연간 억 100

규모이며 년간 억 규모인 데에 비해 가뭄에 대한 대응은 20 2,000

미흡했다.

65) 제 회 완도군의회 정례회 제 차 본회의회의록 202 ( ) 3 , (201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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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규 의원 대 때 보길수원지가 한 년 전에는 누수가 유수가 가 6 6 85%, 15%
됐습니다 밖으로 물이 가 세고 강으로 간 물이 가 돼서 . 85% , 15%
심지어 일 단수를 했습니다마는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주장을 15 , 
해서 수자원공사로 위탁을 했습니다 수자원공사로 위탁을 해서   . 
저희들이 매년 억씩 갚습니다 년간 억을 갚고 100 . 20 . 2,000
있는데 수자원공사로 넘겨서 관을 고치고 지선을 고치고 해서  
유수율이 한 가까이 잡았습니다마는 너무 가뭄으로 인해서 80% 
저수율이 낮습니다 대 때도 많은 논쟁이 . 6
있었습니다마는 수자원공사로 넘겨서 한 년 동안 물 걱정 없이   5, 6
살았습니다마는 올해 이렇게 가뭄이 들 줄은 몰랐습니다마는 굉장히 
아쉬움이 많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출처 제 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 차 본회의회의록 완도군의회: 253 ( ) 2 . .

완도군과 수자원공사 간의 견제와 감시 균형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 

가뭄의 피해는 점점 줄어들어야 했다 년의 가뭄이 점점 심해지자 . 2013

한 완도군 의원은 완도군의 금일과 청산이 매년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상습 제한 급수 지역이지만 수자원공사에 수도사업을 위탁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한 급수가 이루어진 점을 비판하였다.

신의준 의원 그렇다면 금일과 청산도 매년 반복되는 상습 제한 급수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견에 예측해서 누수 잡는 기술자들이 
전국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노화 보길 뿐만 아니라 ?  , 
앞으로 제한 급수가 예견되는 금일 청산 지역에도 많은 인력을 , 
투입해서 누수를 잡는데 최선을 다 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이 없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가서 다 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장 
이제건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 인력이 전국적으로 수자원 공사에서 하다 . 
보니까 이쪽 인력은 함평에서 기술진들이 와서 누수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일과 청산이 제한 급수를 .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 
수자원공사와 저희들과 같이 공조해서 기술팀을 다른 지역에서 더 
와서 할 수 있도록 해서 누수를 잡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의준 의원 본 의원 생각은 예견되기 때문에 기 그런 일들이 마무리 됐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물은 거의 바닥났는데 누수 잡는다고 하고 있으면 
뭣하겠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모든 관리 위탁을 . [...] . 
수자원 공사에서 했기 때문에 수자원 공사에서 우리 군과 처음에 
약속 했던 대로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감시 감독을 , 
잘하고 독려를 해야 한다 그래야 그분들도 열심히 일하지 .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노력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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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초 의원 및 국회의원

완도군의회는 년 제 대 의회를 구성해 년 현재 명의 기초 1991 1 2019 9

의원을 두고 있다 초대 의회의 경우 명의 의원이 선출되었으나 인구 . 13

감소로 년은 의원 정수가 명으로 줄어들었다 의원 정수 부족으로 1998 12 . 

완도군의회의 상임위원회는 폐지되었다가 년 관련 조례가 개정되어 2007

상임위원회가 다시 구성되었다 기초 의원이 정당 공천을 받게 된 . 

년 이후 완도군의회 의원 명의 정당 구성은 민주당 2006 36 30.6%, 

새정치민주연합 더불어민주당 열린우리당 무소속 19.4%, 19.4%, 8.3%, 

이다 대부분 민주당계 진보 정당의 의원이 당선되었으며 무소속 22.2% . 

의원들도 선거 이후나 선거 이전에 비슷한 당적을 가진 경우가 많았다. 

완도군의회의 가장 큰 기능은 군 행정기관의 사무를 감사할 수 있다는 

점이다.66) 실제로 완도군의회의 회의록에서 군 의원이 관련 공무원에게  

사업성과를 문책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국회의원 역시 기초 의원과 비슷한 당적의 양상을 띠고 있다. 

년을 기준으로 대 김영진 민주당 대 김영진 새정치국민회의1991 14 ( ), 15 ( ), 

66) 완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완도군의회에  , 「 」 「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가 관련 자치 법규다· .」

상하수도사업장 
이제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잘 해서 도서지역이 . 
물문제로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의준 의원 보호된 나머지 지역에는 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제한 급수가 더 
확대가 안 된다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장 
이제건

네.

신의준 의원 물이 풍족한 지역이라도 제가 말씀 드린 대로 누수 잡는데 수자원 
공사에서 많은 인력을 투입하라고 하십시오 미리미리 해서 예방을 .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상하수도사업장 
이제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제 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 차 본회의회의록: 218 ( ) 5 , (2013.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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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대 천용택 새천년민주당 제 대 이영호 열린우리당 제 대 16 ( ), 17 ( ), 18

김영록 무소속 제 대 김영록 민주통합당 제 대 윤영일 국민의당 이 ( ), 19 ( ), 20 ( )

역임했다 제 대 국회의원은 전남 강진군과 완도군에서 함께 . 13

선출되었으나 제 대부터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을 합쳐 명의 18 · · 1

의원만이 선출되고 있다 완도군 자체도 여러 도서로 분리된 상황에서 . 

한 명의 의원이 이 세 지역을 모두 대표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또한. , 

한 명의 의원이 국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했다 실제로 노화와 . 

보길의 물 분쟁이 크게 일어났던 년대 초와 가뭄이 심각했던 2000

년의 국회 회의록에서는 관련된 국회의원의 발언을 찾아보기 2017

어려웠다.

제 절2 비정부 조직

비정부 조직은 그 성격에 따라 공식적인 비정부 조직 비공식적인 , 

비정부 조직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식적인 비정부 조직이란 법령이나 . 

지역의 조례에 따라 구성된 조직을 의미한다 공식적인 조직은 조직 . 

자체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보다 조직의 근거가 더 중요하다. 

반면에 비공식적인 비정부 조직은 조직의 근거가 법령 등으로 명확하게 

확립되지는 않았지만 주민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모임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비공식적인 모임은 노화와 보길의 상호작용 . 

사례에서 더 충분히 다루도록 하고 비정부 조직이 공식적으로, ‘ ’ 
만들어졌지만 활동은 이루어지지 못한 사례를 다룬다. 

비정부 조직의 공식성의 유무만으로 그 조직의 영향력을 모두 설명할 

수는 없다 비공식적인 조직이라 하더라도 지역의 현안에 대하여 충분히 .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자본이 적절히 형성된 지역 . 

사회에서는 집합 행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발적인 협력이 더욱 

순조롭게 이루어진다(Putnam et al. 1994).

반면 공식적인 조직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운영되지 않는다면 허울에 

불과하다 또한 인구가 적을수록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주민들 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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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연과 지연과 같은 비공식적인 네트워크는 지역 문제 해결에 중요한 

요소된다 이러한 비공식적인 네트워크는 퍼트넘 외. (Putnam et al. 

가 제시하는 사회적 자본에 기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회적 1994) . 

네트워크로 형성된 사회에 대한 신뢰가 곧 정부나 제도에 대한 신뢰로 

당연히 귀결되지는 않는다 사회적 자본은 이상적으로는 신뢰 규범. , , 

네트워크와 같은 협동을 촉발하여 사회에 효율에 이바지하게 된다. 

그러나 퍼트넘 이 주장하는 사회적 자본에 기여하는 (Putnam 2000) ‘
네트워크 란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이며 비공식적인 ’
네트워크가 수평적 관계인지에 대해서는 이 네트워크만의 연구가 

필요하다.

1. 주민 자치 위원회

단체명 자치 법규행정 규칙/ 소관부서

완도군 주민고충처리 위원회 완도군 주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 조례 기획예산
담당관완도군 청렴 옴부즈만 완도군 청렴 옴부즈만 운영조례

완도군 지역발전 상생 협의회 완도군 지역발전 상생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총무과완도군 읍 면 지역발전 위원회· 완도군 읍면지역발전위원회 조례

완도군 마을 개발 위원회 완도군 마을 개발위원회 조례

새마을운동 완도군지회
새마을지도자 완도군협의회

완도군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완도군지부

완도군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경제교통과

표 완도군 주민 자치 위원회3.2.1. 

완도군에는 조례를 근거로 설립된 많은 위원회가 있지만 이 중에서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는 매우 적다.67) 주민고충처리위원회는  

주민이 직접 요청하여 설치되었지만 조례 설치 이후 뚜렷한 활동을 

보이고 있지 않다.68) 기존의 명예 감사관 제도에서 명칭을 변경하여  

청렴 옴부즈만을 운영하였으나 실제로 옴부즈만이 부당한 행정 처분에 

67) 제 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 차 본회의회의록 12 ( ) 4 , (1992. 7. 2. ).
68) 제 회 완도군의회 정례회 제 차 본회의회의록 149 ( ) 2 , (2006.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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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제보하거나 신고했다는 사례는 없었다 한 의원은 이를 . 

유명무실한 제도 라고 비판하였다 옴부즈만은 오랜 기간 역량을 “ ” . 

강화하기 위한 워크숍을 해마다 개최하였으나 효과는 미미하다는 평가가 

있었다.69)

단순히 상위법이 규정하였기 때문에 설치된 위원회도 있었다. 

지역발전상생협의회의 경우 지역혁신협의회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상위법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었다.70) 상생협의회는 이전에  

소통화합위원회에서 발전한 것이었으나 조직이 취지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69) 제 회 완도군의회 제 차 정례회 제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245 ( 2 ) 2 , (2016. 
12. 9.).
70) 제 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 호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273 ( ) 1 , (2019. 9. 23.).

최정욱 위원 예 전에도 이 단체가 있었네요,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소통화합위원회라고 민선 기 때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6 .

정관범 의원 완도군 청렴 옴부즈만 운영 부분에서 청렴 옴부즈만은 명이 [...]       29
위촉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부당한 행정 처분에 대한 제보, 
신고라던지 하는 실적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재홍

그 신고 보다는 이 분들이 지금 자체 감사에 참여하고 특별히 신고를 
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못 들었습니다.

정관범 의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행정에 관해서 잘 모르죠?

기획예산실장 
김재홍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정관범 의원 이건 좀 유명무실한 제도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청렴이란 문자를 . 
붙이기엔 좀 부적절한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청렴도 . 
향상 또 우리 군민들이 부당한 행정 처분이나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 , 
정말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전문 식견을 가지고 있는 , 
사람들로 임명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제 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 차 본회의회의록: 237 ( ) 1 , (2016.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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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욱 위원 예 소통화합위원회는 군수를 위원장으로 해서 각 분야별로 개 , 5
분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회의도 갖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각 . , 
분과별로 회의를 갖고 여러 가지 군정 분야별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거기에서 도출된 사항들을 군정에 반영하고 그런 역할을 , 
해왔습니다.
그런데 민선 기 들어서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지역 현안문제들이 7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주민들 간에 어떤 갈등 . 
내지는 서로 이해관계가 달라서 집단시위로까지 이어지고 이런 , 
부분이 있어서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군수가 위원장이 아니고 
공동위원장 인 체제로 해서 또 민간인 중에 뜻이 있는 군민들의 2 .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 
그래서 별도로 이 조례는 놔두고 기존의 소통화합위원회 조례는 , 
놔두고 갈등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라든가 또는 · . 
지역현안 뭐 공론화위원회 조례라든가 이런 식으로 별도의 조례를 , . 
만들어서 변환소 문제 돈사 문제 태양광 문제 이런 군민들 간에 , , , 
지역 현안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민의 대표성이 있네 없네 이런 , ,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군의원님들이 물론 주민들의 …… 
대표입니다마는 의회에서 나서기 어려운 사항들을 주민들과 같이 함께 
수기 과정을 거치자는 차원에서 별도의 조례를 만들지 말고 기왕에 이 
조례가 있으니 제명을 변경해서 그런 역할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두려고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

최정욱 위원 기에 그러면 그동안 년 정도 해봤잖아요 거기에 대한 했을 때 6 1 . , 
우리가 생각한 취지의 어떤 성공사례가 있거나 그런 도움이 많이 됐던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제가 구체적인 것은 판단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때 업무에 종사…… 
직접 담당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각 분과별로 분야별로 여러 주민들이 . , 
직접 참여함으로써 우리 지역에 해야 할 사항 또 주민들이 원하는 , 
사항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고 더 발전적인 군정을 위해서 많은 , 
성과가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정욱 위원 이게 취지대로 잘 짜지면 좋은데 잘못해서 사람을 선정해 놓고 아무 
필요 없는 단체가 되고 오히려 불필요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 
염려 때문에 잘했을 때는 좋은데 취지대로 잘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 
쉽지가 않거든요 사람 선정 과정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 .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이것이 잘되고 잘못되고 사람 하나를 . 
놓고도 이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출처 제 회 완도군의회 제 차 정례회 제 차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265 ( 2 ) 1 , (2018.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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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화합위원회의 업무는 주로 주민의 지역 현안 사업이나 건설과 

같은 개인 건의 사항 위주로 추진되고 군민들의 고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존재했다.71) 지역발전위원회 역시 상위법에서  

규정하였지만 현재 여수시와 완도군만 운영하고 있으며 곧 조례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72) 개발위원회는 도서 개발 사업과 연관되어 각  

지역 발전을 위해 설치하였으나 군 의회 회의록 기준 최근의 뚜렷한 

활동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73)74)

2. 위촉 조직

주민 자치 위원회는 참여할 수 있는 주민의 자격을 따로 두고 있지 

않지만 위촉 조직은 주로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위촉 위원회는 거버넌스 체계의 정부 조직과 상당 부분 중첩된다 위촉 . 

조직 역시 관련 조례나 법안에 따라 구성되어 있지만 실제로 검토할 수 

있는 현안의 범위나 운영 방식이 비위촉 조직보다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었다. 

71) 제 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 차 본회의회의록 241 ( ) 1 , (2016. 7. 18.).
72) 제 회 완도군의회 제 차 정례회 제 호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275 ( 2 ) 1 , (2019. 12. 
9.).
73) 제 회 완도군의회 정례회 제 차 본회의회의록 168 ( ) 3 , (2008. 7. 15.).
74) 제 회 완도군의회 정기회 제 차 본회의회의록 73 ( ) 5 , (1998. 12. 7.).

단체명 자치 법규행정 규칙/ 참여 자격 소관부서

완도군 
지역혁신
협의회

완도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해당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1.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2. , , , 

사람
해당 시ㆍ군ㆍ구 지방의회 의원3. 
해당 시ㆍ군ㆍ구 공무원4. 
그 밖에 지역의 자립적 발전 추진에 필요한 전문성과 5.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기획예산
담당관

표 완도군 위촉 위원회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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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지역혁신협의회는 년 월 구성되었지만 뚜렷한 사업의 2019 2

결과가 없으며 청렴 계약 옴부즈만 제도 역시 소홀히 운영되고 있다.75) 

반면 군정조정위원회는 년에 회에서 회 정도 운영하며 실질적으로 1 20 30

활동하고 있다.76)77) 군정조정위원회는 완도군 사업의 기금 운용  

75) 제 회 완도군의회 정례회 제 차 본회의회의록 133 ( ) 3 , (2004. 12. 24.).
76) 제 회 완도군의회 제 차 정례회 제 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275 ( 2 ) 1 , (2019. 

완도군 
군정조정
위원회

완도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당연직위원 각 국장 담당관 과장: · ·
위촉위원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밖의 인사중에 군수가 위촉

완도군 
계약심의
위원회

완도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1. 고등교육법「 」에 따른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 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 · )
사람개정 ( 2014. 7. 29)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2.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개정 개정 ( 2014. 7. 29) ( 2015. 10. 
30.)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조에 따른 3. ( 2「 」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개정 ) ( 2014. 7. 29) 
개정 ( 2015. 10. 30.)
4.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개정 개정 ( 2014. 7.29) ( 2015. 10. 30.)

관련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 허가를 받아 설립된 5. ·
관련 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개정 개정 ( 2014. 7. 29) ( 2015. 10. 30.)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 자치 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6. 

분야의 계약 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개정 · (
개정 2014. 7. 29) ( 2015. 10. 30.)

7.  지방회계법 제 조46「 」 에 따른 군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신설 ( 2017. 4. 17.)

세무
회계과

완도군 
청렴계약 
옴부즈만

완도군 청렴계약 
옴부즈만 설치 및 운용 
조례

대학에서 토목 건축 등 건설공사 관련분야 및 회계학1. , , 
법학 행정학 관련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년이상 , 1
재직경력이 있거나 재직중인 자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년이상 2. , , 3
해당분야 실무경력 있는 자
국가 지방 자치 단체에서 급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3. , 5

자로서 청렴성이 높은 자 
기타 사회적 신망 및 청렴성이 높은 자4. 

완도군
물가대책
위원회

완도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교수 언론인 군의원과 , , ,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경제
교통과



- 73 -

계획서와 같은 비교적 군의 중요 사항을 결정하고 심의한다.78)79) 

계약심의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계약의 범위를 조례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대상 사업 규모에 따라 간헐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80) 물가대책위원회는 상하수도요금 공업용수사용료 등을 심의하고  , 

12. 10.).
77) 제 회 완도군의회 제 차 정례회 제 차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254 ( 2 ) 1 , (2017. 12. 
12.).
78) 제 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 차 본회의회의록 85 ( ) 2 , (2000. 6. 29.).
79) 완도군 군정위원회 조례 제 조 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3 ( )   「 」 
결정한다.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의 수립1. 
중앙 및 도와 연계되는 중요시책의 검토사항2. 
법령에 규정된 군위원회에 관한 사항중 군수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토록 3. 

결정한 사항.
다른 조례 규칙등에서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4. ·
기타 군수가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개정 5. [ 97. 

8. 25]
80) 완도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
조례 제 조 기능 위원회는 완도군이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억원 이상인 4 ( )  50」 ① 
공사 억원 이상인 물품용역 등의 계약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0 · .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 ,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 2017. 4. 17.)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개정 1. ( 2015. 10. 30.)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2.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3. 
관련 업체가4. 제 조의  9 2에 따른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 제기한 

사항 신설 ( 2017. 4. 17.)
지방 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 5.  ( “ ”「 」

한다)제 조31 의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개정 ( 2015. 10. 30.)
6. 법 제 조의31 2에 따라 계약사무를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이 부과하려는 과징금에 관한 사항 신설  < 2014. 7. 29>
그 밖에 군수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개정 7. ( 2014. 7. 29)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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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한다.81) 물가대책위원회는 군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음에도  

의원들이 위촉하지 않았다.82)

위원회 사이에서도 서로 중복되거나 활동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군에 너무 많은 위원회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83) 또한 군에  

소속된 위원회의 경우 대부분 본섬인 완도읍 출신이거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위원회에 가입하는 등 지역 간 형평성의 문제도 지적되었다.84) 한  

의원은 협의회가 하도 많아 임기 동안 다 알 수 있을지 모르겠 다고 “ ” “ ”
발언하기도 하였다.85)

10. 30.)
제 항에도 불구하고 제 호부터 제 호에 관한 사항은 계약의 규모와 관계없이 1 5 7②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 2017. 4. 17.)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개정 . ( 2015. 10. 30.)③ 

1. 영 제 조108 에서 심의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낙찰자 , 
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 개정 ( 2014. 7. 29)
그 밖에 군수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개정 2. ( 2014. 

7 29)
81) 완도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조 3「 」
위원회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인과 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1 20 .①
위원장은 군수가 된다.②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교수 언론인 군의원과 소속직원 , , , ③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 < 97. 8. 25>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④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 
참여시킬 수 있다.
82) 제 회 완도군의회 정례회 제 차 본회의회의록 96 ( ) 7 , (2001. 7. 24.).
83) 제 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 호 본회의회의록 277 ( ) 1 , (2020. 2. 11.).
84) 제 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 호 본회의회의록 277 ( ) 1 , (2020. 2. 11.).
85) 제 회 완도군의회 제 차 정례회 제 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275 ( 2 ) 1 , (2019.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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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영리 민간단체

년 완도군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는 총 개로 전라남도의 2019 11

승인을 받아 완도군의 보조금 지원을 받는다 그러나 군 의회 회의록에 . 

따르면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개 단체 정도이다5 .86) 한 의원은  

생전 듣고 보지도 못한 단체들이 있다면서 이들의 업무에 의문을 “ ” 
제기했다..87) 비영리 민간단체도 여타 군 소속 위원회처럼 각자 다른  “
단체에서 비슷비슷한 일을 하고 있 어서 사업이 중복되는 우려의 ”
목소리도 있었다.88) 이들 단체를 하나로 통합하자는 주장도 있었다 .89) 

그러나 조직별로 각 개별법상 단체를 담당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예산도 별개로 나뉘어 있어 이들 조직을 통합하기란 어려웠다.90) 또한  

등록된 비영리 조직이 활동하지 않더라도 지역 단위로 분화된 조직에서 

비공식적인 회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86) 완도군 번영회 완도군 건강한지역사회운영협의회 완도군 청년회 , , , 
완도청년회의소 사랑의 김미역 보내기 운동본부가 이에 해당한다 완도군의회, . . 

제 회 완도군의회 제 차 정례회 제 호 (2019. 12. 17.). 275 ( 2 )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87) 제 회 완도군의회 제 차 정례회 제 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275 ( 2 ) 6 .
88) 제 회 완도군의회 제 차 정례회 제 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275 ( 2 ) 6 .
89) 제 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 호 본회의회의록 267 ( ) 4 , (2019. 2. 15.).
90) 제 회 완도군의회 제 차 정례회 제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265 ( 2 ) 7 , (2018.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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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단체명 조직 운영 여부 최근 년 내 활동5

1 완도군 새마을회 × ○

2 완도군 번영회 ○ ○

3 완도군 청년회 ○ ○

4 완도군 청년회의소 ○ ○

5 완도읍 민주개혁국민연합 × ×

6 사랑의 김미역 보내기 운동본부 ○ ○

7 사단법인 범국민예의생활실천운동본부 완도지부 × ×

8 장보고 아카데미 × ○

9 호남 한민족공동체 × ×

10 완도를 사랑하고 명예를 지키는 사람들 모임 완사모( ) × ×

11 완도읍 건강한 지역사회 운영협의회 건사협( ) ○ ○

표 완도군에 인가된 비영리 민간단체3.2.3. 

출처 완도군의회회의록 을 통해 재구성: 『 』

표 에서 제시하는 조직 운영 여부는 군 의회 회의록에 따라 3.2.3.

작성되었다.91) 최근 년 내 활동의 판단 기준은 언론 기사 군 의회  5 , 

회의록 예산 자료를 참조하였다 완도군 새마을회는 여성 새마을회나 , . 

지역 단위의 새마을회로 활동하고 있다.92) 또한 완도군 새마을회는  

읍 면 단위의 새마을지도자협의회까지 지원하여 바다 정화 활동을 하는 ·

등 완도군 새마을회가 지역 새마을회의 대표자 격을 담당하였다.93)

번영회는 실제로 적극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며 완도군의 크고 작은 

행사를 함께 진행하기도 했다.94)95)96) 번영회 역시 지역 단위에서의  

91) 제 회 완도군의회 제 차 정례회 제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265 ( 2 ) 7 , (2018. 
12. 19.).
92) 제 회 완도군의회 제 차 정례회 제 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275 ( 2 ) 2 , (2019. 
12. 11.).
93) 제 회 완도군의회 제 차 정례회 제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265 ( 2 ) 6 , (2018. 
12. 18.).
94) 제 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 호 본회의회의록 271 ( ) 1 , (2019. 7. 16.).
95) 제 회 완도군의회 제 차 정례회 제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265 ( 2 ) 7 , (2018. 
12. 19.).
96) 제 회 완도군의회 제 차 정례회 제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265 ( 2 ) 6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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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이 더 잦은데 보길 번영회의 경우 군수실에 찾아와 보길에 체육 , 

시설을 만들어 달라고 직접 요구하기도 했다.97)

완도군 청년회는 완도군에서 가장 적극적인 비정부 조직 중 하나로서 

청년회장은 지역혁신협의회에 위촉되기도 했다.98) 군 의원들 출신  

중에서도 청년회장 출신이 있었다 최근 고금면에 돈사 건립 문제가 . 

불거지면서 청년회 여성단체 이장단 어촌계장 등이 돈사 업체와 직접 , , , 

면담을 하고 불침번을 서기도 했다.99) 결국 약 년간의 논란 끝에  2

사업주가 돈사 건립을 포기하였다 조성근 청년회 역시 완도군 ( 2020). 

전체보다는 지역 단위에서의 활동이 더 활발하며 고금 청년회의 경우 , 

년에 한 번씩 지역의 노후한 주택을 개량하기도 했다1 .100) 

청년회라고도 불리는 완도군 청년회의소는 완도군민과의 행사를 JC

개최하거나 청소년 체육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다.101)

사랑의 김 미역 보내기 운동본부는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6.15 

완도군의 김과 미역을 북한으로 보내자는 취지로 설립되었다.102) 약 억  3

원을 모금하기도 했다.103) 완도군은 김과 미역을 북한에 보내는  

운송비를 지원하였다.104) 장보고 아카데미는 주로 청소년 관련 사업을  

진행하며 이는 완도군의 장보고 선양 사업의 일환이었다.105) 사업을  

서울로 확대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완도군이 장보고 사업에 

12. 18.).
97) 제 회 완도군의회 제 차 정례회 제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265 ( 2 ) 3 , (2018. 
12. 13.).
98) 제 회 완도군의회 제 차 정례회 제 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275 ( 2 ) 1 , (2019. 
12. 10.).
99) 제 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 호 본회의회의록 274 ( ) 2 , (2019. 10. 16.).
100) 제 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 호 본회의회의록 271 ( ) 1 , (2019. 7. 16.).
101) 제 회 완도군의회 제 차 정례회 제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265 ( 2 ) 2 , 
(2018. 12. 12.).
102) 제 회 완도군의회 정례회 제 차 본회의회의록 96 ( ) 2 , (2001. 7. 18.).
103) 제 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 호 본회의회의록 267 ( ) 1 , (2019. 2. 12.).
104) 제 회 완도군의회 제 차 정례회 제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265 ( 2 ) 2 , 
(2018. 12. 12.).
105) 제 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 차 본회의회의록 263 ( ) 2 , (2018.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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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을 너무 많이 주지 않느냐 는 군 의원의 지적도 있었다“ ” .106)107)

완도를 사랑하고 명예를 지키는 사람들의 모임 이하 완사모 은 완도 ( )

출신 지역 인사들과 완도군의회의 의장이 함께 결성하였다 정은조 ( 2011; 

조승화 이들은 전임 군수의 비리 의혹이 군정 음해 라며 이를 2011). ‘ ’
척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벌였다 이 단체는 전임 군수가 퇴임한 . 

이후 활동을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승창 건강한 지역사회 ( 2018). 

운영협의회 이하 건사협 는 군민 걷기 대회를 년째 개최하고 ( ) 12

있다 완도군민신문 이외에 완도읍 민주개혁국민연합은 년대 ( 2018). 1990

전국적으로 출범한 조직으로 최근 년간의 실질적인 활동은 없다 김남국 5 (

호남 한민족공동체 역시 활동이 전무하다1998). .

제 절3 소 결

완도군의 거버넌스 체계는 중앙 정부 조직의 영향을 크게 받아 왔다. 

환경부의 권한이 강화되어 환경부가 전국 수준의 수도 계획을 세우게 

되면서 완도군의 조직 체계에도 변화가 생겼다 환경보호과가 신설되어 . 

수도를 관리하였고 이후 상하수도사업소라는 전담 부서가 만들어졌다. 

그전까지 완도군의 수도 사업은 중복적으로 운영되었다.

물론 상하수도사업소를 설치하였다고 완도군의 물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다 노후한 수도관은 수질을 악화시켰고 누수도 빈번하여 주민들은 . 

민원을 제기했다 환경부가 지방상수도 통합 운영 사업 을 시행하면서 . < >

완도군의 수도 관리는 수자원공사의 관리하에 들어갔다. 

상하수도사업소를 비롯한 완도군은 수자원공사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해야 했지만 수도 사업을 수자원공사에 위탁한 이후부터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재임 기간이 년 정도로 짧아졌다1 .

지방상수도 사업은 수자원공사의 수익 구조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106) 제 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 호 본회의회의록 274 ( ) 2 , (2019. 10. 16.).
107) 제 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 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280 ( ) 2 , (2020.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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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역시 년간 약 천억 원을 들여 수도 사업을 위탁했다 그러나 20 2 . 

수자원공사는 가뭄에는 속수무책이었다 유수율은 수도 관로를 교체하여 . 

제고할 수 있었지만 가뭄이 들어 저수율에 문제가 생길 경우는 상황이 

달랐다 군 의원과 완도군은 수자원공사를 견제하지 못했고 가뭄에 대한 . 

대책 또한 미비했다 결국 주민들은 오랜 제한 급수를 겪게 되었다. .

완도군의 비정부 조직은 주로 조례를 근거로 설치된 위원회가 

대다수였지만 조직이 대부분 실질적으로 활동하지는 않았다 조직의 . 

특성 자체가 비슷비슷하기도 하였으나 조직을 구성하는 위원들 역시도 

조직에 중복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위촉 조직은 참여 자격에 제한을 . 

두어 비교적 완도군의 중요 사항을 의결하였다 실제 전라남도에 등록된 . 

비영리 민간단체 조직의 활동은 두드러지지 않았다 그보다 지역 . 

단위에서 문제 사안을 중심으로 비공식적이면서도 자발적인 모임 활동이 

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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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4 완도군의 물관리 제도

제 절1 헌법선택규칙

헌법선택규칙은 제도의 층위 중 가장 상위에 있으며 집합선택규칙과 

실행규칙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는 가장 최상위의 · . 

규칙으로서 행위자들의 집합 행동의 범위를 결정한다 년 . 2018

물관리기본법 이 제정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의 물 관련 법률의 「 」

헌법선택규칙은 없었다 즉 집합선택규칙인 법률들의 기본 지침이 되는 . , 

상위 법률이 존재하지 않았다 국내 최고법인 대한민국헌법 에서도 . 「 」

물 기본권에 대한 규정은 없다 그나마 수도법 제 조는 모든 국민이 . 2 “「 」

질 좋은 물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노력하여야 한다 는 규정을 ” “ ”
두고 있지만 이는 훈시적 권고적 규정에 불과하며 국민의 물에 대한 ·

기본 권리를 확립한 규정은 아니다 물관리기본법 제 조는 국민의 . 4「 」

물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하여야 한다 라는 표현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 ”
모든 물 관련법의 헌법적 규정의 역할을 하였다.108)

물관리 일원화 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적인 추진 과제 중 ‘ ’
하나였다 연합뉴스 물관리기본법 은 물 관련 법률의 헌법적인 ( 2019). 「 」

역할을 하는 것과 동시에 환경부의 권한을 강화하였다 동법에 따라 . 

물관리에 대한 중요사항은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가 

108) 물관리기본법 제 조 물 이용의 권리와 의무 누구든지 사용 목적에 4 ( ) 「 」 ① 
적합한 수질의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이용할 수 있고 가뭄ㆍ홍수 등의 ,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건강하고 쾌적한 물환경에서의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누구든지 지속 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국가와 지방 ② 

자치 단체의 물관리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 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물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7 ( ) ① 
경우에는 이 법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물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②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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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는데 환경부 장관이 위원장과 협의하여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과 관련된 업무는 < > . 

수량 수질 수해의 관리로 나뉜다 과거 수량은 국토교통부가 수질은 · · . , 

환경부가 수해는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면서 세 개의 부서가 서로 , 

협력하지 못한 채로 물을 관리하였다 특히 환경부와 국토부 사이에 . 

사업이 중복되어 여러 차례 지적되어 왔다 김대우 게다가 ( 2017). 

해양오염은 해양수산부가 농업용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하면서 , 

물관리는 더욱 복잡해졌다. 

물관리기본법 제정 이후 환경부 장관 한 명이 우리나라 물관리에 「 」 

대한 총괄적인 권한을 갖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동안 . 

정권의 정책 변화에 따라 물관리의 중심 부처가 달라져 왔지만 이 법을 

통해 정권의 변화에도 물관리의 체계를 일관적으로 확립할 수 있게 

되었다 표 은 우리나라 물 관련 현행 법률과 법률에 따른 법정 . 4.1.1.

계획의 구조를 보여준다 물관리기본법 의 제정으로 대다수의 물 . 「 」

관련 법률은 환경부에 귀속되었으며 환경부 장관은 이에 상응하는 

계획을 대부분 의무적으로 세워야 한다 여기서 대부분 의무적으로. ‘ ’ 
세워야 한다는 의미는 법률의 규정에 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으로 ‘ ’
명시된 경우를 뜻한다 물론 여전히 하천 관리는 국토부에서 . 

이루어지지만 하천을 개발하려는 계획을 세울 경우 환경부 산하의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109) 

그러나 물관리기본법 은 모든 물관리 법률의 헌법적 법률로서 「 」

중차대한 만큼 충분한 국민적 합의에 도달한 뒤 시행할 필요가 있다. 

물관리기본법 이 제정될 당시 한 국회의원은 환경부의 독자적인 「 」

물관리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109) 하천법 제 조 하천의 구분 및 지정 제 조 경계하천의 관리7 ( ), 9 ( ), 「 」
제 조 하천구역의 결정 등 제 조 홍수관리구역 제 조 하천기본계획10 ( ), 12 ( ), 25 ( ), 
제 조 하천유지유량 제 조 하천수 사용의 조정 제 조 하천수 분쟁조정의 51 ( ), 53 ( ), 54 (
신청 등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 조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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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년부터 물관리의 업무를 하나의 부처로 일원화하자는 1994

논의가 있었으며 환경처가 환경부로 승격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현실로 이루어졌다 물관리 일원화 법안은 년 국회에 처음 발의된 . 1997

이후 년째 발의되었지만 상정만 되고 부처 간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20

못하여 폐기되었다.110) 한 국회의원은 물관리기본법 으로 인한  「 」

환경부의 독주를 우려하여 반대하였다 이에 다른 의원은 동법에서 . 

규정하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에 있기 때문에 정부 부처 “
간의 갈등과 이견을 조정할 수 있게끔 해 두었으므로 환경부를 충분히 ” 
견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111)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역시 물관리  

일원화는 수자원공사의 숙원사업 이었고 조금의 시행착오는 있을 수 “ ” “
있 지만 환경부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답변을 ”
하였다.112) 한 국회의원은 하천은 여전히 국토교통부가 관리하기 때문에  

진정한 물관리 일원화라고 할 수 없으며 물관리 일원화 가 아니라 ‘ ’
물관리 이원화 법 이라 비판하였다‘ ’ .

110) 제 대 국회 제 회 제 차 국토교통위원회 20 346 4 , (2016. 11. 7.).
111) 제 대 국회 제 회 제 차 국토교통위원회 20 360 2 , (2018. 5. 25.).
112) 제 대 국회 제 회 제 차 국토교통위원회 20 360 2 , (2018. 5. 25.).

이학재 위원 환경규제만 해 온 환경부가 수자원 개발이나 자연재해 대처 [...] 
역량이 있는지 검증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다는 반대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물관리 업무는 국토의 효율적 개발이라는 관점에서 . 
국토부가 담당해왔고 환경부는 이러한 환경을 환경보호의 관점에서 
검토 규제해왔습니다 따라서 환경부가 수자원 업무를 전담하는 것은 . 
환경감시라는 본래의 업무와 맞지 않고 심판이 선수를 겸하는 부적절한 
상황이 됩니다 수자원개발은 국토개발계획에 의해 종합적으로 . 
이루어져야 하므로 수자원 업무만 환경부로 이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물관리 일원화 문제는 관련 전문가 및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환경부로 물관리를 . 
일원화하는 문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성급하게 다룰 
일이 결코 아닌데다 국토위에서도 지금껏 이견이 많아 결론을 내지 
못했는데 위원회 차원에서 전체적인 의견 조정이나 합의 과정은 생략한 
채 물 기본법을 졸속으로 국회 소위에서 통과시킨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하고 이 법안에 반대 의견을 표합니다.

제 대 국회 제 회 제 차 국토교통위원회20 360 2 , (2018.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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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위원 지금 이게 물관리 일원화 법이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방금 설명대로 3
하천법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천은 국토부가 여전히 . 
관리한다는 것이고 나머지가 환경부로 이렇게 일원화되었다는 
점에서 물관리 일원화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물관리 . 
이원화입니다.

제 대 국회 제 회 제 차 법제사법위원회20 360 2 , (2018. 5. 28.).

이 의원은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키지 않고 하천법 에 「 」

대해 더 논하자 제의하였지만 지지를 얻지 못했다 환경부 장관은 이 . 

의원의 의견에 일부 동의하면서도 이 법안이 논의되는 데 오랜 기간이 

걸렸기에 지금이 아닌 법 제정 이후 하천법 과 함께 통합하는 방안을 「 」

제안했다 여전히 반대 의원은 물관리 일원화가 졸속적인 합의 였다고 . “ ”
하면서 다시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민국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2016).

환경부 장관
김은경

물관리 일원화가 전체 물을 커버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의 논의가 이미 년 1
정도 걸렸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일들이 지금 펜딩되어 있는 상태고 . 
그래서 일단 이 법이 통과된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향후에 하천법까지 
가지고 통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려해서 추진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국토교통부제차관 1
손병석

저희 국토부 및 정부의 의견은 통합적인 물관리 일원화를 [...] 
추진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 국회에서 그런 식으로 합의가 됐기 . 
때문에 그 합의 정신을 존중해서 지금 하천법을 국토부에 존치시킨 
것이고 그 부분은 이제 단계 추진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2 .

금태섭 위원 오랜 기간 동안 여야가 합의했는데 법사위에서 잡는 것은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제 대 국회 제 회 제 차 법제사법위원회20 360 2 , (2018.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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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본법 은 국가 전체의 물관리를 맡는 헌법적인 규정이자 「 」

헌법선택규칙으로서 전국 모든 지자체의 물 관련 행위에 영향을 주는 

법안이다 그러나 본래 물관리 일원화를 목적으로 법안을 제정하였지만 . 

하천법은 여전히 국토교통부의 소관으로 남게 되었고 이는 물관리 

일원화 에 대한 담론이 완성된 형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 . 

물관리기본법 에 대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물관리 체계를 「 」

통합하려는 취지는 타당하지만 관계 부처와 합의 하지 않은 기본법안은 ,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대한민국 국회 (

환경노동위원회 한 국회의원 역시 물관리기본법 은 기존 2016). 「 」

사업에 대한 반성 없이는 입법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물관리의 일원화이든 분화이든 정답은 없겠으나 집합선택규칙과 

실행규칙에 영향을 모두 미치는 헌법선택규칙의 제정은 더 깊은 합의와 

논의가 필요하다. 

이상돈 위원 무엇보다도 이것은 그 당시 김대중 정부 때는 이제 우리 나라 [...] 
물을 적절히 관리하는게 중요하고 더 이상 개발은 쉽게 얘기해서 댐 , 
세우는 것 이런 것은 좀 불필요하다는 전제하인데 지금 지난 몇 년 
동안에 대강사업이니 영주댐이니 엄청난 일을 벌여서 완전히 4
우리나라 하천이 그야말로 엉망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철저한 반성도 없이 이 문제를 야기한 부처에서 
물관리기본법을 의원입법으로서 낸다는 것은 저는 경우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환경부가 소신껏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처의 . 
입장을 확실히 하고 그리고 이 문제는 원점에서 물관리 문제는 차기 , 
정부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제 대 국회 제 회 제 차 환경노동위원회20 346 6 , (2016.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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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본법 이 제정되기 전 과거 환경부의 소관 법률은 열 한 「 」

개였으나 제정 이후 개 법률로 늘어나게 되었다 표 , 16 ( 4.1.1.).113) 이에  

따라 환경부 장관은 국가환경종합계획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1) 2) 3)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전국수도종합계획 4) 5) 6) 

국가하수도종합계획 국가물환경관리기본계획 수자원장기종합계획 7) 8) 

지하수관리기본계획 댐건설장기계획 토양보전기본계획 9) 10) 11) 12) 

수변관리기본계획을 포함한 총 개의 장기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게 12

되었다. 

113) 기존의 환경부 소관 법률은 환경정책기본법 물환경보전법 구 수질  , (「 」 「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수도법 하수도법 먹는물관리법) , , , , 」 「 」 「 」 「 」

지하수법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 」 「 」
낙동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 섬진강 , ·「 」 「

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 」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었으나 물관리기본법 댐건설 , 「 」 「 」 「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국수자원공사법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 , 」 「 」 「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이 더 늘어났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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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담당위원회 법률 계획 계획 수립 주체 계획 
주기

환
경
부

환경정책위원회 환경정책기본법

국가환경종합계획 환경부 장관 년20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환경부 장관 년5

시ㆍ도의 환경보전계획 시ㆍ도지사
-

시ㆍ군ㆍ구의 환경보전계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국가물관리위원회
물관리기본법

국가물관리기본계획 환경부 장관
년10

유역물관리위원회 유역물관리종합계획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

한국상하수도협회

수도법

수도정비기본계획: 
광역상수도 환경부 장관 년10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
회

지자체 수도사업자( )

수도정비기본계획:
일반수도 공업용수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
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ㆍ시장ㆍ군수

년10

수돗물평가위원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
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

시ㆍ군)

전국수도종합계획 환경부 장관 년10

물수요관리목표종합계획 시ㆍ도지사 -

- 하수도법

국가하수도종합계획 환경부 장관 년10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년20

수계관리위원회
물환경보전법 

구 수질 및 수생태계 (
보전에 관한 법률)

국가물환경관리기본계획 환경부 장관 년10

대권역물환경관리계획 유역환경청장

-

중권역물환경관리계획 지방환경관서의 장

소권역물환경관리계획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시ㆍ도지사

수생태계복원계획 환경부 장관 시ㆍ도지사 ,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자원장기종합계획 환경부 장관 년20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

지하수법
지하수관리기본계획 환경부 장관 년10

지역지하수관리계획 시ㆍ도지사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장기계획 환경부 장관 년10

댐건설기본계획 댐건설사업시행자 -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토양환경보전법

토양보전기본계획 환경부 장관 년10

토양보전대책계획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환경영향평가법 - -

- 먹는물관리법 -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표 물 관련 법률과 법정 계획4.1.1. 

별도의 색으로 표시된 계획은 법률상 의무로 규정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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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담당위원회 법률 계획 계획 수립 주체 계획 
주기

환경부

한강수계관리위원회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 섬진강 수계 ·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 환경부 장관 년5

특별대책지역수질보
전정책협의회 주민지원사업계획

관리청
시장ㆍ군수광역시의 (
군수를 포함한다 또는 ) 
구청장

-낙동강수계관리위원
회

수질개선사업계획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
장ㆍ군수

영산강 섬진강 ·
수계관리위원회

환경부

- 한국수자원공사법 - -
국토
교통부

국토
교통부

- 하천법 하천기본계획 하천관리청 년10

-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

친수구역조성위원
회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친수구역조성사업계획
-

친수구역조성사업실시계획 친수구역사업시행자

행정
안전부 -

자연재해대책법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시장ㆍ군수 년10

해일피해경감계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방재기술진흥계획 행정안전부 장관

온천법 온천발전종합계획

소하천정비법 - -

농림
축산
식품부

농업재해대책심의위
원회

농어업재해대책법 재해대책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 -
어업재해대책심의위

원회

-
농어촌정비법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

-

농어촌용수 오염 방지 및 
수질개선 대책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양
수산부

농어촌산업 육성계획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

농어촌마을정비계획 시ㆍ도지사

해양환경관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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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2 집합선택규칙

물관리기본법 은 헌법의 규정은 아니지만 하위 규칙을 제어할 수 「 」

있는 헌법선택규칙이 된다 일반적으로 물관리기본법 은 . 「 」

집합선택규칙으로 하위 법률을 제어한다 그림 은 일반적인 규칙의 . 4.2.1.

층위를 나타낸다 여기서 일반적인 규칙의 층위란 규칙 사이에 . ‘ ’ 
존재하는 위계질서에 따른 분류를 말한다 이 연구의 행위자들의 공간적 . 

범위를 전국 수준으로 다룬다면 물관리기본법 의 하위 법률들 즉 , 「 」

하천법 수도법 등이 집합선택규칙이 될 수 있다, .「 」 「 」 

그림 일반적인 규칙의 층위4.2.1. 

그러나 어떤 행위의 장을 보느냐가 규칙의 층위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꾼다 이 연구는 행위의 장 즉 각각의 규칙들이 작동하는 . (arena), 

공간적 범위를 완도군으로 설정했다 따라서 규칙의 실제 작동 여부를 . 

따질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완도군이다 오스트롬 에 따르면 . (Ostrom 2005)

실행규칙은 직접적으로 행위자들이 만드는 ‘ (directly)’ 
일상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 (day-to-day)’ (Ostrom 

따라서 실행규칙은 명목상의 규칙이 아닌 실제로 사용하는 2005, 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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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이어야 한다 실제로 작동하는 규칙은 행위자들이 보여주는 경험적 . 

증거가 없이는 확인할 수 없다.

그림 연구가 제시하는 규칙의 층위4.2.2. 

그림 는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규칙의 층위를 보여준다4.2.2 . 

물관리기본법 을 포함한 기타 법령들은 정부와 국회를 통해 「 」

제정된다 이를 기반으로 정부 부처는 법정 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는 . , 

정부 부처가 수립한 법정 계획에 따라 세부 시행 계획을 확립한다. 

지자체의 세부 시행 계획은 정부 부처의 법정 계획이 제시하는 지침 

내에서 수립되어야 하며 정부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치 법규도 . 

마찬가지로 상위 수준의 행위자들로부터 행위의 제약을 받는다 자치 . 

법규 자체는 완도군 내부에서 직접 결정할 수 있지만 헌법선택규칙에 , 

반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자치 법규가 실행규칙이 될 수 없는 이유는 . 

이를 실행하는 일상의 행위자 들이 자치 법규라는 명목상의 규정을 ‘ ’
때로는 성실히 따르기도 따르지 않기도 하기 때문이다, .

또한 상위 규칙에 변화가 생겼다고 하여서 하위 규칙이 곧바로 

변하지는 않는다 상위 규칙의 변화로 상위 규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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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고 있던 행위자의 집합 행동에 즉각적인 변화를 일으키기에는 시차가 

존재한다 가령 물관리기본법 이라는 헌법적 법률이 제정되면서 . ‘ ’ 「 」

이에 규정되는 하위 법률은 모두 물관리기본법 에 맞추어 법 규정을 「 」

개정해야 했다 하위 법률은 다시 지자체의 자치 법규에 영향을 미쳤다. . 

그러나 완도군에는 아직도 물관리기본법 에 따라 개정되지 않은 「 」

조례가 존재한다 물론 조례나 계획이 상위 법률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 

제정될 수는 없기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률의 규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 법률은 완도군이라는 행위의 장의 상위의 단계에서 영향을 미치는 . 

규칙이기 때문이다. 

1. 세부 시행 계획

다음은 완도군이 의무적으로 세워야 하는 물 관련 법정 세부 시행 

계획이다. 

소관 법률 계획 계획 수립 주체 계획 주기

환경정책기본법 환경보전계획

군수

-

수도법 수도정비기본계획 년10

물환경보전법
소권역물환경관리계획 -

수생태계복원계획 -

토양환경보전법 토양보건대책계획 -

영산강 섬진강 수계 상수원 ·

수질개선 및 주인지원 등에 

관한 법률

주민지원사업계획 -

수질개선사업계획 -

자연재해대책법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년10

해일피해경감계획 -

농어업재해대책법 재해대책 지방 자치 단체

표 완도군 물 관련 법정 계획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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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처럼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계획의 경우 대부분 계획의 4.1.1.

주기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만 표 처럼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이 4.2.1.

세우는 계획은 주기가 법률로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다 계획을 세워야 . ‘
한다 라는 의무를 규정했지만 언제까지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는 ’ , 

불분명하다 또한 지방 자치 단체 수준의 계획은 환경부 장관이 세운 . 

계획을 기준으로 세부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정부 

부처 수준의 계획이 우선 수립된 이후에야 수립이 가능하다.

환경부 장관이 국가 전체 수준의 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나중에 각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이 세부 수행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만든 이유는 

각 지역의 특수성이나 여건을 지자체 스스로 더 잘 고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수도정비기본계획 의 경우 광역상수도의 . < >

사업자와 지방상수도의 사업자가 상이하기 때문에 계획 주기가 모두 

년으로 동일하다 그러나 사업자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언제나 계획의 10 . 

기본 지침은 정부 부처가 세운다.

물관리기본법 이 제정되기 전에는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는 「 」

건설교통부 장관이 작성하고 관계 중앙기관의 장 및 관계 시 도지사와 ·

협의하였다 일반 수도의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 · · ·

수도정비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도를 경유한 이후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얻었다 환경부 동법 제정 이후에는 환경부 장관이 ( 2006). 

일반수도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를 모두 관할하게 되어 지자체는 오직 · ·

환경부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 환경부 ( 2018b).

수도정비기본계획은 계획 수립 이후 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해야 5

하며 물관리기본법 처럼 수도 정책에 중요한 변경이 있으면 다시 「 」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완도군의 경우 억 원에 기본 계획 수립을 . 8

위한 용역 계약을 체결했지만 계획을 변경하는데 다시 억 원을 4

들였다 완도군 완도군 수도정비기본계획은 계획 수립 ( 2017b; 2018b). 

자체도 적지 않은 비용이 들지만 지방 자치 단체가 수도 사업을 

운영하는 데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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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용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가 상수도확장공사를 한다든지 할 때 
기본계획에 수립이 안 들어있으면 국비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 
약간의 예산이 덜 들여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필히 세워야 될 그런 
예산입니다.

완도군의회. (2016. 11. 1.). 제 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 차 본회의회의록 244 ( ) 7 .

박성규 의원 수원지를 개발하는데 가장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미정

수도기본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이번에 변경 . 
계약을 변경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 기본계획에 일단 , …… 
들어가야 됩니다 기본계획에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는 저희가 . 
사업비를 건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 그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행정적인 절차는 지금 차근차근 밟아나가고 있어서 예산만 확보되면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는 현재 크게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업소 내에서나 부군수님 이하 전체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출처 제 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256 ( ) 1 .

중앙 부처 수준의 계획에 없는 새로운 수도 사업 계획을 수립 할 

경우 국비의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새로운 수원지를 개발한다 . 

하더라도 중앙 부처 수준의 계획에 포함되어야하며 다시 환경부의 

지침을 따랐다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자치 법규

헌법선택규칙을 토대로 세워진 집합선택규칙은 공유 자원에 대한 

정책적인 결정이나 관리 방식에 이용할 수 있다 모든 집합선택규칙이 . 

조례는 아니며 조례가 곧 집합선택규칙은 아니다 그러나 조례와 . 

집합선택규칙 사이에는 분명한 교집합이 있다 년 월 기준 . 2020 6

완도군에는 총 개의 자치 법규가 존재한다 자치 법규는 헌법 법률439 . , , 

명령보다 하위의 개념으로 지방의회 혹은 지방 자치 단체장이 제정한 

조례와 규칙을 일컫는다 행정 규칙은 훈령 예규 고시 지침이 있으며 . , , , 

원칙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 완도군에는 개의 행정 규칙이 . 51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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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수도 하수도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 · · ·

완도군의 상하수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치 법규 및 행정 규칙은 

표 와 같다 수도급수에 관한 조례 역시 상위법인 수도법 에서 4.2.2. . 「 」

조례에 위임하는 조문을 기준으로 제정되었다.114) 상하수도 관련 조례의  

부처는 환경부 소관부서는 상하수도사업소로 비교적 상위 규칙과 , 

일관성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인다 환경부가 관장하는 모든 법률이 . 

집합선택규칙의 형태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지역의 사정에 맞춘 

집합선택규칙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의 자치 법규나 행정 규칙의 

형태로 나타났다. 

114) 수도법 제 조 시설 기준 등 제 조 수도시설의 관리18 ( ), 21 ( ) , 「 」
제 조 수질기준 제 조 위생상의 조치 제 조 공급규정26 ( ), 33 ( ) , 38 ( ), 
제 조 마을상수도 제 조 소규모급수시설 제 조 수도 요금 등의 납부47 ( ), 55 ( ), 72 ( ).

부처 상위법령 내용 자치 법규행정 규칙/ 소관부서 종류

환
경
부

수도법

상수도

완도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
관한 조례

상하수도
사업소

자치
법규

완도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
관한 조례 시행규칙

완도군 수도급수 조례

완도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완도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조례

소규모
급수시설

완도군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완도군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
시행규칙

하수도법 하수도
완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완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표 완도군 상 하수도 소규모급수시설 자치 법규4.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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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도사업 및 수도공사. 

수도 사업과 수도 공사와 관련한 부처는 상하수도사업과는 달리 

다양한 정부 부처의 소관이었다 수도 사업의 운영과 공사에는 예산 .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완도군은 상수도사업을 한국수자원공사에 . 

115) 완도군 기획조정 통제 규정 은 다른 지자체에서는 별도의 개별 자치  「 」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실효성을 잃어 사문화된 규정이나 완도군에는 
잔재하고 있다 포항시는 년 월 하남시는 년 월 광주시는 년 월. 2020 4 , 2020 1 , 2019 7 , 
군포시는 년 월 김포시는 년 월 등 대부분의 지자체가 동 규정을 2016 9 , 2012 4
폐지하였다.

부처 상위법령 내용 자치 법규행정 규칙/ 소관부서 종류

환경부 수도법

수도
공사

완도군 급수공사 대행 규칙 상하수도사업소 자치 
법규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완도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

세무회계과

자치 
법규

행정안전부 지방계약법 완도군 계약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 
규칙

국토교통부 건설기술 
진흥법 완도군 부실공사 방지조례 안전건설과 자치 

법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

수도
사업

완도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기획예산담당관
자치 
법규

지방재정법

완도군 재정투자사업 심사 규칙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완도군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지방출자
출연법

완도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완도군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
관한 조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

완도군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완도군 기획조정 통제 규정115) 행정 
규칙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법 완도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상하수도사업소 자치 

법규

표 완도군 수도사업 및 수도공사 자치 법규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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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한 이후 완도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를 「 」

제정하였다 이 조례는 자금의 출자 지방채의 규정 등 중요한 내용은 . , 

포함하고 있지만 특별회계의 세부 운영 방식이나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사업 등 모든 내용을 포괄하지는 못한다 이는 전체 지자체 예산의 . 

문제까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할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완도군은 정부 부처의 업무와 상위 법령을 기준을 일부 따르면서도 

상수도 사업 조례와 같은 지역의 수준에 맞춘 자치 법규를 제정했다. 

그러나 이 역시도 헌법선택규칙의 수준에서 조례에 위임하는 조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116)

다 수해 및 한해. 

116) 지방공기업법 제 조 적용 범위 제 조 관리자 제 조 권한의 위임 등2 ( ), 7 ( ), 12 ( ), 「 」
제 조 지방채 등 제 조 요금 제 조 이익의 처리 제 조 업무 상황의 19 ( ) , 22 ( ), 37 ( ), 46 (
공표 등 제 조 설립 제 조 출자 제 조 사채 발행 및 차관) ,   49 ( ), 53 ( ) 68 ( ) , 
제 조 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제 조의 권한의 위탁 등71 ( ), 75 4( ) .

부처 상위법령 내용 자치 법규행정 규칙/ 소관부
서 종류

행정
안전부

소하천
정비법

수해

완도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안전
건설과

자치
법규

자연재해
대책법

완도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 분석 평가에 관한 조례

완도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완도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완도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재난안전
법

완도군 재난관리기금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완도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완도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농림축산
식품부
·

해양수산
부

농어업
재해
대책법

한해 완도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표 완도군 수해 및 한해 자치 법규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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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의 집합선택규칙은 기존의 행정안전부 소관을 그대로 따라가는 

양상을 보인다 수해에 대한 특정 조례는 없고 재해에 대한 일반적인 . 

조례를 준용한다 완도군이 거의 해마다 심각한 가뭄을 겪기 때문에 . 

가뭄에 대비한 조례나 실과를 개설할 만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가뭄에 . 

대비하는 업무 대부분이 안전건설과에서 이루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가뭄에 대한 조례는 완도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가 있으나 . 「 」

이는 양수기의 설치 및 대부와 관련된 자치 법규이며 실제 가뭄 대책을 

위한 조례는 아니다 물론 상하수도사업소 역시 가뭄을 대비하여 용수를 . 

확보하기는 하나 구체적인 가뭄 대비 예산은 안전건설과에서 확보하게 

된다.

라 농업용수 공업용수. ·

정부 부처 수준에서 농업용수와 공업용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가 관리하지만 완도군의 경우 농업을 담당하는 , 

부서 대신 농업기술센터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농업용수를 실과 . 

수준에서는 안전건설과가 담당하면서 정부 부처와는 다른 운영 방식을 

나타낸다 정리하자면 완도군은 안전건설과가 수해 및 한해와 . 

농업용수를 모두 관리하고 있는 셈이다 공업용수는 농공단지에서 주로 . 

이용하지만 농공단지 분양 초기 공업용수를 확보하는 데 농업 용수와 

이용 분쟁이 있었다.117)

부처 상위법령 내용 자치 법규행정 규칙/ 소관부서 종류

농림축산
식품부
·

해양수산부

농어촌정비법 농업용수
완도군 농어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안전
건설과

자치 
법규

완도군 수리계 관리에 관한 조례

국토교통부 산업입지법

공업용수

완도군 농공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경제
교통과

환경부 물환경보전법 완도군 완도 죽청농공단지 공동 ·
오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상하수도
사업소

표 완도군 농업용수 및 공업용수 자치 법규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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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수도 요금. 

바 감시 및 제재. 

완도군의 수도 요금은 물가대책위원회가 심의하고 조례를 통해 

개정된다 청원경찰은 상수원지 하천 행정통신 중계소에 근무하며 해당 . , , 

지역을 감시한다 완도군의 경우 각 상수원지에 명의 청원경찰이 원칙 . 2

시간에 한 번씩 교대하며 근무하고 있다4 .118) 완도군 수도급수 사용료  「

및 과징사무처리 규정 은 수도 검침원의 업무를 관장한다 년 기준 . 2000」

완도군 수원지에서 근무 중인 청원경찰 및 검침원은 총 명이었다 이 34 . 

중 청원경찰 및 관리인은 명 검침원은 명이다19 , 15 .119) 그러나 년  2008

기준 검침원의 수는 명으로 대폭 줄어들었다가 년에는 청원경찰 5 2013

명 검침원 명이 근무하였다20 , 26 .120)121) 이들은 완도군이 상수도 사업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게 되면서 한국수자원공사로 고용이 

전환되었다.122)

117) 제 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 차 본회의회의록 83 ( ) 2 , (2000. 2. 9.).
118) 제 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 차 본회의회의록 107 ( ) 3 , (2002. 9. 11.).
119) 제 회 완도군의회 정례회 제 차 본회의회의록 87 ( ) 4 , (2000. 7. 20.).
120) 제 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 차 본회의회의록 172 ( ) 6 , (2008. 11. 20.).
121) 제 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 차 본회의회의록 212 ( ) 2 , (2013. 2. 20.).

부처 상위법령 내용 자치 법규행정 규칙/ 소관부서 종류

경찰청 청원경찰법 감시
및
제재

완도군 청원경찰 복무 규정 총무과

행정 
규칙

완도군 청원경찰 징계 규정 기획예산
담당관

환경부 수도법 완도군 수도급수 사용료 과징사무처리 규정 상하수도
사업소

표 완도군 감시 및 제재 자치 법규4.2.7. 

부처 상위법령 내용 자치 법규행정 규칙/ 소관부서 종류

물가대책
위원회규정
대통령령( )

수도 
요금

완도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경제교통과 자치 

법규

표 완도군 수도 요금 자치 법규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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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외부 및 위촉 감사. 

공무원의 군정을 견제할 수 있는 조례는 다음과 같다. 

지역혁신협의회나 군정조정위원회 자치분권협의회 계약심의위원회, , , 

청렴계약 옴부즈만은 주민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없고 참여에 자격 

제한을 두고 있기에 별도로 분류하였다 다만 제안제도는 주민 역시 .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122) 제 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 차 본회의회의록 212 ( ) 2 , (2013. 2. 20.).

부처 상위법령 내용 자치 법규행정 규칙/ 소관부서 종류

기획재정부
·

산업통상
자원부

국가균형발전법

공무원
감사

완도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기획예산
담당관

자치 
법규행정안전부

민원처리법
완도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완도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 완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총무과

지방자치법
완도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기획예산

담당관

완도군 자치분권 촉진 지원 조례 총무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

완도군 정책실명제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 기획예산

담당관
지방재정법 완도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지방계약법
완도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세무회계과

완도군 청렴계약 옴부즈만 설치 
및 운용 조례

표 완도군 외부 및 위촉 감사 자치 법규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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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군정 감사. 

군정에 대한 자체적인 내부 감사 규정도 존재하지만 군 사업에 대한 

가장 큰 감사의 주체는 군 의회다 감사와 관련된 상위 법령과 부처는 . 

국무조정실 감사원 행정안전부로 다양하며 상위 법령이 없는 조례 , , 

또한 존재한다. 

자 주민 참여. 

123) 완도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 는 상위법은 존재하지 않으나 대다수 지자체의 「 」
기본 조례이다.
124) 완도군 청렴 옴부즈만 운영 조례 는 상위법은 존재하지 않으나 「 」

부처 상위법령 내용 자치 법규행정 규칙/ 소관부서 종류

주민
참여

완도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123) 총무과

자치 
법규

국민권익위
원회

부패방지권익
위법

완도군 주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 
조례

기획예산
담당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법 완도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지방자치법
완도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완도군 지역발전 상생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총무과완도군 읍면지역발전위원회 조례

완도군 마을 개발위원회 조례

민원처리법
완도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기획예산

담당관
완도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완도군 청렴 옴부즈만 운영조례124) 세무회계과

완도군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경제교통과

표 완도군 주민 참여 자치 법규4.2.10. 

부처 상위법령 내용 자치 법규행정 규칙/ 소관부서 종류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법

자체
감사

완도군 주요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기획예산
담당관

자치 
법규

감사원 공공감사법 완도군 일상감사 규정 행정 
규칙

완도군 자체감사 규칙 자치 
법규
자치 
법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 완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의회사무과

표 완도군 군정 감사 자치 법규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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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이나 검침원이 자원을 직접 감시하거나 검침한다면 주민이 

직접 군정 문제에 참여하는 제도도 존재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 . 

스스로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제도로 

주민고충처리위원회처럼 지역 주민들이 직접 요청한 조례이다.125) 

옴부즈만의 경우 완도군은 년 월 기준 각 읍 별로 명을 2014 10 · 2~3

포함한 총 명의 옴부즈만을 위촉하여 수시로 워크숍을 진행하고 29

있다.126)

제 절3 소 결

물관리기본법 은 물관리의 헌법적 법률로서 물관리와 관련된 모든 「 」

법률을 통제하는 헌법선택규칙이다 이러한 중차대한 법률은 충분한 . 

국민적 합의에 이른 뒤에 제정되어야 했지만 국회에 오랜 기간 

상정되었거나 정권의 공약이라는 이유로 합의에 완전히 도달하지 못한 

채로 제정되었다 법 제정 이후 환경부 장관은 우리나라 물관리의 전체 . 

살림을 도맡게 되었으며 개의 법정 계획을 의무적으로 세워야 한다12 . 

이 연구는 공간적 범위의 대상을 완도군으로 한정하고 있는 만큼 

물관리기본법 의 하위 법률이 아니라 물관리기본법 과 하위 「 」 「 」

법률을 헌법선택규칙으로 함께 설정하였다 연구에서 집합선택규칙은 . 

물관리기본법 에 따라 완도군이 자체적으로 세워야 하는 세부 시행 「 」

계획과 자치 법규이다 완도군이 세워야 하는 법정 계획은 주기가 . 

법률로 정해져 있지 않고 정부 부처의 계획에 따라야 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계획에 변경이 있을 때도 용역을 수립해 계획을 수정해야 했다. .

완도군의 자치 법규는 주로 법령에서 규정하여 설치된 조례가 

대부분이었으며 자체적으로 조례를 설치할 수 있었지만 실현되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청렴 정책 중 일환이다 이와 유사한 조례로 완도군 . 「
청렴계약 옴부즈만 설치 및 운용 조례 가 있으나 옴부즈만 자격에 제한을 두고 」
있으므로 주민 참여의 조항에 두지 않았다. 
125) 제 회 완도군의회 정례회 제 차 본회의회의록 149 ( ) 2 , (2006. 9. 8.).
126) 제 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 차 본회의회의록 230 ( ) 1 , (2015.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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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였다 주민의 요구에 따라 제정된 주민 참여 관련 조례도 . 

존재했지만 실제로 운영되지 않았다 재해 대비에서도 가뭄이 잦은 . 

완도군이 별도의 조례로 미리 대비할 수 있었지만 중앙 수준의 재해 

대책을 따라는 수동적인 자세를 보였다 가뭄의 경우 상하수도사업소와 . 

안전방재과가 함께 협력하여 대비해야 했지만 결국 가뭄 대책에 

무방비했고 년 최악의 급수난을 겪게 되었다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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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5 사회생태체계의 상호작용 노화 보길: ·

제 절1 사용자(Users, U)
 

사용자 는 이 연구의 중심이다 사용자를 출신 지역으로 (Users, U) . 

집단화할 수 없는 이유는 노화와 보길의 주민들 내에서도 각 종사하는 

산업 분야가 다르며 물 분쟁으로 얽힌 이해관계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가령 가뭄으로 물 분쟁이 발생할 경우 농민은 농업용수 . 

수급에 차질을 빚게 된다 완도군의 대규모 산업 중 하나인 양식어업에 . 

종사하는 어민의 경우 수도 사용량이 다른 주민들보다 상당히 많다. 

산업의 규모와 인구수도 두 섬이 각각 다르다 사용자들이 역사적으로 . 

자원을 사용하였던 환경과 그에 따라 형성된 신뢰 규범과 같은 사회적 , 

자본은 공유 자원의 분쟁 배경이 된다 이 장에서 노화와 보길 지역의 . 

분쟁은 단순한 물 문제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1. 사용자 규모

상수도 통계 에 따르면 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약 만 2018 2018 10『 』

명 완도군에서 총 만 천여 명이 급수 제한을 겪었다 그중에서 , 1 3 . 

노화와 보길 지역을 모두 책임지는 보길 정수장 천여 명의 급수 인구가 7

일의 급수 제한을 견뎌야 했다 표 전국에서 인구를 기준으로 64 ( 5.1.1.). 

가장 많은 급수 제한은 강원도 속초시의 만여 명이 겪었지만 급수 7 , 

제한일은 일로 보길 정수장보다는 기간이 짧았다 표 에 따르면 56 . 2.3.1.

완도군 내 취약 급수 지역은 용항 척치 부황 생일이었지만 취약 급수 · · ·

지역이 아니었던 넙도 일 소안 일 청산 일 도 제한 급수를 (36 ), (12 ), (12 )

겪었다 그러나 정도와 인구 면에서 보길 정수장이 가장 . 

심각했다 환경부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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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수장명정수장명( ) 부황보길( ) 넙도 미라소안( ) 국화청산( )

급수 지역 노화읍 보길면· 내리 방축리· 소안면 청산면

급수 인구명( ) 7,402 815        2,630     2,175    
실 거주 인구명( )127) 7,867 678 2,768 2,415

급수 인구 비율(%) 94.1 120.1 95.0 90.0

설계 시설 용량 일( / )㎥ 4,000 270        1,300     1,100    
급수 인구 대비 일( / )㎥ 0.54 0.33 0.49 0.50

실 거주 인구 대비 일( / )㎥ 0.51 0.39 0.46 0.45

연간 총 처리 수량 년( / )㎥ 764,910 52,218    307,742   309,035  
급수 인구 대비 년( / )㎥ 103.33 64.07 117.01 142.08

실 거주인구 대비 년( / )㎥ 97.23 76.97 111.17 127.96

제한 급수일( ) 64 36 12 12

출처 환경부: . (2019a).

표 완도군 제한 급수 지역의 급수 현황5.1.1. 

표 의 제한 급수 지역의 실거주 인구 대비 급수 인구 비율은 5.1.1.

전체 이상으로 양호한 편이다 넙도의 경우 실거주 인구보다 급수 90% . 

인구가 다소 과대 계상되었다 제한 급수를 겪은 네 곳 중 세 곳이 급수 . 

인구와 실거주 인구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127) 실 거주 인구는 외국인 거주인구를 포함한 값이다 넙도정수장의 실 거주  . 
인구수는 노화읍의 실 거주 인구 비율과 비교하여 내리 명 와 방축리 명 의 (443 ) (204 )
실 거주 인구에 계상하였다 완도군 ( 201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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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수장명정수장명( ) 용항 척치 생일 부황
보길( ) 넙도 미라

소안( )
국화
청산( )

설계 시설 용량 일( / )㎥ 1,100 1.200 450 4,000 270 1,300 1,100 

급수 인구 대비 일( / )㎥ 0.86 0.34 0.54 0.54 0.33 0.49 0.50

실 거주 인구 대비 일( / )㎥ 1.13 0.51 0.53 0.51 0.39 0.46 0.45

차이 0.27 0.17 -0.01 -0.03 0.07 -0.02 -0.05

급수 인구 대비 
처리 수량 년( / )㎥ 171.33 69.76 59.77 103.33 64.07 117.01 142.08

실 거주 인구 대비 
처리 수량 년( / )㎥ 234.87 104.88 58.72 97.23 76.97 111.17 127.96

차이 53.54 35.12 -1.05 -6.10 12.91 -5.83 -14.12

제한 급수일( ) 0 0 0 64 36 12 12

출처 환경부: . (2019a).

표 완도군 실 거주인구 대비 급수 현황5.1.2. 

표 와 비교해 보면 제한 급수를 겪은 부황 미라 국화는 넙도를 5.1.2. , , 

제외하고 실거주 인구를 반영한 급수 시설을 갖추지 못했다 생일 . 

지역의 경우 급수 제한을 겪지는 않았지만 실거주 인구와의 차이가 

존재했다 이에 반해 비슷한 인구 규모를 가진 넙도 정수장은 일의 . 36

제한 급수를 겪었다 즉 생일과 넙도를 제외하고 실거주 인구와 급수 . , 

인구의 차이가 음 인 경우 제한 급수를 겪었다 생일과 넙도의 (-) . 

공통점은 인구 규모나 설계 시설 용량이 다른 지역에 비해 작은 

규모라는 점이다 두 지역은 왜 전혀 다른 반대의 양상을 보였는가. ? 

정확한 파악을 위해서는 각 급수 상황의 월별 비율뿐만 아니라 간이 

상수도와 소규모 급수 시설의 규모까지 살펴봐야 한다 또한 이 지역의 . 

사회경제적인 속성까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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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세대수 인구
계

인구
남( )

인구
여( )

세대 당 
인구

세 이상 65
고령자

외국인
계 인구밀도 면적( )㎢

2018 2,617 5,382 2.714 2,668 2.06 1,628    292 167.77 32.08

2017 2,598 5.465 2,759 2,706 2.10 1,646    247 170.41 32.07

2016 2,604 5.533 2,803 2,730 2.13 1,620     218 172.53 32.07

2015 2,603 5.669 2,855 2,814 2.19 1,629      187 176.82 32.06

2014 2,588   5,663 2,944 2,798 2.16 1,608     141 176.69 32.05

2. 사회경제적 속성

노화와 보길의 면적은 큰 차이가 거의 없이 비슷하다 노화에는 . 

보길보다 약 두 배 정도의 인구가 거주하며 인구 밀도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세대 당 인구수는 두 지역이 모두 비슷하다. . 

외국인의 인구수는 년에 비해 약 두 배가 늘어났다2014 . 

표 완도군 노화읍의 주민등록인구 추이5.1.3 

연도 세대수 인구
계

인구
남( )

인구
여( )

세대 당 
인구

세 이상 65
고령자

외국인
계 인구밀도 면적( )㎢

2018 1,229 2,871 1,386 1,363 2.24 742 122 84.25 32.63

2017 1,249 2,932 1,424 1,416 2.27 760 92 87.09 32.61

2016 1,238 2,929 1,409 1,435 2.30 761 85 89.98 32.61

2015 1,248 2,981 1,449 1,451 2.35 754 81 88.38 32.62

2014 1,249 3,011 1,455 1,480 2.38 743 76 92.83 32.62

표 완도군 보길면의 주민등록인구 추이5.1.4. 

출처 완도군: . (201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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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화와 보길의 세대 당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노화에 인 1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 노화와 보길은 여타 다른 ? 

도서 지역처럼 인구 감소의 길을 걷고 있는가 인구의 자연 증가율은 ? 

노화와 보길 지역의 특수성을 보여주지 못한다 그림 그림 ( 2.1.2., 2.1.3). 

에 따르면 완도군 전체 초등학생의 수는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5.1.1.

노화와 보길 지역의 초등학생 수는 감소하다가 다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다 년에는 노화 넙도에 명의 미취학 아동들을 위하여 . 2013 9

어린이집이 개원하는 등 젊은 세대들의 귀촌이 늘어나고 있다 정은조 (

2013).

그림 완도군 노화 보길의 초등학생 수5.1.1. · *

출처 완도군통계연보 을 재구성: 2010-2018『 』

원활한 비교를 위해 실제 학생 수에 로그를 취한 값임* .

년의 자료는 2006 『완도군 통계연보』에서 누락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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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화와 보길의 초등학생의 수가 년대 초 수준으로 회복하게 된 2000

이유는 완도군의 수산업 발전과 연관이 깊다 완도군의 전복 산업은 . 

년대 후반부터 성행하기 시작하여 노화 보길 소안 지역으로 1990 , , 

확산되었다 김성현 완도군은 전국 전복 생산량의 를 ( 2011). 67.8%

차지한다 년 전국 전복 출하량 중 가 완도군에서 생산된 데에 . 2012 82.9%

비해 그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는 있지만 절대적인 생산량은 늘어나고 

있다.128) 전복 생산량이 늘어나는 이유 중 하나는 전복 양식의 어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 이들은 주로 도시에서 귀어 한 ( )歸漁
대 대의 젊은 인구다20 ~50 . 

귀어 인구의 소득 수준도 상당하다 년 노화의 한 마을은 전체 . 2011

가구 중 가 억 이상의 매출을 올려 완도 최고의 부자 섬 이라고 66.6% 1 ‘ ’
불렸다 김성현 완도군에 젊은 인구가 모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 2011). 

군 의회 회의록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최정욱 의원 우리 양식규모가 어가라고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2,673 ?  ( , ) 
거기에 거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가 약 제가     . …… 
보기는 약 이상이 젊은 사람들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70%     . 
중요하죠 완도로, ……

출처 제 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 차 본회의회의록: 263 ( ) 4 , (2018. 10. 26.).

박성규 의원 저도 보길면 상수도 식수를 공급받고 있는 의원입니다 지금 [...] . 
굉장히 주민들은 고통이 상당히 심합니다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 
삽니다 어린아이도 많고 물소비량이 많은데 가뭄이 들어서 굉장히 . 
주민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출처 제 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 차 본회의회의록: 253 ( ) 2 , (2017. 10. 24.).

128) 년 기준 전국 전복 생산량의 전체 톤 중 톤이 완도군에서  2019 18,167 12,331
출하되었다 년에는 전국 전복 생산량 톤 중 톤을 완도군에서 . 2012 8,819 7,318
생산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수산업관측센터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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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양숙 의원 각 읍면에 다니다 보니까 이쪽 소안 노화 보길 그쪽에요[...] , , . 
전복으로 인해서 젊은 층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 
어린이놀이터시설을 상당히 요구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 
올라와 보니까 그것이 한 군데도 안 되어 있어요.

출처 제 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256 ( ) 2 , (2018. 3. 28.).

전복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부족한 섬의 노동력을 충당할 방안이 

필요했다 완도군 사회조사 에 따르면 완도 인구의 가 완도군의 . 29.9%「 」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 농어촌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을 “ ”
꼽았다 완도군 표 과 표 는 최근 년 사이에 ( 2019b. 164). 5.1.3 5.1.4. 5

노화와 보길에 외국인 인구수가 배 이상 늘어났음을 보여준다 완도군 2 . 

전체 외국인 인구수는 년에는 명이었지만 년에 명으로 2000 61 2018 1,972

늘어나면서 완도군 전체 인구 중 를 차지하고 있다3.6% .129) 외국인의  

성별은 대부분 남성이다.130) 이들의 이주 사유를 명확히 규명할 수 있는  

통계 자료는 없었다 그렇다고 이들 모두가 양식어업에 종사한다고 쉽게 . 

단정 지을 수도 없다 그러나 간접적으로나마 외국인 수의 증가와 전복 . 

생산량을 비교할 수 있었다.

129) 년 기준 전국의 등록 외국인은 이며 서울시는  2018 2.35% 2.83%, 
제주특별자치도가 로 가장 외국인 인구 비율이 높다 년 완도군 전체 3.59% . 2018
인구 중 외국인은 완도읍이 인데 반해 보길 보길 고금 3.6%, 2.1% 4.3%, 5.1%, 

순으로 높다 행정안전부 법무부 6.7% ( 2020; 2020). 
130) 년 기준 외국인 남성은 명 여성은 명이다 국적별로 스리랑카  2018 1,607 , 365 . 
명 베트남 명 인도네시아 명 한국계 중국인 명 중국 명 캄보디아 736 , 532 , 241 , 61 , 41 , 
명 필리핀 명 일본 명 태국 명 네팔 명 기타 명이다 완도군 36 , 32 , 18 , 17 , 13 , 245 (

2019b,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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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완도군 노화 보길의 전복 생산량과 외국인 인구수5.1.2. · *

출처 완도군통계연보 을 재구성: 2010-2018 .『 』

원활한 비교를 위해 전복 수량과 외국인 인구수에 로그를 취한 값임* .

그림 에 따르면 외국인의 수와 전복 수량의 관계가 완전한 양의 5.1.2.

관계는 아니지만 년 이후부터는 서로 비슷한 추세를 보임을 확인할 2014

수 있다 물론 이 자료의 외국인 인구수는 정식 등록된 인구수에 . 

한한다 완도군의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는 약 명에서 명 . 500 1,000

정도로 추정된다 박주성 완도군의회는 약 여 명의 외국인이 ( 2019). 8,000

완도군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131)

131) 제 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 차 본회의회의록 263 ( ) 3 , (2018. 10. 25.).

최정욱 의원 예 현재 지금 외국인 등록 그러니까 출입국관리소에 등록된 , …… 
사람만 지금 명이잖아요1,848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그 외에 아마 불법체류까지 하면 한 명으로 본다고 했죠 예  8,000 ? ( ) 
그러면 우리 시즌 때 뭐 다시마철이라든가 이런 시즌 때는 훨씬 더 , 
많이 온다고 보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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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화와 보길 지역은 최근 양식업이 발달하면서 물 사용량도 급격하게 

늘어났다 청년 인구가 이주해 왔으며 초등학생 인구도 늘어났다 김을 . . 

가공하는 데 필요한 세척수의 사용량도 늘어나면서 마을의 지하수가 

고갈되자 농민들은 관정이 말라서 농사를 짓는데 불편을 겪었다고 “ ” 
토로했다.132) 넙도 지역의 경우 물 문제로 완도군과 김 공장 사이에  

쟁송이 일어났으며 완도군은 결국 넙도의 김 공장을 매입했다.133)

132) 제 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 차 본회의회의록 263 ( ) 4 , (2018. 10. 26.).
133) 제 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256 ( ) 1 , (2018. 3. 
27.).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그렇습니다 계절근로자, . ……

최정욱 의원 그렇죠 그런 때는 금일만 해도 뭐 인구보다 많다고 하는 그런 ,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요 완도가 외국인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 [...] 
그만큼 업종이다 보니까 외국인 아니면 제조업이나 자영업 모든 3D , 
업에 많이 이런 경제적인 외국인이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 완도에 외국인이 도움을 많이 준다고 
봐야죠 외국인이 없으면 안 되니까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외국인이 , . 
늘어난다고 봐야죠 우리 완도는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

출처 제 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 차 본회의회의록: 263 ( ) 3 , (2018. 10. 25.).

박성규 의원 넙도 지역 물이 심각한데 김 공장 분하고 소송관계에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광용

네 그렇습니다. .

박성규 의원 그 관계를 설명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광용

저수지를 할 때 본인 소유 토지가 가 있었습니다 저수지를 7,600 . ㎡
막으려면 그분 땅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거기서 그분이 물을 . 
받아서 김공장을 운영했습니다 저희들이 협의를 하면서 겨울철 한 . 
개월 동안 김 공장 운영하는 동안 톤씩 주기로 약정을 하고 3 140

저수지 막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고 있는데 작년 같은 . 
경우 가뭄이 되다 보니 주민들 식수를 먼저 보충해야 하니 김 공장 
물을 못줬습니다 김 공장 물을 안줘서 못했다고 보상을 해달라해서 . 
소송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처 제 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 차 본회의회의록: 230 ( ) 4 , (2015.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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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사적 사용

노화에는 개소의 저수지 양하 석중 동고 구석 등산 보길에는 5 ( · · · · ), 

개소의 저수지 부황 통리 가 있다 노화에 있는 저수지들은 대부분 2 ( · ) . 

농업용수 혹은 전복과 김 양식장에 사용되며 생활용수로서는 수질이 

적절하지 못하다 주민들에게 적절한 생활용수가 공급되기 위해서는 . 

별도의 정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두 지역에 적절한 생활용수 수원이 . 

될 수 있는 곳은 보길에 위치한 부황제가 유일하다 이들 지역은 분리된 . 

섬이지만 두 섬의 연도교를 통해 보길의 물이 노화에도 공급된다.

노화의 수원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 까닭은 광산 문제와 연관이 

깊다 노화의 광산은 납석 광산으로 갱도가 아니라 노천에서 납석을 . 

채굴한다 박주성 따라서 광산이 개발되면서 식수가 고갈되고 ( 2019). 

우물이 말라 주민들이 고통을 겪게 되었다 또한 이 광산은 노화의 . 

지하수를 오염 시키면서 노화의 물 문제를 더욱 더 

심화시켰다 보길상수도공사기술검토소위원회 광산 업체는 ( 2004). 

간이상수도를 설치해 주어 주민들이 생활용수로 사용하기를 바랐으나 

주민들은 식용수로 부적합하다고 기피하였다.134) 광산으로 인한  

식수난이 노화의 마을 세 곳까지 확대되면서 주민의 민원이 

극심해졌다.135) 가장 피해가 심각한 노화 석중리의 저수지는 화약으로  

수질이 오염되어 물고기가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었고 이는 노화 석중리 

주민들의 분개를 샀다.136) 광산으로 인해 노화의 주민들이 계속 피해를  

보자 군 의원은 공무원들의 관리와 감독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134) 제 회 완도군의회 정기회 제 차 본회의회의록 8 ( ) 6 , (1991. 12. 10.).
135) 제 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 차 본회의회의록 134 ( ) 3 , (2005. 2. 18.).
136) 제 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 차 본회의회의록 161 ( ) 4 , (2007. 11. 9.).

김용남 의원 환경보호과장이 현지 가봤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염상선

저는 못가고 저희 계장들이 분기별로 한번씩 갔습니다.

김용남 의원 분기별로 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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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과장 
염상선

예.

김용남 의원 거기 가서 느낀 것은 없었어요 아참 과장님께선 안 갔다 그 말이죠? , . 
내일이라도 시간을 내서 한번만이라도 가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 
구목리 마을 뒤쪽 도로로 차가 매 시간마다 끊이지 않고 계속 
다닙니다 거기를 먼지가 마을로 가지 못하도록 천으로 가려 놓았는데 . 
차라리 발장으로 가려 놓았으면 좋겠습니다만 전부 날라가 버렸어요. 
다 터져버리고요 적어도 그런 거대한 사업을 또 이것이 년이고 . 10

년이 갈지 모르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마을 주민들이 20
호가 살아요 주민들이 여름이고 겨울이고 마루에서 덥고 그러면 100 . 

가족끼리 밥 먹고 그러는데 방에서도 못 먹을 정도란 말입니다. 
날씨가 좋은 날도요 행정이 정말로 그런 분들을 찾아서 있는자 한테 . 
압력을 가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행정인데 과장이 
노화광산 한지가 언젠데 분진 때문에 문제가 많아도 한번도 안가보고  
계장들만 가서 보고 왔다니 그것이 얘기가 됩니까 이 문제는 구목리 ? 
차량이 다니는 마을 뒷길에다 발장으로 가려 놓았어요 그것도 . 
바람불면 먼지가 안 날라가겠습니까만 적어도 바람 없고 좋은 날에는 
먼지가 안 날라 가게끔 행정이 조치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렵니까 안할렵니까? ?

환경보호과장 
염상선

예 알겠습니다. .

김용남 의원 그러니까 어제부터 답변이 전부 형식적이예요 내일 잘할렵니다 모레 . . 
잘 할렵니다 앞으로 잘할렵니다 제가 과장님께 인격적으로 그런건 . . 
아니지만 적어도 할려고 하는 성의가 보여야지 실무 책임자들이 
한번도 안가보고 노화 광산 문제는요 보상문제로 데모했지만 데모하고    
그런 정도 됐으면 실무과장들이 가서 보고 과연 우리가 그 외에 
도와줄 것이 뭔가도 보고 피부로 느껴야지 앉아서 말로만 쓰레기 , 
얘기하면 면사무소에 직원시켜서 쓰레기좀 처리해라 이런식으로 
하니까 행정이 이래요 이 문제는 다음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기 . 
전까지 건설과에서 도로문제면 도로 지역 경제과 차량문제, , 
환경보호과 분진문제등 실과장님들은 지적받지 않도록 확실히 할수 
있겠죠?

환경보호과장 
염상선

예.

출처 완도군의회 제 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 차 본회의회의록: . (1993. 6. 30.). 22 ( ) 2 .

정동택 부의장 일단 인력부족도 있지만 비산먼지와 관련된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든가 광산 같은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산에서 나오는     . 
비산먼지로 그 지역주민들이 심폐증 환자로 병원생활을 하고 입원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고인이 되시고 이런 분들이 관내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이런 것에 관한 예방 대책이 이루어지지 . 



- 113 -

상수도 도입 초기에는 상수도를 확장하여 보급하여도 일부 주민들은 

상수도 이용을 거부했다 과거 우물이나 샘에서 물을 먹었을 시절이 더 . 

좋았다는 것이다.137) 특히 한 군 의원에 따르면 주민들이 상수도 좀  “
먹어라 해도 안 먹 는다는 일화도 있었다” .138) 다만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 시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시설 단위별로 협의회가 운영되어야 

하는데 실효성이 없었다.139) 특히 마을상수도나 소규모 급수 시설의  

수용가들이 유지와 보수비용을 부담해야 함에도 실천되지 않았다.140)141)

137) 제 회 완도군의회 정기회 제 차 본회의회의록 82 ( ) 4 , (1999. 12. 7.).
138) 제 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 차 본회의회의록 26 ( ) 2 , (1993. 11. 9.).
139) 제 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 차 본회의회의록 12 ( ) 1 , (1992. 6. 29.).
140) 제 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 차 본회의회의록 26 ( ) 2 , (1993. 11. 9.).
141) 구 완도군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제 조 용어의 정의 이  · 2 ( ) 「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간이상수도 라 함은 법 제 조제 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를 말한다1. " " 3 9 .
소규모급수시설 이라 함은 법 제 조제 의 호의 규정에 의한 급수시설을 2. " " 3 13 2

않고 지도감독이라든가 시설기준에 적법한 시설을 하지 않고 
하다보니까 그런 것들이 자연 발생으로 일어난 것처럼 알려져 이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당하고 난 후에 아 이런 것 때문에 병이 생겨서 “ ! 
죽었구나 우리 관내에서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

환경위생과장 
조종천

알고 있어서 차례 나갔는데 진단하기 어렵고 지금 현재 그런 상태에 2
있습니다 알고는 있습니다. .

정동택 부의장 내용 중에 실제 환경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시설을 하고 있는 이 
사업장을 제대로 지도감독을 않고 시설기준에 적법한 사업을 하지 
않다 보니까 그 결과에 이런 피해를 당하고 억울함이 있습니다 그 . 
지역주민들이 여기에 따른 문제제기를 하기 이전에 행정에서는 이 
부분에서 심각하게 주민을 보호하고 환경보호 측면에서도 지도감독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질문 드립니다 인력이 부족하더라도 . 
읍면별로 계획을 잘 수립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행정에서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환경에 대한 심각성을 가지고 전문직 . 
부족에 대한 인력대책도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부군수님께서도 
검토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업무추진을 
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제 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 차 본회의회의록: 161 ( ) 4 , (2007.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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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호 인식

보길과 노화는 지리적으로는 인접해 있으나 이들 지역이 연결된 지는 

이제 년을 넘어섰다 년 연도교인 보길대교가 준공되기 전에는 10 . 2007

육지에서 보길에 가기 위해서 노화까지 철부선 을 타고 이동한 ( )鐵艀船
뒤 다시 보길까지 소형 여객선을 이용해야만 했다 두 지역은 . 

지리적으로는 근접해 있어도 서로 원활하게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이 

제대로 만들어진 지는 불과 몇 년이 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들 지역 간 . 

주민들의 이질성은 지리적 거리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물에 대한 인식도 상이했다 보길과 노화는 보길대교가 건설되기 . 

전부터 해저 관로를 통해 같은 물을 사용해 왔다 노화 주민들은 . 

상수도를 열망하고 있어서 급수가 되는 것만이라도 다행이라“ ” 

말한다.
관리자 라 함은 간이상수도의 경우 군수를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당해 지역의 3. " " , 

사용자 대표협의회의 대표자 이하 대표자 라 한다 를 말한다( " " .) .
사용자 라 함은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4. " " .
사용자대표협의회 이하 협의회 라 한다 라 함은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는 5. " "( " " .)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제 조 유지보수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9 ( )  , ①
있거나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 또는 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간이급수시설을 10
우선적으로 개 보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 . 
소규모급수시설의 개 보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관리자가 개 보수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등 · , ②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동시에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조 관리비용 군수가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 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14 ( )  13①
지역의 경우에는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간이급수시설 사용자가 
분담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 , 
있다.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 사용자간의 비용분담 방법등 , ②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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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관에 녹이 슬어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넘어가고 있다 라는 “ ”
주장도 있었다.142) 반면 보길 주민들은 노화와의 연도교인 보길대교가  

놓이면서 피해 의식 을 크게 느꼈다“ ” .143)

박연하 의원 보길 전체 주민들이 다리가 놓아지면서 생명의 위험을 받는다는 그 
말씀을 들었죠 그 이유는 노화로 다리가 놓이면 물은 원활히 갈 . 
것이고 보길은 국립해상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모든 유락시설을 
제한이 되고 노화는 엄청난 발전을 기하기 때문에 경제권이 전부다 
노화에 쏠린다 이런 발언을 하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참고 또 저희들은 목마르면 샘을 파야 되기 . 
때문에 참아야 참여야 맞고 또 당연히 주민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 ) 
저는 철저하게 읍장님한테 대결을 시켜 왔습니다. [...]

출처 제 회 완도군의회 정례회 제 차 본회의회의록: 115 ( ) 3 , (2003. 7. 15.).

문화관광과장
곽태웅

현재 나머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부황리 일대인데 그 부황리 [...] 
주민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 
잘 아시다시피 부황리는 보길도에서 유일한 수산소득이 없고 
농업에만 주 소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따라서 농지에 . 
대한 애착이 다른 지역보다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 
있고 보길 노화간 상수도 공사를 하면서 많은 토지가 들어가게 , 
됩니다. 

출처 제 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 차 본회의회의록: 107 ( ) 4 , (2002. 9. 12.).

한 의원의 발언에 따르면 보길 주민들은 자신들의 지역이 완도군에서 

낙후되었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142) 제 회 완도군의회 정기회 제 차 본회의회의록 73 ( ) 4 , (1998. 12. 5.).
143) 제 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 차 본회의회의록 101 ( ) 2 , (2002. 2. 20.).

박성규 의원 지금 보길도는 국립공원 지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슨 [...] . ?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문화재청이라든지 국립공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
제가 의원 생활을 년째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길주민들은 7
많은 피해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다할 사업이 하나도   .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보면 청산도에는 청산도에는 슬로시티, . , 
생일면은 가고 싶은 섬 소안도도 가고 싶은 섬 그리고 다른 , , 
읍면에는 농촌중심활성화사업 또 그리고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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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길의 물을 어떻게 노화에서 쓸 수 있게 되었는가 이는 당시의 ? 

정치적인 상황과 연관이 깊다 보길 주민들은 년대 상수원 댐이 . 80

건설될 때부터 오랜 반대를 해 왔다 보길의 부용리는 계곡에 물이 넘쳐 . 

생활용수가 부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화에 상업용수를 . 

공급하기 위해 부용리 주민들의 항의에도 댐 건설은 강행되었다 박병상 (

강제윤 년 최악의 가뭄을 두고 한 주민은 노화 보길 2017; 2000). 2017 “ · 
주민 모두가 가뭄으로 힘들다 보니 이웃끼리 물 문제로 서로 눈치를 

보는가 하면 양 지역 섬 주민 간의 보이지 않은 갈등과 알력 까지 ”
생기게 했다고 주장했다 조성근 노화와 보길에 해마다 가뭄이 ( 2018). 

들면 과거 댐 증축을 반대하였던 보길의 주민들은 원성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 김정호 ( 2017).

제 절2 상호 작용(Interactions, I)

1. 초기 분쟁 상황

보길과 노화에서 오랜 기간의 응어리로 남아 있던 지역 갈등은 물 

분쟁으로 본격화되었다 년 완도군은 보길 부황리에 총 사업비 . 2001

억 원 저수량 만 톤 규모로 기존의 수원지를 확장할 계획을 273 , 150

세웠다 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한 이 공사는 노화와 보길 주민에게 . 2005

일 의 식수를 공급하고 급수율을 로 높이기 위한 야심 찬 1 4,000t 91%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길도에는 근간에 들어서 몇 년 동안 이렇다할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보면 개 읍면 중에 가장 낙후됐다 그래서 . 12 . 
주민들이 불평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 할 때도 . 
보니까 가장 표가 안 나온 데가 보길도입니다 그래서 또 공직자가 .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보길도가 많이 소외됐다 그래서 . 
과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입니다. [...]

출처 제 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 차 본회의회의록: 241 ( ) 2 , (2016.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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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으로 시작되었다.144)145)146)147) 그러나 해당 사업에 보길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해지고 편입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해서도 보상 협상이 

되지 않아 착공이 미루어졌다 민간단체와 청년회 번영회에서도 반대의 . , 

움직임이 일어났으며 보길 주민 여 명이 댐 증축 반대 집회를 1,000

열었다 정승호 ( 2002).148)

보길의 주민들은 노화에 물을 줄 수 없 으며 우선적으로 보길도 “ ” “
주민이 먹고 남는 경우 물을 줄 수도 있지만 대신 추가 조건을 ” 
내걸었다 보길 주민들의 요구 사항은 보길 전체 지역을 국립공원에서 . 

해제하고 노화에 폐기물 종합처리장을 세우라는 것이었다.149) 한 군  

의원은 완도군에서 보길의 관광 개발을 위해 많은 지원이 들어가는데 

상수도 문제에 조건을 거는 태도가 정말 한심 하다고 의견을 “ ”
표했다.150) 이에 한 보길 주민은 노화에 물을 줄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라는 의미였다고 반박했다.

144) 제 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 차 본회의회의록 93 ( ) 2 , (2001. 2. 14.).
145) 제 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 차 본회의회의록 97 ( ) 2 , (2001. 8. 28.).
146) 제 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 차 본회의회의록 107 ( ) 4 , (2002. 9. 12.).
147) 제 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 차 본회의회의록 123 ( ) 3 , (2004. 2. 5.).
148) 제 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 차 본회의회의록 101 ( ) 2 , (2002. 2. 20.).
149) 제 회 완도군의회 정례회 제 차 본회의회의록 115 ( ) 3 , (2003. 7. 15.).
150) 제 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 차 본회의회의록 123 ( ) 3 , (2004. 2. 5.).

글쎄 말이요 완도군홈페이지에 들어가 본께 보길도 주민들이 노화에 물 “ . . 
안 줄라고 댐 반대한다며 기를 쓰고 지역 갈등을 조장시키는 놈들이 
있습디다 그거다 아이피를 추적해 봉께 완도군청에서 나온 겁디다 군청 . . 
공무원이란 사람들이 군민 화합을 위해 일하지는 못할 망정 지역갈등을 
조장해서 쓰겄소 우리가언제 노화에 물 안 줄라고 반대했소 기존 댐에서도 . . 
이미 노화 사람들이 보길 보다 두 배 이상 많이 먹고 있지 않다우. 
그거는앞으로도 변함없을 거시요 댐을 늘려봐야 가뭄에는 무용지물잉께 . 
쓸데없는 예산 낭비하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라는 거신디 
공무원이란사람들이 일은 안하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주민 갈등이나 
조장시키고 있으니 참 한심한 노릇이요.”

출처 강제윤: . (20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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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민원이 극심해지자 완도군은 댐 증축에 대한 기본 계획 및 

실시 설계를 발표하고 회에 걸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다2~3 . 

주민들은 몇 번의 주민설명회가 있었어도 관 주도의 요식행위에 “
불과했다 고 불만을 표하면서 설명회에서 나온 주민 반대 의견이 ” “
반영된 흔적을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고 입을 모았다 김동관 ” (

공청회에도 명이 참석하였으나 노화 주민 명 보길 주민 명 2003). 54 31 , 23

중 노화 주민들은 찬성하고 보길 주민들 전부는 댐 증축을 반대하였으나 

참석자 기준으로는 과반수가 찬성하였기에 정부가 공사를 추진했다는 

것이다.

댐 저거 공청회 때도 안 그랬당가 보길도에 댐을 증축하는데 공청회 " . 
자리에 다 해서 명이 참석했어 노화가 명 보길이 명이 왔어 거기서 54 . 31 , 23 . 
보길도 주민들은 다 반대했다고 근디 노화 사람들은 다 찬성했제 그랑께 . . 
참석자 과반수 이상이 찬성했다고 그냥 밀어 부렀어 보길도에 댐 하는디 . 
반대하는 보길도 사람들은 무시하고 말이여 노화에도 큰 저수지가 개나 . 4
있응께 댐을 만들라면 노화에다 만들면 될 거 아닌가 머할라고 굳이 문화재 . 
훼손 해 가며 보길에다가만 댐을 만들라고 그 난린지 모르것네잉."

출처 강제윤: . (2003a).

완도군과 보길 주민들은 오랜 기간 반목의 역사를 겪어왔다 보길의 . 

댐 증축 문제는 그동안 주민들이 관 과의 소통이 부족한 데에 갖고 ( )官
있던 불만이 한 번에 터진 결과였다 보길 주민은 보길에 설치된 댐이 . 

군부독재시절 정치적 이해관계로 주민의 뜻을 무시하고 인근 노화도 “
섬주민의 상수원 댐으로 완공되었 다고 하면서 분노를 표현했다 윤재수 ” (

당시 보길의 청년회장 역시 보길 상수도의 숭상 공사를 2003). 

백지화하라고 요구하였다.151) 

결정적으로 보길의 한 주민이 여 일간의 단식투쟁을 시작하게 30

되면서 여론에 문제가 알려지게 되었다 보길 주민들은 보길 상수도 . ‘
공사 기술 검토 소위원회 를 통해 상수도 문제를 검토하여 공사를 ’
재고하길 바랐다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이 보길을 방문해 주민에게 . 

151) 제 회 완도군의회 정례회 제 차 본회의회의록 115 ( ) 3 , (2003. 7. 15.).



- 119 -

단식을 중단하라 설득하였다 한명숙 환경부 장관 역시 댐 건설의 . 

공사를 재검토하라고 지시하였다 강제윤 ( 2003). 

김신 의원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된 원인이 예를 들면 [...] 
초기에 대응만 유도리 있게 잘 했으면 지금쯤 무난한 문안한( )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었을 것으로 저는 봐요 그런데 처음에 그쪽 . 
판대하는 그런 분들에게 강경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내는 그런 일을 저는 분석을 해보면서 그런 원인 
때문에 이렇게 엄청나게 확대 되었다고 저는 분석을 해 보거든요. 

출처 제 회 완도군의회 정례회 제 차 본회의회의록: 115 ( ) 3 , (2003. 7. 15.).

분쟁에 행정관청이 절차적 요건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문제도 있었다. 

보길은 다도해해상국립공원지역이기에 공사 시 관련법 상 완도군이 

문화재청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것이다. 

댐을 증축하게 되면 지역의 유명 문화재인 고산 윤선도의 유적을 훼손할 

여지도 있었다 김정호 완도군청은 보길 상수원을 확장한다고 하여 ( 2017). 

문화 유적이 훼손되거나 수몰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서, 

김신 의원 보길 주민들이 보는 상수도 숭상공사 문제는 저는 물먹고 안먹고 
이보다 더 중요한 엄청난 민심을 김종식 군수님께서 잃었으며 취임 , 
년만에 가장 큰 오점을 남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1 .
왜냐면 그 이유가 어떻게 되었던 지역간의 갈등 또 같은 보길 
주민간의 갈등 이것은 아마 우리 완도지역이 생긴 이래에 이렇게 
크게 갈등이 생긴 적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지적 드리고 싶은 것은 상수도 공사가 되고 
안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군수님이 우리지역 
수장으로서 수장으로써 과연 그 단계에서 조금만 성의만 보이고 ( ) 
관심을 보였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게까지의 . 
갈등은 그런데 군수님이 노력을 하셨다고 하시겠지만 보길 주민들과 , 
직접 먼저 대화를 요청한 적은 제가 조사한 결과 한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윤선도 축제때 가서 대화를 하는 것도 환경부에 검토 위원회 
구성하라는 명령에 의해서 대화가 됐고요 그리고 보길 . 
대책위원회에서 군청에 찾아와서 연람이 있었고 그것 이외에는 
군수님이 직접 성의를 보인적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출처 제 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 차 본회의회의록: 118 ( ) 1 , (2003.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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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량의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관로 300m . 

매설 공사 일부 구간이 사적의 이내에 있기 때문에 문화재청의 500m 

현상 변경 허가를 미리 받지 않아 공사는 일시 중단되었다.152)

한 완도군 의원은 댐 증축에 주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한 이유가 

미숙한 행정에 주민을 무시한 결과이며 대내외적으로 완도군의“ ” “ ( ) 

위신도 추락 하였다고 지적하였다” .153)154) 실제로 억 원을 들여 윤선도  363

유적지의 복원 공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그 근처에 댐 증축까지 , 

진행하는 완도군의 행정에 주민들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승후 강성환 단식 농성에 참여한 보길 주민이 해당 ( · 2003). 

갈등 상황을 신문에 연재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노화 출신의 군 . 

의원은 억울함을 표했다. 

152) 제 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 차 본회의회의록 118 ( ) 4 , (2003. 10. 9.).
153) 제 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 차 본회의회의록 118 ( ) 4 , (2003. 10. 9.).
154) 제 회 완도군의회 정례회 제 차 본회의회의록 115 ( ) 3 , (2003. 7. 15.).

김신 의원 그 허가를 득해야 되는게 법적인 조치 사항인데 그것을 무시하고 해 
가지고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데 명분을 주는 한마디로 말하면 불에 
기름을 꺼얻는 그런 현상이 있었고 한가지 더 중요한 것은 초기에 
충분히 무언가 좋은 방향으로 흘려갈 수 있었을텐데 초기 방법 
대응이 미흡했거나 전혀 무대응하고 속된 표현으로 예전시대처럼 
한번 해볼려면 해봐라는 이런 어떤 사고속에서 엄청나게 확대되지 
않았나 하는 그 두가지를 개인적으로 진단을 해 보거든요.
저는 이 문제가 단순히 보길 노화의 문제가 아니고 아마 우리 , 
완도군 지역 문제 가지고 이렇게 전국적으로 시끄럽고 지역 
이미지가 실추된 경우는 아마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중앙 
언론이나 언론은 대서득필되고 엄청난 완도군 행정에 대한 비난의 
글들이 인터넷에 올라오고 이런 일들이 예전에는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만 문제가 아니고 그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군 
전체에 엄청난 파장을 가져온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만 될 것 같은데 
저는 정말로 안타까운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출처 제 회 완도군의회 정례회 제 차 본회의회의록: 115 ( ) 3 , (2003.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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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하 의원 사실은 그러나 지금 노화에 있는 저수지 개를 지금 농사용 6
저수지입니다 그 물을 충분히 먹을수 있다 지금 그 사람들은 그 . . 
얘기를 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쩝니까 그 물을 먹을수 있겠다고 . ?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명복

그 부분은 기술진들도 못 먹는 걸로 이렇게 돼있고요 이제 단지 , 
거기에서 혹시 여유량이 나오는가 이걸 분석을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만은 그 기술진들도 그 부분은 먹을 수 없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박연하 의원 어차피 집행부에서 검토 위원회를 구성해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걸 
의뢰를 했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뭐 우리 노화에서 우리 
지역에서 그런 수자원을 확보할수 있다고 한다면은 굳이 물가지고 
이렇게 싸움하지 않습니다 단 문제는 뭐냐면 애당초에 만들어진 . 
곳이고 또 그 대표들이 주장하는 부분에서는 환경 그 다음에 , , 
문화재훼손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의뢰를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럼 아무런 지금 하자가 없다라고 이미 판명이 됐고? , 
본인들도 압니다 대안을 제시하라했습니다 저희들이 무엇이던지 . . , 
수용을 한번 해볼란다 대안을 창구로 만들자 아직까지 대표자가 , 
나타나지 않았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명복

아직 .…

박연하 의원 그래놓고 이렇게 개인이 마치 보길도 전 주민의 대표인척 신문에 
기고해서 나나 이 보길에 계신 김시욱의원님 지금 엄청나게 매도를 
당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명예훼손죄라도 사실 하고는 싶으나. , 
인간적인 면에서 우리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사실은 물론 여기 . ,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만은 본인이 마치 보길의 대표인것처럼 글을 
올리면서 하지도 않는 얘기들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한 이부분에서는 
한번 불러보십시오 이부분을 신문보시고 불러보셔가지고 대표를 . , 
구성하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

아까 뭐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든 사업이 뭐 거기아닌 
다른데라도 먹을수만 있다고 한다면 먹는데까지는 기다리고 
참을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 ? 
조율하고 가교 역할을 역활을 하는 과장님 역할이 더 지금 ( )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을 다시 또 재론한다거나 다시 다 . 
이면으로 다음 면을 한다고 했는데 이제 그때 가서 저희들이 
대체하도록하고 그런일이 없도록까지 철저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제 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 차 본회의회의록: 118 ( ) 4 , (2003.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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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화 출신 군 의원의 주도로 보길과 노화 주민들이 서로 대화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155) 

완도군의 입장에서는 용역비와 용지 보상비 등 억이 이미 투자되었기 51

때문에 공사를 재개하려 하였다.156) 보길 청년위원장이 보길면 상수원  

대책위원회의 위원이 되어 군수와 간담회를 열어 지속해서 보길의 

상수원 댐 증축을 막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결국 완도군수와 보길 . 

상수원 대책위원회가 부용리 마을회관 상수원 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보길도 부용리 상수원 댐 문제 검토 위원회 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다‘ ’ . 

숭상 공사에 대한 기술적 검토가 가능한 인사들로 검토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의 방향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2. 분쟁의 일시적 해결

보길 상수도 댐 문제 검토 위원회 는 완도군 관계자 인 주민 < > 1 , 

대표 환경 전문가 문화재 전문가 각각 인 토목 전문가 인· · 2 , 2 , 

상하수도 전문가 인 사회 영향 분석 전문가 인 등 총 명으로 2 , 2 13

구성되었다 이 중에서 환경 문화 전문가 인은 대책 위원회가 . · 1

추천하기로 했다 강성관 검토 위원회의 운영 역시 수월하지는 ( 2003). 

않았다 갈등이 심해지자 이에 댐 증축을 반대하였던 보길 출신의 두 . 

명의 검토 위원이 위원회를 사퇴하기에 이르렀다 보길 주민들은 검토 . 

위원회가 주민들을 대표하지 못하므로 검토 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주장하였다.157)

년 월 검토 위원회는 제 차 전체 회의를 개최하여 상수도 댐 2003 6 2 , 

문제를 년 월까지 최종 결정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기술 검토는 2004 3

소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도록 했다.158) 완도군은 보길과 노화 주민  

대표와 함께 제주의 빗물 이용 현장을 견학하는 등 주민 간의 합의를 

155) 제 회 완도군의회 정례회 제 차 본회의회의록 115 ( ) 3 , (2003. 7. 15.).
156) 제 회 완도군의회 정례회 제 차 본회의회의록 115 ( ) 3 , (2003. 7. 15.).
157) 제 회 완도군의회 정례회 제 차 본회의회의록 115 ( ) 3 , (2003. 7. 15.).
158) 제 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 차 본회의회의록 118 ( ) 1 , (2003.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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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끌어내기 위한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다.159) 소위원회는 상수도 댐과  

관로의 누수 현황을 조사하고 노화 보길 넙도에 지속 가능한 물 공급 , · ·

방안을 찾기로 하였다 보길상수도공사기술검토소위원회 넙도는 ( 2004). 

노화읍에 속해 있으나 노화도와는 지리적으로 분리된 섬으로서 비슷한 

식수난을 겪고 있었다 표 ( 2.3.1.).

소위원회가 검토한 용수 공급 방안은 해수 담수화 우수 및 중수 1) 2) 

활용 노화 지하댐 건설 넙도 지역의 독자 공급이었다3) 4) .160) 해수  

담수화는 시설비와 유지비가 높은 편이며 노화 주민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좌절되었다.161)162) 우수와 중수는 노화 일부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은 위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소위원회는 마을 단위의 우수 시설을 설치하라 

권고했다 보길상수도공사기술검토소위원회 노화 자체에 지하댐을 ( 2004). 

설치하는 방안은 노화의 하천 유역이 좁고 토질이 좋지 않아 어려우니 , 

대신 넙도 지역에 독자 수원으로 상수 댐이나 담수 시설을 세우라 

조언했다 보길상수도공사기술검토소위원회 ( 2004).

최종적으로 소위원회는 보길 댐의 증축은 보류하고 관로와 정수장을 

보수하여 유수 누수율을 회복한 뒤 댐 증축을 논의하라 권고했다· .163) 

검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완도군은 노화와 보길에 의 송배수 76.6km

관로를 배설하였으며 정수장을 시설하였다.164) 년과 년에  2009 2011

넙도에도 정수 시설과 취수 관거가 준공되었다 표 표 ( 2.2.1, 2.2.2.).

그러나 완도군의 물 문제는 여전히 미완성이었다 한 군 의원은 검토 . 

위원회의 결정이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 

당시 상수도 업무를 책임지고 있었던 환경보호과장은 새로운 정수장 

시설을 만들게 되면 물이 원활하게 공급되리라 기대했다.165)

159) 제 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 차 본회의회의록 118 ( ) 1 , (2003. 10. 6.).
160) 제 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 차 본회의회의록 118 ( ) 1 , (2003. 10. 6.).
161) 제 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 차 본회의회의록 263 ( ) 6 , (2018. 10. 30.).
162) 제 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 차 본회의회의록 253 ( ) 2 , (2017. 10. 24.).
163) 제 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 차 본회의회의록 253 ( ) 2 , (2017. 10. 24.).
164) 제 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 차 본회의회의록 148 ( ) 3 , (2006. 7. 7.).
165) 제 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 차 본회의회의록 130 ( ) 4 , (2004.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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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화 보길과 유사한 문제가 완도군 내 다른 곳에서도 발생하였다· . 

생일 지역 역시 완도군에서 심각한 물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지역이다. 

이곳에 상수도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공사가 

진행되었다.

박연하 의원 제가 주민들의 여론을 보길 노화주민들의 전반적인 요구사항이 , 
있습니다 현재 만톤으로 정말로 우리 주민 관광철 관광객들한테 . 40 , 
물을 공급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만일의 경우 현재 . , 
이물동량으로 공급을 한다면 물을 먹는데 누가 뭐라고 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정책사업비로 억이라는 . 380
예산을 가지고 추진 하고있잖습니까? 
그런데 주민들에 의해서 또 해상국립공원에 대한 훼손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 해가지고 이 물동량을 줄여서 만일의 경우에 
만톤 더 줘서라도 주민들이 부응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 지금 40

비가 와서 정말로 그때는 어쩔 수 없지만 가뭄이 들어서 일 일3 , 4 , 
일도 격일급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5 . 

실질적으로는 문제는 주민이 문제가 아니고 관광지 하나에 큰 . 
문제를 가지고 있는 보길지역이 일년에 만에서 만명이 와요35 40 . 
그러면 그 시기에 꼭 가뭄이 들거나 여름철에 옵니다 만일에 그 . 
사람들에 대비를 못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명복

그 부분이 언론적으로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만은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에서 검토 위원회에서 했던 또 그때 당시에 하셨던 말씀이 
다나왔습니다 그런 말씀이 자꾸 반복되기 때문에 검토 위원장으로서 . 
훼손을 안하면서 최종결정을 내려놓은 것이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 
그 예민한 부분들이 그때 가서는 보자 하는 것들이 그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마 관광객들이 왔을 때의 .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도 그렇고 환경부에서도 그런 
일에 만큼은 확실히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다.

[...]

박연하 의원 검토 위원회 환경청 문화재청을 여번 과장님도 익히 알다시피 , , 10
현장에 전원 시간 까지 대기하면서 지켜봤습니다 실제 검토 10 . 
위원들 여명이 차안에 계셨는데 그중에 한 두사람에 불과한 10
현실에 실제로 하자고 한사람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 
뭔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이 됐고 
앞으로 이 부분에서는 물론 주민들한테 공고가 된다면 하등에 
아우성칠 이유 없습니다 먼 훗날을 위해서 걱정스러워서 하는 . 
얘깁니다.

출처 제 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 차 본회의 회의록: 130 ( ) 4 , (2004.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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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관계 공무원들의 인식은 보길 주민들과는 

상이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는 상수도 문제에 대한 사항이 . “
발생이 됐을 때는 다시 민주적인 방법에 의해서 검토를 한다 라고 ”
하면서 다시 상수원 댐을 확장할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166) 검토  

166) 제 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 차 본회의회의록 154 ( ) 4 , (2007. 2. 9.).

부의장 정동택 금곡리 주민들을 바로 상수도도 머리 위에다 안쳐 놔두고 [...] 
거기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사업하는 과정에서 환경적으로 피해가 
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그 밑에서 살면서 정신적인 피해를 받고 
있다는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건데 그런 것을 사전에 판단하지 
않고 기본조사 실시 용역을 끝내놓고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이해관계를 풀라고 하니까 그것이 금방 풀어지겠습니까?

[...]

근본적인 취지는 지방 자치 단체 발전은 주민들의 기대심리에서 
충족이 돼야 됩니다 지금 혹시 유럽을 많이 다니면서 뭐 그런 . 
견문을 넓혔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스위스라는 나라 같은 
경우는 국도를 만들면서 그 지방자치구에서 반대하니까 국도를 
그대로 넓히지 못한 상태로 가는 그런 지방자치가 잘 된 곳이 
있습니다 왜냐면 주민들이 나에게는 정말 이해관계가 충만해 있기 .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못한다 그 자치구에서 . 
의결하다보니까 안 돼 버리는 겁니다 거기에 비유하기는 좀 .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이 상황이 년도부터 실시설계용역조사를 2002
해 가지고 신문에 대문짝 같이 이렇게 늘 보도되고 그래서 행정이 
정말 주민을 위해서 하는 행정인데 신뢰를 못 가집니다. 
이 내용으로 본다면 정말 행정이 아직도 민을 무시하고 깔아뭉개는 
식으로 그렇게 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다보니까 우리 행정도 
어려움이 많고 또 이런 내용을 접하는 우리 군민도 과연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정말 어떻게 빨리 진행 되어서 해결돼야 
할 것이냐 뭐 이 내용 중에서 답변을 보면 주택과 이계 거리가 
갖췄다 또 사업추진 중에 피해가 우려된다 물질적 정신적 여러 . . , 
가지가 되겠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책을 어떻게 강구해 . 
줄 것이냐 그러면 이주는 할 수 없다 공사를 하면서 공해피해. , 
환경에 관계된 부분은 이렇게 하겠다 뭐 이런 대안을 갖고 하지만 . 
실제로 그런 예가 용계 저수지를 막았을 때 마을 주민들이 반발했던 
그런 내용에 따르면 이쪽 생일 주민들을 견학을 시키면서 그 쪽을 , 
한번 벤치마킹을 해 봤습니까?

출처 제 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 차 본회의 회의록: 151 ( ) 5 , (2006.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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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댐 증축보다 유수율과 누수율을 먼저 회복하기를 

권고하였으므로 보길 주민들의 입장은 달랐을 것이다.

보길 상수도 증축 사업이 좌절되자 해당 사업비가 넙도로 전환되었다. 

노화에는 별다른 계획이 없자 노화의 주민들이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년 노화의 이장단장이 보길 상수원에 가뭄이 발생할 것을 . 2009

대비하여 노화에 대형 물 저장 탱크를 설치해달라고 군에 요청하였으나 

거절되었다 대규모 물탱크 시설은 장기간 저장할 경우 수질이 . 

악화된다는 이유였다 노화에는 이미 예전부터 사용해온 집수정이 . 

있었지만 상수도 사업이 확대되면서 전혀 활용되지 않았다.167) 

상하수도사업소는 보완책으로 노화읍에 억 원 규모의 개발사업비를 10

편성해 집수정을 보충 수원으로 사용하기로 계획했다.168) 

167) 제 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 차 본회의회의록 161 ( ) 5 , (2007. 11. 12.).
168) 제 회 완도군의회 정례회 제 차 본회의회의록 177 ( ) 4 , (2009. 7. 8.).

박성규 의원 주민들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식수확보를 위해서 집수정개발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계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정민

네.

박성규 의원 년째 하고 계시죠3 ?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정민

년 정도 했습니다 년 됐습니다2 . 2 . 

박성규 의원 계속 협의만하고 결과는 없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정민

네.

박성규 의원 예산이 억입니까 억입니까12 ? 10 .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정민

억입니다12 .

박성규 의원 네 올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불용처리된 것 알고계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정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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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화 집수정 사업은 년부터 계획되었지만 환경부의 승인이 2007

필요하여 계속 미루어져 왔다.169) 년이 되어서야 주민 협의에  2011

들어갔다 사업이 미루어지는 데에 대한 군 의원이 비판이 있었다. . 

집수정 사업비는 결국 불용 처리 되었고 년 상하수도사업소장이 2012

교체되면서 사업 계획 자체가 사라졌다.

3. 분쟁의 재점화

년 완도군에 닥친 가뭄은 최악의 급수 전쟁을 방불케 했다2017 . 

년 이전에도 간헐적으로 가뭄이 발생하기는 했지만 년의 2017 2017

가뭄은 최근 몇 년 중 가장 긴 가뭄이었다 표 는 년 월 . 2.4.2. 2017 7

시작된 노화와 보길의 가뭄이 년 월에서야 끝났음을 보여주었다2018 5 . 

가장 극심했던 기간에 주민들은 일 단수 일 급수의 생활을 해야 10 2

169) 제 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 차 본회의회의록 161 ( ) 5 , (2007. 11. 12.).

박성규 의원 제가 한번주민들과 대화를 한번해보겠다 했더니 잘되고 있으니까. 
기다려보십시오 그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지금까지 전혀 . . 
주민들하고 대화가 안 되고 진척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장에서 . 
본 의원이 질문했을 때도 설계중이라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지금도 . 
협의가 되지 않았는데 설계중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소장님. .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정민

그때 당시에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가지고 사업을 실행하려고 
설계를 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바꿔져가지고 주민들의 반발이 
생겨서 중단하게 됐습니다. 

박성규 의원 제가 알기로는 반대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몇몇 . 
사람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정민

맞습니다. 

박성규 의원 정말 열정을 가지고 설득력 있게 대화를 하시고 주민들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타 실과들하고 연대해서라도 필요사업도 해주시고 해서 

번 번 하더라도 몇 분안 되는데 그분들도 설득을 못시킵니까10 20 . 
정말.

출처 제 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 차 본회의회의록: 201 ( ) 6 , (2011.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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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류형근 주민들은 빨래는 모아 급수 첫날에만 해치우고 ( 2018). 

세수도 며칠에 한 번씩 할 수 있었다 가뭄은 주민들의 생업에도 . 

직격탄을 터뜨렸으며 식당은 영업마저 어려워 손님을 거절하기도 

하였다 연합뉴스 ( 2018).

완도군이 가뭄을 예측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다 수도 사업은 . 

상하수도사업소와 한국수자원공사가 담당하지만 가뭄은 안전건설과 구 (

안전건설방재과 에서 대비한다 완도군은 년과 년 가뭄 대비 ) . 2015 2016

예비비로 각 억 원씩을 확보하였다3 .170)171) 그러나 년에는 일시적인  2017

사업 위주로 가뭄 대비 예산이 확보되었다.172) 상하수도사업소와  

한국수자원공사도 노화와 보길 지역에 대한 가뭄 대비는 미비했다.173) 

예산 운영 자체에도 차질이 생겼던 것으로 보인다 가뭄 대비 용수 개발 . 

사업이 억 만 원이나 삭감되었는데 국비와 군비를 함께 계상하여 2 7500

세출 예산서를 작성하는데 오류가 있었다.174) 한 군 의원은 가뭄에   

예비비를 지속적으로 투입해왔지만 군민들 전체에 혜택이 돌아가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170) 제 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 차 본회의회의록 237 ( ) 4 , (2016. 2. 2.).
171) 제 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 차 본회의회의록 244 ( ) 2 , (2016. 10. 25.).
172) 가뭄대비 장비임차료 만원 가뭄대비 상황판 및 안내책자 제작 만원 600 ,  500 , 
가뭄대비 대형관정 개발비 보수 만원 제 회 완도군의회 제 차 정례회2,000 . 245 ( 2 ) 
제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4 , (2016. 12. 13.).
173) 청산 상수도 가뭄대책 관정개발비 만원 가뭄 및 동파지역    6,937 ,  
운반급수차량 임차료 만원 제 회 완도군의회 제 차 정례회 제 차 500 . 245 ( 2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2016. 12. 13.).
174) 제 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 차 추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251 ( ) 2 , (2017. 
9. 5.).

박인철 의원 부군수님 이번에 가뭄 심했죠, ?

부군수 박현식 네.

박인철 의원 농민들을 위해서 예비비 투입한 거 있습니까 관정 그런 것 빼고요? .

부군수 박현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관정이라든가 물을 빼고 저수지 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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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화와 보길이 가장 가뭄에 취약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했다 한 군 의원은 노화와 보길에도 광역상수도를 .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없었다.175)

제 절3 결과(Outcomes, O)

가뭄이 한창이던 년 월 이낙연 국무총리가 노화와 보길 지역을 2018 2

방문하면서 제 수원지 사업이 탄력을 받았다 제 수원지를 발굴하는 2 . 2

데는 정부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오랜 절차가 걸리기 때문에 또 

다른 대안이 필요했다.176)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보길의 부황천에  

지하댐 즉 지하수 저류조를 설치하는 사업이 구상되었다, .177)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지하 저류조를 통해 수량이 충분히 확보된다면 

제 수원지 없이도 가뭄의 해갈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2 .178) 그러나  

175) 제 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 차 본회의회의록 253 ( ) 6 , (2017. 10. 30.).
176) 제 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256 ( ) 2 , (2018. 3. 
28.).
177) 제 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 차 본회의회의록 258 ( ) 4 , (2018. 7.13.).
178) 제 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 차 본회의회의록 258 ( ) 4 , (2018. 7.13.).

박인철 의원 식수나 이런 거에 예비비 투입한 거 있냐고요.

부군수 박현식 식수 같은거 다 투입 됐죠.

박인철 의원 우리가 답변에 봐보면 예측가능한 것이란 말이에요 고수온 적조 . 
이런 것이 예측가능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이 필요하면 . 
본예산이나 추경에 넣든가 하지 가만히 있다가 예비비로 이것이 , 
예비비 성격이 맞아요 이것이, ?

[...]

우리군에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한테 단돈 원짜리 하나 10
지원해준 거 있어요 우리군의 분포도를 봐보십시오 농가들한테 ? . 
특별하게 지원해 준 거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각 어가들한테 가게끔? , 
농가들에 지원해준 거 있어요 우리군에서 ? ?

출처 제 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 차 본회의회의록: 253 ( ) 2 , (2017.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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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댐 역시 사업을 추진하려면 국토교통부에서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을 변경해야 했으며 완도군 의원들이 『 』

기획재정부에도 사업 계획을 피력해야했다.179) 한 군 의원은 저류조가  

영구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179) 제 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256 ( ) 2 , (2018. 3. 
28.).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미정

제 수원지는 제 수원지 관계는 현재는 보류상태로 있고요 왜 2 , 2 , 
보류……

박인철 의원 아니 이유는 뭡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미정

이유는 지금 현재……

박인철 의원 비가 와서 뭐합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미정

아니요 비가 와서 그런 것도 있지만 지하저류조를 계획 중에 있고, . 
지금 용역을 어느 정도 맞췄거든요 차용역 최종결과물에 . 1
대해서는……

박인철 의원 아니 그러면 지하저류조 저류조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극심한, , . …… 
전년도처럼 앞으로 기후 변화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전년도처럼 극심한 가뭄이 있으면 지하저류조로 다 충당이 됩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미정

예 지금 현재, ……

박인철 의원 영구적인 방법을 만들어야죠 지하저류조는 지하저류조고 항구적인 . .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자리 댐보다는. , 
대의회에서도 말을 했는데 해저관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7

해볼까하는데 왜 우리 군에서는 해저관로에 대해서는 그렇게 . …… 
달갑지 않습니까 해저관로가,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미정

지금 이것에 대해 토론을 하면 너무 많은 장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저희가 의원님한테 별도로 보고하는 기회를 주시면……

박인철 의원 아니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시간이 걸리면 어떻겠습니까, .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미정

아니 그러면 부군수님께서, ……

박인철 의원 아니 부군수님한테 답변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소장님이 답변을 , . 
하셔야지.

의장 조인호 부군수 답변 그만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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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완도군은 총 사업비 억 원으로 보길 부황천 지하수 저류조 2019 60 <

사업 을 생활용수 을 확보할 목적으로 계획했다> 3,000t .180)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현 상하수도사업소장 은 저류조를 설치한다고 해도 ( )

노화와 보길의 물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고 볼 수는 없 다고 “ ”
발언했다.181) 보길의 주민들은 다시 저류조 설치를 반대했다 .182)183) 

년에 마무리하지 못했던 분쟁이 다시 시작되었다2003 .

180) 제 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 호 본회의회의록 267 ( ) 3 , (2019. 2. 14.).
181) 제 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 호 본회의회의록 274 ( ) 7 , (2019. 10. 23.).
182) 제 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 호 본회의회의록 274 ( ) 7 , (2019. 10. 23.).
183) 제 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 호 본회의회의록 267 ( ) 3 , (2019. 2. 14.).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미정

예 그러면 제가, ……

의장 조인호 실과장들이 업무를 알아야지 부군수한테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

출처 제 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 차 본회의회의록: 263 ( ) 6 , (2018. 10. 30.).

박인철 의원 지금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일부 그런 것 같습니다.

박인철 의원 주요 원인은 뭡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주요 원인은 노화 보길의 그런 지역적인 관계는 말씀드리기가 , …… 
그렇습니다마는……

박인철 의원 아니 소장님 노화 보길 관계가 아니고 여기 개 마을이 연결되죠, . , . 2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예 부용 부황리, , .

박인철 의원 그 마을에서 반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하저류조를 만듦으로써 . 
오폐수 이런 문제까지 다 같이 거론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 , ) 
어떻습니까 내가 전임소장님한테도 오폐수 처리 문제를 , 
이야기했는데 지하저류조를 한다고 하니까 그 마을에서 제일 먼저 . 
들고 나온 것이 오폐수처리장이 아닙니까 오폐수처리장을 ? 
만들어주고 지하저류조를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제일 큰 우선 . 
민원으로 그 당시 전임소장이 이야기하고 또 내가 주민들하고 
만나보니까 그것이 제일 큰 문제였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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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길 저류조 사업에 대한 행위자들의 주장은 첨예하게 대립했다 군 . 

의원은 저류조 사업이 영구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언젠가는 다시 물이 

부족해질 것이라고 보았다 보길 주민들은 여전히 반대했으며 노화 .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찬성했다 전임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저류조 사업이 . 

노화와 보길의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184) 그러나 후임  

사업소장은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185) 보길의 지하 저류조  

사업은 미봉책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 지역에 단비를 내려 줄 것인가는 , 

지켜봐야 할 문제다.

184) 제 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 차 본회의회의록 263 ( ) 6 , (2018. 10. 30.).
185) 제 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 호 본회의회의록 274 ( ) 7 , (2019. 10. 23.).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먼저 최우선으로 이야기하던데. 
그것도 일정 일리는 있습니다 지하저류조를 만드는데 환경문제가 . 
해결되지 않으면 되겠는가 그런 물이 들어갈 리는 없겠지만 그런 . 
것을 주민들이 염려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 월 일에 . 7 25
환경부 완도군 국단장 부서장 환경수자원공사 등이 참석하여 , , 
용역착수보고회를 했죠 저류조 예 했습니다 군의원들은 전혀 , ? ( , .) 
초청도 안 했죠 그런 데에 예 지역구 의원들뿐만 아니고 명의 , ? ( ) , 4
지역구 의원들뿐만 아니고 다 대 때도 가뭄 명절을 앞두고 가뭄 7 …… 
때문에 다 갔다 왔던 그런 자리인데 이런 데에 우리 의원들하고도 . 
같이 하면 안 됩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착수보고 때 의원님들을 초대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중간보고회가 또 있습니다 착수보고회 이후에 진행된 사항이 어느 . 
정도 정리된 단계입니다 그때는 의원간담회 시에 꼭 보고될 수 .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철 의원 아니 여기 소장님뿐만 아니고요 국단장님이 계시고 실과장님도 , . 
계십니다마는 꼭 의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만이 그때 의회에 
알립니다 이런 것도 알아야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 주민들을 만나고. , 
지역민들을 만나면 이야기를 좀 대화가 될 텐데 전혀 모르고 …… 
있다가 뒤통수를 맞습니다 군수님도 질문답변 때 소통 소통이라고 . , 
그러는데요 밑에서는 소통이 안 되는데 무슨 소통인가 도대체 내가 . . 
누구랑 소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 명하고 . 9
소통이 안 되는데 어떻게 만 주민들하고 행정이 소통되는가5 2,000 . 
이것은 소장님한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전체 실과장님들께 .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출처 제 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 호 본회의회의록: 274 ( ) 7 , (2019.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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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4 소 결

완도군 전체가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것과 다르게 노화와 보길은 

최근 귀어 인구와 노동력 충당을 위한 외국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양식어업에 종사하며 산업의 특성상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한다 외국인 인구의 증가는 주민등록인구와 실제 급수 인구 사이에 . 

큰 차이를 일으켰다 노화와 보길의 최근의 물 분쟁은 점점 수산업이 . 

발달하고 인구 증가로 늘어난 물 수요를 감당하지 못한 결과였다 노화 . 

자체의 식수원을 개발하려 해도 노화의 지하수가 광산업으로 오염되어 

회복이 불가능했으며 기존의 보길 상수원 댐을 확장하는 수밖에 없었다. 

년대 초 보길의 댐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에 2000

부딪혔지만 결국 누수율과 유수율부터 회복하자는 권고로 공사는 

중단되었다 그러나 이 분쟁은 일시적인 해결에 불과하였으며 년의 . 2017

최악의 가뭄이 닥치자 논란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새로운 . 

해결책으로 보길에 제 수원지가 아닌 지하 저류조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2

추진되고는 있지만 보길 주민들의 반대로 갈등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 134 -

제 장6 완도군 사회생태체계의 함의

제 절1 작동 중인 실행규칙

실행규칙은 공유 자원과 가장 밀접하게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 

규칙이다 행위자들은 상위 규칙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받고 . 

헌법선택규칙의 범위 내에서 실행규칙을 실행한다 그러나 상위 규칙이 . 

명시적으로 주어져 있다 하더라도 이를 실행하는 문제는 행위자에 손에 

달려있다 즉 명시적인 규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행규칙의 . , 

실행자는 나름의 자율성과 융통성을 갖고 자원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공유 자원에 대한 이상적인 결과만을 일으키지는 않는다.

그림 는 집합 선택 영역과 공유 자원을 이용하는 실행규칙과의 4.2.2.

관계를 보여주었다 작동 중인 실행규칙이란 공식적 비공식적인 집합 . ·

선택 영역 모두의 영향을 받는다 전술하였듯 전국적 지역적 지방 . · ·

현지 수준의 공식적인 집합 선택 영역은 입법부 규제 기관 법정 등이 , , 

될 수 있다 비공식적인 집합 선택 영역은 성문화되지 않은 비공식적인 . 

모임까지도 포괄한다 작동 중인 실행규칙은 공식적인 집합 선택 영역과 . 

비공식적인 집합 선택 영역의 영향을 함께 받는다. 

오스트롬 은 제도 선택의 상황이 실제 이용하는 규칙에 (Ostrom 1990)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헌법선택규칙과 집합선택규칙을 순종적으로 . 

따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행위자라 할지라도 공유 자원을 이상적으로 

공유 하려는 목표를 충분히 악화시킬 수 있다 실행되어야 하는 규칙을 ‘ ’ . 

소극적으로 실행하는 방식으로 말이다 합의된 규칙을 따르지 않고 . 

버티는 문제 는 집합 행동에서 발생하는 흔한 (hold-out problem)

문제다 오스트롬 은 제도 (Ostrom, V., & Ostrom, E. 1977). (Ostrom 1990)

선택의 상황에서 개인에게 주어진 대안은 현행의 규칙을 계속 

지지하거나 아니면 규칙에 변화를 일으키는 양자택일 의 문제가 있다고 “ ”
보았다. 

그러나 규칙의 존재만으로 행위자가 규칙을 원활하게 이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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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설명할 수는 없다 규칙을 이용하지 않는 행위자가 규칙에 . 

변화를 일으키려는 의지를 드러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 

소극적으로 이용되는 실행규칙은 작동 중인 실행규칙 이라고 할 수 ‘ ’
없는가 이는 규칙을 이용하지 않고 버티는 문제 와는 ? (hold-out problem)

다소 성격이 다르다 행위자의 비용과 편익의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 

규칙을 변화시키지도 않고 규칙을 지지하지도 않음으로써 현상을 ,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사회 전체의 공리에는 . 

기여하지 못하겠지만 개인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효율적일 수 

있다(Downs 1965).

또한 규칙을 실행하는 당사자가 완전히 규칙을 알고 있는지도 분석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여기서 규칙을 안다 는 문제는 단순한 인지의 . ‘ ’
여부가 아니라 규칙에 대한 완전한 이해와 이용을 뜻한다 행위자가 , . 

제도를 선택하는 상황에서 행위의 장이 크고 규칙이 복잡할수록 제도에 , 

대한 완전한 이해는 더욱 어려울 수 있다 특히 헌법선택규칙. , 

집합선택규칙과 같은 상위 규칙이 하위 규칙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정도가 높다면 실행규칙의 상황에서 행위자들이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정도는 매우 낮아진다 여기서 말하는 행위자란 단순 사용자. (Users, 

뿐만 아니라 거버넌스 체계의 행위자들까지 포함한다 규칙에 대한 U) . 

지지도 반대도 하지 않는 행위자는 오히려 규칙에 대해 무지로 일관하는 

전략을 내세울 수 있다. 

후쿠야마 는 규칙의 수가 많을수록 오히려 (Fukuyama 2014, 514)

관료적 형식주의 는 복잡해지고 아무도 그 규칙이 (bureaucratic red tape)

실제로 준수되거나 활용되는지 감시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오스트롬 역시도 제도의 지지 여부를 결정하는 할인율(Ostrom 1990) 1) , 

편익과 비용과 같은 요약 변수 가 명확히 측정이 (summary variables)

가능하거나 행위자가 편향되지 않고 비용과 편익에 대해 평가하거나 2) 

개인이 자신의 선호를 감추지 않고 직선적으로 행동하는 이 3) (linear) 

조건들이 현실에서는 제대로 만족될 수 없다고 하였다 요약 변수는 . 

명확히 측정이 가능하지도 않으며 개인의 비용과 편익에 대한 분석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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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향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인간은 단순히 행동하지도 않는다 개인이 , . 

자신의 이해관계를 완전히 이해하고 이에 걸맞게 규칙의 변화를 

도모하기란 쉽지 않다 개인은 이를 위해 공유 자원의 성격 현행 . , 

제도가 주는 정보 대안이 될 만한 규칙에 대해 모두 알고 있어야 , 

한다(Ostrom 1990, 351-352).

요약 변수의 한계를 극복하여 제도 선택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상황 변수 를 다루어야 한다 상황 변수는 앞선 표 (situational variables) . 

에서 다루었던 사회생태체계의 핵심 하위 시스템과 차 수준의 2.1.1. 2

변수를 포함한다 이 연구에서 작동 중인 실행규칙을 장에서 다루는 . 6

이유도 경험적인 증거와 함께 설명하기 위함이었다.

1. 상 하수도 관리·

환경부 장관이 세우는 개의 법정계획은 지방 자치 단체의 사업에 12

상당한 제약을 가했다 특히 지자체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 

환경부 혹은 당시 국토부의 계획 승인과 허가 절차를 밟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 완도군의 가뭄 동안 신속한 수준으로 대안을 세우기가 . 

어려웠고 가뭄을 대비하기 위한 장기간의 사업은 추진되기 어려웠다, . 

제 수원지의 발굴이나 지하댐의 설치는 정부 부처의 계획을 변경하지 2

않고서는 진행이 어려웠다.186) 년의 가뭄으로 국무총리가  2017

완도군까지 직접 방문하자 본격적으로 제 수원지 계획을 구체화할 수 2

있었다.

지방상수도의 경우 지자체가 직접 사업자가 되며 지방상수도의 

운영은 본래 지자체의 몫이다 그러나 수도 사업을 확장하거나 장기 . 

공사를 진행하려면 모두 법률에 입각한 정부 부처의 승인이 필요하다. 

상수도 요금도 마찬가지다 완도군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상수도 요금을 . 

완도군의 물가대책위원회를 통해서 논의 후 조례를 통해 변경하도록 

186) 제 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256 ( ) 2 , (2018.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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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지만 환경부에서 직접 지방상수도 요금 체계 개선 추진 , ‘
지침 을 내려 상수도 요금과 수수료를 개정하라는 요구를 지시한다’ .187)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수도 요금을 협의하는 규정 역시 명목상의 규정이 

되었는지 상하수도사업소장도 해당 규정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했다.188)

완도군에서 의무적으로 세워야 하는 법정 계획도 개에 달하지만 10

모두 상위 계획의 지침을 먼저 따라야 하며 승인이 필요하다 표 ( 4.2.1.). 

계획의 주기도 수도정비계획 과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을 『 』 『 』

제외하고는 법률상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각 지자체가 계획을 

수립하는 속도가 모두 다르다 정부 부처 단위에서 계획이 변경되면 . 

다시 지자체가 계획을 변경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도 상당히 시간이 , 

지체되었다.

지자체의 계획을 지자체에서 직접 수립하는 경우도 드물다 완도군의 . 

경우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자연재해저감종합, ,『 』 『 』 『

계획 완도군 종합발전 계획 기후 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 , ,』『 』『

계획 가뭄대책 기본계획 등을 모두 연구 용역을 통해 , 』 『 』 

수립하였으며 수도정비기본계획 의 경우 연구 용역의 계약 금액이 『 』

억 원 정도였다 자치 법규 또한 집합선택규칙으로서 실행규칙에 8 .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완도군의 상하수도 조례는 비교적 일관성을 . 

갖고 개정되어 왔지만 주민이 관리해야 하는 마을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은 완도군이 대신 관리하는 등 현실은 실제 규정과 상이했다.

2. 수도사업 및 수도공사

완도군의 수도 사업과 공사는 투명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해서 

제기되었다 수도 사업과 공사는 정부 부처의 대단위 계획을 통해 . 

수립되지만 사업 이행의 주체는 지자체다 완도군은 용역 입찰을 통해 . 

수도 사업 계약을 추진한다 일부 공사에서 완도군이 과도하게 입찰 . 

자격을 제한하면서 논란이 되었는데 보길 상수도의 경우 백억 규모의 , 2

187) 제 회 완도군의회 제 차 정례회 제 차 본회의회의록 138 ( 1 ) 6 , (2005. 7. 20.).
188) 제 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 차 본회의회의록 244 ( ) 7 , (2016.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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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였지만 입찰 자격의 제한으로 인해 개 업체가 입찰 경쟁에 2

참여했다.189) 년 보길 생일 금당 상수도 시설 역시 일반 경쟁  2010 , , 

입찰에서 세 곳 모두 한 기업이 입찰 받게 되면서 논란이 일었다.190) 이  

기업이 이후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면서 공사가 중지되자 군 의원은 

원도급사의 입찰 과정에서 완도군이 적격한 기업을 선정하지 못한 

사실을 지적했다.191)

부실시공의 문제는 완도군에서 지속해서 제기되었는데 한 의원은 , 

옛말에 도둑놈 하나 열 사람이 못 지킨다고 하면서 부실시공에 대해 “ ” 
관계 공무원을 질책했다.192)193) 한 의원은 시공 업체가 여러 번의  

하도급을 주게 되면서 낙찰 공사비는 저렴해지나 부실 공사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194) 하도급 체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공무원의 감독도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수도 사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충분한 대화나 협의도 

부족하였다.195)196) 한 군 의원은 사업을 하기 전에 지역의 이장단들을  

소집하여 시공에 관한 설명을 하고 이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감독할 ,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197) 읍 면장이 읍 면에서 생활하므로  · ·

민원인과 직접 대화하라고 지시하기도 하였다.198)

189) 제 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 차 본회의회의록 130 ( ) 4 , (2004. 9. 20.).
190) 제 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 차 본회의회의록 193 ( ) 6 , (2010. 11. 18.).
191) 제 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 차 본회의회의록 193 ( ) 6 , (2010. 11. 18.).
192) 제 회 완도군의회 정례회 제 차 본회의회의록 168 ( ) 5 , (2008. 7. 18.).
193) 제 회 완도군의회 정례회 제 차 본회의회의록 168 ( ) 5 , (2008. 7. 18.).
194) 제 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 차 본회의회의록 161 ( ) 6 , (2007. 11. 12.).
195) 제 회 완도군의회 정례회 제 차 본회의회의록 115 ( ) 3 , (2003. 7. 15.).
196) 제 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 호 본회의회의록 274 ( ) 7 , (2019. 10. 23.).
197) 제 회 완도군의회 정례회 제 차 본회의회의록 168 ( ) 5 , (2008. 7. 18.).
198) 제 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 차 본회의회의록 201 ( ) 6 , (2011.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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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시와 제재

완도군의 청원경찰과 검침원 제도는 공유 자원에 대한 감시와 제재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 상수원을 오염시키는 행위는 등은 막을 수 있지만 . 

공유 자원을 남용 하는 일은 방어할 수 없다 성공적인 공유 자원 ‘ ’ . 

체계의 경우 대부분 주민들의 자율성이 확보되어 주민들 스스로가 

감시와 제재를 하지만 완도군의 경우는 달랐다 완도군 (Ostrom 1990). 

공유 자원의 감시와 제재는 대부분 관 에서 이루어졌고 감시와 ( )官
제재의 해태도 관에서 이루어졌다 완도군 금일과 금당 지역의 경우 . 

송수식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청원 경찰과 검침원을 고용한 사례가 

있었다 한 군 의원은 아무리 국가가 월급을 준다 하더라도 일도 . “
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월급을 검침할 것이 있어야 검침한 돈을 줄 것 , 

아닙니까 라고 도시과장을 질책했다!” .199) 상수원지 자체도 읍 면에서  ·

다소 멀리 떨어진 지역에 있기 때문에 청원 경찰이 가까운 마을에 가서 “
잠시 주민들과 대화도 하고 올라오는 등 감시 활동이 제대로 ”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려웠다.200) 검침원의 경우도 과거 계량기가 고장  

나자 상수도 사용료를 임의대로 부과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201) 이후  

완도군이 상하수도 업무를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게 되면서 검침원과 

청원경찰 역시 한국수자원공사에 소속되었고 완도군의 직접적인 업무 

이행 감시는 더욱 힘들어졌다.

4. 주민 참여와 감시

완도군의 공식 및 비공식적인 주민 참여 제도와 감시 제도는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었다 군정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도 적지 않았다. . 

오히려 이들 위원회가 다루는 내용이나 위원들 자체가 지나치게 

중복적이라는 비판이 있었다.202)203) 비영리 민간단체도 같은 비판을  

199) 제 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 차 본회의회의록 22 ( ) 1 , (1993. 6. 29.).
200) 제 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 차 본회의회의록 107 ( ) 3 , (2002. 9. 11.).
201) 제 회 완도군의회 정례회 제 차 본회의회의록 110 ( ) 4 , (200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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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았다.204) 그러나 제도적인 보장에 반해 실질적으로 제도에 참여한  

사례는 쉽게 발견하지 못했다 완도군의 지원을 받아 활동하는 비영리 . 

민간조직의 경우 주민을 대상으로 행사를 개최하는 등의 활동을 하기는 

하지만 주로 군 사업을 함께하는 정도였다.205)

조례 혹은 법률을 통해 운영되는 위촉 위원회 외에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 자체는 많았으나 실제로 주민이 군정 문제에 

개입하는 경우는 주로 사안 과 관련한 것이었다 노화와 보길의 물 분쟁 ‘ ’ . 

문제에서도 상수도 댐에 관한 사안이 중심이 되어 조직이 형성되었으며 

해당 사안이 일시적으로 해결되거나 잠정적으로 보류될 경우 조직은 

유지되지 못하였다. 

완도군의 비공식적인 모임은 다소 활발하며 일부 연령이나 직업군을 

대표하는 청년회나 번영회가 존재했다 그러나 정책의 입안 과정에서 . 

이들의 역할이 적극적이지는 못하였다 등록되지 않은 비영리 . 

민간조직이나 개인적인 모임은 주로 지역 단위로 이루어지며 번영회, 

새마을회 등 모두 지역으로 움직였다.206)207) 지역 단위의 조직 즉  , 

노화의 이장단의 경우 완도군에 직접 대형 집수시설의 건설을 요구하는 

등 정책 의제 설정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책 결정은 여전히 군에 . 

귀속되어 있어 활동에 제약을 받았다.208)

202) 제 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 호 본회의회의록 277 ( ) 1 , (2020. 2. 11.).
203) 제 회 완도군의회 제 차 정례회 제 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275 ( 2 ) 1 , 
(2019. 12. 10.).
204) 제 회 완도군의회 제 차 정례회 제 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275 ( 2 ) 6 , 
(2019. 12. 17.).
205) 제 회 완도군의회 제 차 정례회 제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265 ( 2 ) 2 , 
(2018. 12. 12.).
206) 제 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 호 본회의회의록 274 ( ) 2 , (2019. 10. 16.).
207) 제 회 완도군의회 제 차 정례회 제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265 ( 2 ) 3 , 
(2018. 12. 13.).
208) 제 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 차 본회의회의록 161 ( ) 5 , (2007.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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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해 대책

노화와 보길의 물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하였던 이유는 대응할 

수 있는 재해에 대한 대비가 미비하였던 데에도 있었다 재해 대책을 . 

수립하는 안전건설과와 기본적인 상수도 정책을 수립하는 

상하수도사업소가 서로 의견을 나누거나 협력하지 못하였기에 재해 

예산의 확보도 어려웠다 특히 재해 예산의 경우 군비와 국비가 함께 . 

조성되는 경우가 많아 정부 부처 수준에서 국비의 보조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면 대책 수립에도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209)

제 절2 자원 체계

완도군의 자원 체계는 관련된 생태계 즉 기후 변화와 떼려야 뗄 수 ,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 기후 변화로 인한 가뭄의 피해가 극심해지면서 .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의 양 자체가 현격히 줄어들었다 그러나 이는 비단 . 

완도군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적인 수준과 비교한다면 완도군의 . 

강수량은 적지 않았다 완도군은 노화와 보길의 물 문제를 해결하기 . 

위해 보길의 지하댐 건설이나 해저 관로를 통한 광역상수도를 대책으로 

세웠다. 

완도군에 본격적인 물 문제가 발생하였던 계기는 역설적이게도 

상수도가 완도군 전역에 보급되면서부터였다 주민들이 공동으로 . 

관리하던 마을 단위의 소규모 급수시설은 주민들 나름의 관리를 통해서 

충분히 관리되고 있었다 과거 완도군에서도 우물을 소독하거나 . 

주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는 등 온전히 주민들만 관리하게 하지는 

않았다.210) 초기에 완도군의 주민들이 상수도의 물을 먹기를 거부한  

데에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깨끗하고 무료인 물을 두고 유료인 물을 . 

209) 제 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 차 추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251 ( ) 2 , (2017. 
9. 5.).
210) 제 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 차 본회의회의록 39 ( ) 3 , (1995. 4. 7.).



- 142 -

먹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211)

완도군의 수산업이 발전하면서 결국 물에 대한 수요는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결국 완도군민들은 대형 상수도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또한 노화의 경우 광산이 지하수를 오염시켰기 때문에 . 

지방상수도가 절실했다 보길과 물을 나누어 쓸 수밖에 없었던 까닭도 . 

수산업이 발전하고 광산이 늘어나 지하수는 더욱 오염된 데 있었다. 

광산업은 이제 점차 노화에서는 사양 산업으로 접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수산업은 계속 발전하고 있는바 새로운 보길의 지하댐은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림 ( 5.1.2.).

제 절3 거버넌스 체계

완도의 물관리가 다른 지역과 다른 점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수도 

사업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데에 있다 완도군의 정책결정자들이 위탁의 .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하지도 못했다.212) 상수도 요금과 마찬가지로 수도  

관리 역시 환경부에서 제시하는 수도 관리의 모델에 따라 결정하였다. 

지방상수도의 사업자는 엄연히 지자체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수자원공사를 

견제하고 감독할 만한 역할을 완도군이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다. 

관계 공무원은 오히려 수자원공사에 상수도 운영을 위탁하는 데에 

긍정적이었다.213)

그러나 상수도 사업 위탁 이후 그 운영이 완도군에 효율적인지는 ‘ ’ 
의문이다 위탁 이후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재임 기간은 사업의 지속성을 .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짧아졌으며 표 일부 사업비가 불용 ( 3.1.2.), 

처리되었다.214) 수자원공사에 수도 사업을 위탁한 이후 생산 원가는  

오히려 더 늘어났으며 이에 따라 수도 현실화율도 전남에서 가장 , 

낮다 그림 그림 년 완도군의 년 예산 규모가 천억 ( 2.3.1., 2.3.2.). 2020 1 5

211) 제 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 차 본회의회의록 130 ( ) 4 , (2004. 9. 20.).
212) 제 회 완도군의회 제 차 정례회 제 차 본회의회의록 138 ( 1 ) 3 , (2005. 7. 15.).
213) 제 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 차 본회의회의록 201 ( ) 6 , (2011. 11. 7.).
214) 제 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 차 본회의회의록 201 ( ) 6 , (2011.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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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데에 비해 완도군의 수도 사업 위탁 대가는 년간 약 억 20 2,000

원의 규모로 적지 않다.215)216)

년 가뭄 피해는 과거의 분쟁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2017

미해결로 남겨놓은 데에 원인이 있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이 계속 . 

교체된 사실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노화에 집수정을 설치하는 등 . 

나름의 대책을 상하수도사업소가 추진하려 하였지만 주민과의 협의에 

지나치게 오랜 기간이 걸리는 등 사업의 추진 속도가 떨어졌다 물론 . 

수자원공사도 유수율을 잡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하였으나 년의 2017

가뭄을 막기란 역부족이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완도군민을 대표하는 집단은 바로 완도군의회다. 

이 연구는 완도군의회의 회의록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지만 완도군의회가 

완도군의 정책결정자이자 군민의 대표로서 군정 사업을 잘 감시하고 

추진하였는지는 미지수였다 완도군의회가 관계 공무원을 문책한다고 . 

하더라도 일회성에 그쳤으며 이후에도 해당 문책의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감시가 미흡하였다 이들 대부분의 문책 내용은 . 

관계 공무원이 사업 설계에 있어서 주민과의 협의가 미흡하였다는 

점이었지만 이 또한 완도군의회에서 도맡아야 할 중요한 일 중 하나다, .

215) 제 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 차 본회의회의록 230 ( ) 4 , (2015. 3. 5.).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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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7 결 론: 
완도군 사회생태체계의 지속 가능성

사회생태체계 연구의 최종적인 목표는 체계 내 외부의 변화에도 ·

회복력이 강한 견고한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완도군의 (Ostrom 2009a). 

사회생태체계는 어떻게 지속 가능할 수 있는가 완도군의 물은 통제 ? 

불가능한 외부 변수가 고갈시키지 않았다 원인은 사회생태체계를 . 

구성하는 거버넌스와 사용자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 낸 제도에 있었다, . 

완도군의 공무원들은 관료적 자율성이 결여되어 상수도 사업을 신속 

정확하게 이어나가지 못했다 사업 추진에 있어 정부 부처의 승인을 . 

먼저 받아야 했으며 수도 공사에 대한 관리 감독도 모두 한정된 인력인 

공무원이 해야 했기 때문에 부실 공사도 만연했다 주민들과의 합의를 . 

이끌어 내는 주체도 공무원이었다 흔히 주인 대리인의 관계에서 . -

대리인은 기회주의적으로 자신의 이해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주인은 

대리인만큼의 역할을 다할 수 없다고 간주된다 그러나 대리인이 . 

기술적인 능력이나 지식에 한계가 있다면 주인이 바라는 만큼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기도 하다(Fukuyama 2014, 509).

완도군이 한국수자원공사에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수도 사업을 

위탁하며 기대한 결과는 주인의 기대에 부합하는 대리인의 성과 였다‘ ’ . 

국가는 국민과 수도법 을 통해 양질의 물 공급 을 약속했지만 ‘ ’「 」

노화와 보길에서는 이 약속이 지켜지지 못했다 기대와는 달리 . 

수자원공사이 수도 사업을 수탁한 이후 완도군의 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더욱 악화되었다 위탁 사업은 년까지 약정되어 있지만 이후 . 2033

완도군이 직접 상수도 사업을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높아진 수도 

원가를 감당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완도군의 주민들도 자기 지역의 물 문제에 무관심하지 않았다. 

주민들은 반대해야 할 사업에는 반대하였다 년대 초 보길 상수원 . 2000

댐의 증축을 막은 것은 보길의 주민들이었다 또한 주민들은 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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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적극적으로 군에 요구하며 정책적 의제를 

설정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치 조직이 사안 위주로 . 

운영되거나 개인 수준의 민원으로 한정되어 완도군 거버넌스 체계의 한 

중심으로 자리 잡지 못했다 사안이 해결되면 조직은 대부분 자연스럽게 . 

해체되었다.

완도군의 사회생태체계는 어떻게 지속 가능할 수 있는가 가뭄이라는 ?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발전할 수 있는가 연구 질문에서 전술하였듯 ? 

이 연구는 그 해답을 다중심성 에서 찾으려 한다 완도군의 (polycentricity) . 

사회생태체계는 명시적인 규칙 만으로는 다원적이며 (rules-in-form)

다층적이다 다양한 행위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며 군 . 

의원 공무원 정부 부처에게는 각자의 역할이 적절히 분담되어 있다, , . 

그러나 실제로 작동하는 규칙 에서는 어디에도 중심이 (rules-in-use)

존재하지 않았다 정부 부처와 지자체 사이에는 수직적인 의사결정 . 

구조만이 있었으며 사업은 적체되었고 위기에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 

완도군의 거버넌스는 군민의 신뢰를 잃어 갔다.

거버넌스 외에도 당연히 사용자 즉 군민은 다중심의 일원이 되어야 , 

한다 완도군은 제도적으로는 다양한 주민 참여를 보장하였지만 이에 .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군민은 소수였다 특히 노화와 보길의 물 문제의 . 

경우 주민 갈등이 확대되고 주민들의 생업에 위협을 받자 본격적으로 , 

주민들이 문제 해결에 나섰다 하지만 이는 사업 즉 사안에 대한 . , 

반대에 불과하였으며 완도군의 미비한 재해 대책과 상수도 공사에 대한 

공무원의 감독 소홀에 따른 부실시공과 같은 문제는 지적하지 못하였다. 

완도군의회도 완도군 물관리의 집합선택규칙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 행위자였다 비록 정부 국회 정부 부처의 수준에서 . , , 

헌법선택규칙을 만들어 냈기 때문에 완도군에는 많은 제약이 따랐지만 

집합선택규칙의 수준에서 다양한 시도가 가능하였다 가령 매년 . , 

발생하는 가뭄은 조례의 규정과 예비비 책정으로 보다 더 철저한 대비가 

가능했을지도 모른다 지자체의 예산 역시 넉넉하지는 않았으나 국비와 . 

도비의 지원을 받아 관련 상수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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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의회는 년의 최악의 가뭄에서 관계 공무원을 질책만 하였을 2017

뿐이었다. 

물론 명시적인 규칙은 하루아침에 실제로 작동하는 규칙이 될 수 

없다 제도 발전은 오랜 시간을 두고 공들여 이루어진다. ‘ ’ (Ostrom 1991). 

오스트롬 은 집합 행동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에 걸맞은 (Ostrom 2009b)

사회적 자본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안도경과 오스트롬. (Ahn & Ostrom 

은 신뢰감 네트워크 제도를 사회적 자본의 2008, 73) (trustworthiness), , 

기본 형태로 꼽는다 오스트롬 의 사회생태체계 분석틀은 . (Ostrom 2009)

사회적 자본을 사용자 수준에서 다루었지만 사회적 자본은 (Users, U) 

신뢰감 네트워크 제도의 삼박자다 사회적 자본의 관점에서 신뢰감은 , , . 

물질적인 이기심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보답하는 행동적 특성 이 ‘ ’
아니라 인간에게 내재한 선호 다‘ ’ (Ahn & Ostrom 2008, 71-72).

완도군 사회생태체계와 그 상호작용인 물 분쟁의 저변에는 년 이상 30

쌓인 군민의 불신이 있었다 완도군의회회의록 에서도 군민들이 군을 . 『 』

신뢰 하지 못한다거나 물을 믿고 마실 수 없다는 지적이 잦았다‘ ’ ‘ ’ .217)218) 

따라서 명시적 규칙이 존재하여도 이것이 실제로 사용하는 규칙이 되지 

못했고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는 제도로 발전하지 못했다. 

그간 우리나라의 물관리 제도는 정권이 추진하는 정책의 방향에 따라 

개발 과 보존 이라는 양극단을 오갔다 완도군의 물관리 제도 역시 ‘ ’ ‘ ’ . 

정권에 따라 변화하는 헌법선택규칙 수준의 영향과 제약을 받았다. 

물관리기본법 은 법률들의 헌법적 법률 로서 환경부 중심의 ‘ ’「 」

일관적인 물 정책을 제시하리라 전망된다 물관리기본법 이 사회적 . 「 」

자본에 기여할 발전된 형태의 제도가 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217) 제 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 차 본회의회의록 201 ( ) 6 , (2011. 11. 7.).
218) 제 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 차 본회의 회의록 151 ( ) 5 , (2006.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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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영산강섬진강 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

온천법     「 」

자연재해대책법     「 」

지하수법     「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 」

토양환경보전법     「 」

하천법「 」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

한국수자원공사법     「 」

해양환경관리법   「 」

환경영향평가법   「 」

10. 완도군 자치 법규

완도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
관한 조례     」

완도군 계약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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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 」

완도군 급수공사 대행 규칙     「 」

완도군 기획조정 통제 규정     「 」

완도군 농공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 」

완도군 농어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 」

완도군 마을 개발위원회 조례     「 」

완도군 마을 개발위원회 조례     「 」

완도군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 」

완도군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시행규칙·     「 」

완도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완도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완도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완도군 부실공사 방지조례     「 」

완도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 」

완도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

완도군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 」

완도군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 」

완도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

완도군 수도급수 사용료 과징사무처리 규정     「 」

완도군 수도급수 조례     「 」

완도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 」

완도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조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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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수리계 관리에 관한 조례     「 」

완도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 」

완도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 」

완도군 완도죽청농공단지 공동 오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 ·「
조례    」

완도군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

완도군 읍면지역발전위원회 조례     「 」

완도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 」

완도군 일상감사 규정     「 」

완도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 분석 평가에 관한 조례     「 」

완도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 」

완도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 」

완도군 자체감사 규칙     「 」

완도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 」

완도군 재난관리기금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 」

완도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 」

완도군 재정투자사업 심사 규칙     「 」

완도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

완도군 정책실명제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 」

완도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 」

완도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 」

완도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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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주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 조례     「 」

완도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     「 」

완도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

완도군 주요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 」

완도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 」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

완도군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

완도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 」

완도군 지역발전 상생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

완도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

완도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

완도군 청렴 옴부즈만 운영조례     「 」

완도군 청렴 옴부즈만 운영조례     「 」

완도군 청렴계약 옴부즈만 설치 및 운용 조례     「 」

완도군 청렴계약 옴부즈만 설치 및 운용 조례     「 」

완도군 청원경찰 복무 규정     「 」

완도군 청원경찰 징계 규정     「 」

완도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     「 」

완도군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 」

완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 」

완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

완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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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

완도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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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완도군의회회의록 주제별 핵심 검색어 가나다순 개( . 205 )

지역
넙도 노화 보길 보길상수원

보길수원지 영산강

상수

간이상수도 개인우물 공동급수시설 공동우물

광역상수도 급수시설 누수율 맑은

빗물 마을상수도 상수도 상수도보호구역

상수도 요금 상수도통합 상수원 상수원보호구역

생활급수 생활용수 소규모급수시설 소하천

수리권 수원지 식수 용수원

우물 유수율 음용수 장흥댐

지방상수도 지표수 지하관정 지하댐

지하수 탐진댐 하천

하수

마을하수도 배수갑문 배수장 배수지

생활폐수 세척수 양배수장 양수장

오폐수시설 오폐수종말처리장 오폐수처리시설 종말처리폐수장

하수 하수관거 하수도 하수종말처리장

물

관리

공유수면 관거 관정 관정개발

물탱크 소하천점용료 수도검침 수도 요금

수질 수질검사 연도교 용역

유수사용 유수사용료 유수율 저류조

저수지 정수장 정수처리장 지표수보강사업

집수암거 집수정 취수 취수관거

취수탑 취입보 하천부지점용 하천사용료

해수담수화

농업 농업용수

산업

공단 공단조성 공업용수 광산

김공장 김생산 농공단지 담수

담수호 만덕호 사내호 토지매입

화응포

예산 기채 불용 사업비 이월 지방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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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

법률 참고문헌에 인용

조례 참고문헌에 인용

계획 수도정비 하수도정비 도서종합개발사업

논란

감독소홀 고갈 광산개발 녹물

민원 부실공사 부실시공 분뇨

분쟁 수몰민 수질오염 식수난

쓰레기 악취 염해 예산낭비

예산분쟁 오염 이웃분쟁 인력부족

제한 급수 주민갈등 주민동의 주민반대

주민불신 주민설명회 지자체파산선고 침수

파산선고 하도급 해수침투 흙탕물

공무원

개발과장 건설과장 기획감사실장 기획실장

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실장 도시과장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문화관광과장 미래해양산업단장 법무계 사회계장

사회과장 사회진흥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새마을과장

수도계장 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방재과장 종합민원처리과장

주민복지과장 지역개발과장 지역경제과장 해양수산과장

환경녹지과장 환경보호과장 환경산림과장 환경위생과장

선출직 군수 부군수

부처
국토교통부 국토부 농림부 농림수산식품부

영산강유역청 영산강청 환경처 환경부

공기업

농어촌공사 농어촌진흥공사 농진공 농촌공사

수원공 완도수도관리단 케이워터 한국수자원공사

K-water

감시직 검침원 청원경찰

연구원 보건의료원 환경보건연구원

위원회

간이상수도관리

위원회
검토위원회 공청회 관리심의위원회

관리위원회 기술검토소위원회 물가대책위원회
보길상수도댐검

토 위원회

공청회 심의위원회
수돗물수질평가

위원회
주민공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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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ocial-Ecological System

of Common-pool Resource

: 30 Years of Water Conflict

in Wando

Sola Kim

Political Science

Dep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shows empirical evidence of the water conflict 
between Nohwa and Bogil islands in Wando county, focusing on the 
social-ecological system (SES) framework proposed by Elinor 
Ostrom. A SES implies interactions among its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settings, ecosystem, users, resources, government, and 
institutions. 

Since people in Wando had suffered from extreme drought in 
2017, their single water resource had dried up. Thus, a water 
conflict ensued. The lack of polycentricity has prevented the SE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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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ndo from dealing with external variables in an adaptable manner. 
There has been no centricity among the county council, users, and 
local government at the rules-in-use level. The governance and the 
users, along with the institutions that they formed, has made the 
water resource unsustainable.
The strict, hierarchical, and interdependent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and the local governments has not built up an immediate 
and accurate decision-making process that could contribute to 
overcoming the crisis. Since the local government should take 
permission regarding local businesses from the central government 
before reaching an agreement with the residents, it encounters 
opposition from the people. While the county council could be the 
main actor of a change among the institutions related to water 
management, it only monitors local businesses in a one-time 
manner. Since climate change effects, like a drought event, has 
triggered the water conflict between the two islands, this ultimately 
has showed people’s skepticism toward the governance and 
institutions of the local government.

After the Framework Act on Water Management of 2018, the 
Ministry of Environment has been able to maintain its consistency in 
water policy. While rules-in-form have been made, it will take a 
long time to evolve them into rules-in-use. It is worth asking if 
this acts as a higher rule to resolve the 30 years of water conflict 
in Wando.

Keywords : Elinor Ostrom, polycentricity, The Framework Act on 
Water Management, social capital, water governance, new 
institutionalism
Student Number : 2017-2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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